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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조세의정책과제는크게두

가지로집약된다. 하나는조세형평성의제

고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투명성의제고이

다. 형평성은 고가의 부동산에 보다 높은

세금을부과하는것이다. 투명성은부동산

과세표준을 사실과 다르지 않도록 확정하

는 것이다. 형평성이달성되려면투명성이

보장되어야한다. 부동산의과표가사실과

다르게 책정된다면 아무리 공정하고 엄격하게 세율을

적용하더라도이미일그러진형평성을바로잡기가어

려워지기때문이다. 

부동산관련조세의투명성문제는단순히부동산세

제의합리적운용을위한것만은아니다. 부동산문제에

대하여온 나라가그토록떠들썩한것은부동산으로인

한 경제질서의훼손이매우 심각하기때문이다. 부동산

관련세제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발생하고

불로소득의발생은대한민국의여유자금이부동산으로

집중되는기현상을낳게한다. 우리나라가계자산구성

을보면80% 이상이부동산에몰려있는것으로나타나

고있다. 미국의가계자산구성은80% 이상이금융자산

으로되어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이 국민경제의

확대재생산에도움이 되지못한다는점이다. 가능하다

면 우리가계의여유자산이자본시장으로유입되어건

전한 산업자본으로재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

리의경우는부동산, 특히주택시장에몰려들어산업자

금으로연결도되지않을뿐만아니라턱없이주택가격

을 상승시켜서민들의내집마련꿈을어렵게 하고사

회적위화감을조장시키는상승작용을하고있는것이

다. 주택값(전세금이나월세금포함)이급

증할 때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극한노

동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무시할

수없는부작용 중의하나다. 

우리 가계의 여유자산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으로몰려 증권가격이 상승하여,

설령다소간의자산이익이발생하였다하

더라도이는그대로산업자금조달에일조

할 뿐 아니라증권시장의가격상승이서민가계를압박

하는 부작용은 별로 없다. 그러나 주택을 재산형성의

수단으로삼거나투기대상으로삼을경우사회적부작

용은대단히 크다. 마치 쌀이나 땔감을 가지고 투기를

할 경우의부작용과같은피해가발생하기때문에이제

더 이상부동산, 특히주택을 투기대상으로하는행태

는 없어져야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부동산 관련

세제가전면적으로개선되어야하고, 그런관점에서부

동산관련조세의 투명성확보가 매우중요하다할 수

있겠다. 

부동산관련조세의투명성의핵심은실거래가격파

악이다. 매매되지 않은 건물의 평가가격 추정도 결국

주변유사건물의매매 실거래가격을기초로산정되기

때문에실거래가격의정확한정보입수가투명성의핵

심이되고있다. 어떤세율체계를적용할 것이며 어떤

누진율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어떻게하여야부동산실거래가격을

정확히파악하여부동산관련조세의근거로활용할수

있을까?

부동산 자산의 매매당사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

는 각종인센티브제도만으로는부동산관련조세의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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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투명성이담보될 수

있는제도적장치를만들어놓고거기에추가하여인센

티브제도를활용토록해야할 것이다. 어떤제도적장

치를 생각할 수 있는가?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은 정부가등기제도를통하여보증하는절차를밟고있

으므로일반상품과는다른특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

정부도부동산 소유절차에관하여특별한 조건을요구

할 수 있다. 실제로미국등 선진국의경우부동산소유

권을정부가보장해주는대가로특별한절차를요구하

고 있는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너무나 자유

로운 부동산 소유권 이전절차를 갖고있다. 자유로운

소유권 이전절차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

보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불행하게도우리의 부

동산 소유이전과 관련된 실거래가격의 투명성은 너무

나도낮은수준에있다. 따라서몇 가지새로운제도적

장치를모색하고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첫째, 부동산소유권이전과관련된거래대금은모두

은행계좌를 이용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할수 있다. 거래대금이불투명한것은 현금거래가

많기 때문이다. 은행계좌를통하여 거래된다면 사후적

으로거래금액을확인할수 있을 것이지만, 현금거래는

사후확인이불가능하다. 우리의경우 최소한부동산거

래만큼은 은행계좌를이용토록 하여 모든 부동산 거래

는 어떤형태로든지금융기관에그 근거가남아있도록

요구할수있을것이다. 미국의경우실제로부동산거래

를 할경우금융기관에반드시근거를남기는제도적장

치를만들어놓고있으며이를철저히준수하고있다. 우

선 미국의경우는부동산대금으로현금을거래할수없

도록되어 있다. 개인수표를발행하여그수표가은행을

경유하는동안근거가자동적으로남게되어있다1 ). 

둘째, 부동산소유이전과관련된거래행위는반드시

엄격한공증을거치토록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부동산 중개사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상당히 무거

운처벌을받도록하여공증인의역할을어느정도더성

실하게할 것으로기대되기도하지만아직 미국의제도

에 비하여매우느슨하다. 미국은부동산매수인을대변

하는 변호사와 매도인을 대변하는 변호사에 의하여 확

인하도록하고있어 개인간의현금거래는상상할수 없

는제도적장치를갖추고있다. 뿐만아니라제도의중립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모든 사무수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크로(escrow) 회사의담당 직원에 대한

성실보증보험과오류 및 탈락 보험까지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도에스크로회사직

원의 성실성과 정직성을 평가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

성을간접적으로압박하고있는것이다2 ).

셋째, 부동산 소유이전시 거래된 금액은 등기를 할

때 뿐만아니라일정한범위(개인의프라이버시가침해

되지 아니하는범위) 내에서공개토록하는방법을 생

각할 수 있을것이다. 거래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으

로 추정되는 거래금액을 소유권이전 등기시 기록토록

하여 여러 가지 목적으로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다. 자기가실제가격이라고주장하는가격을일단등기

부에남기는것만으로도상당한성실신고압력이될 것

이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이와 같이 검증절차를 거쳐

등재된 가격을기준으로하여산정토록한다면 매입자

는 매도자가탈세목적으로실제거래가격보다낮은가

격으로신고등재하는것에쉽사리동의하지못할것이

다. 부동산정보의공개또한이상가격(예외적으로낮

은 가격등)을쉽사리눈에띄게하여정상가격을유도

하는데도움을주게될것으로기대된다3 ). 

부동산관련조세의투명성제고방안

1) 프랑스의경우는중소기업의현금거래를줄이고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기업의모든거래를기업이지정한계좌를통하여거래토록하고있다. 중소기업인은

자기의개인적용도의거래계좌와기업적용도의계좌를별도로개설하여철저히구분계리토록하고있고이를위반하면엄청난처벌을받도록하고있다.

2) 미국은부동산중개인은부동산매매에관한정보중개업무를하고부동산거래에관한제3의중립적입장에서권리이전과대금수수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에스

크로( e s c r o w )회사가별도로있다. 에스크로의오픈에서클로징까지45 ~ 60일까지소요되며수수료는매매대금의3% 정도이다.

3) 일본의경우는모든부동산의거래가격을등기부에등재하되구체적정보(개별부동산의위치, 소유자등)는제외하고일반적정보는공개토록하는것을검토하고

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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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부담구조에관한 고찰
- 국제비교를중심으로 -

Ⅰ. 서론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는 중요한 목표가 되어

왔다. 소득이비교적투명하게드러나는근로자와는달리과표양성화율이낮고개인의신고

소득에의존하는자영업자의세부담이상대적으로크게낮은것이사실이기때문이다. 이러

한 세부담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근로소득공제와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확대를통해근로소득자의세부담을경감시켜주었다. 또한소득재분배측면을고려하

여 주로중하위소득자에게그 효과가집중되도록하였다. 그러나중하위소득자를중심으로

한 근로소득공제및 세액공제의일률적확대는근로소득자중 면세자의비중을증가시켜넓

은 세원구축을통한조세의형평성달성과이를기반으로한 낮은세율체계로의전환이라

는 우리나라세제발전장기방향과부합하지않는문제점이있다. 특히세제개편의주요대상

인 중하위소득자의대부분은이미전체근로소득자의절반에 가까운 면세자들에포함되어

있을가능성이높아추가적인공제율확대는저소득층보호라는목표달성에그리효과적이

지 않다. 이러한중하위소득계층에집중된혜택구조는오히려 면세점이후 근로소득세부

담의누진도를빠르게증가시켜중상위소득층의근로유인을제고하는데 한계가있다는 지

적도있다(전영준·김재진(2001)). 

한편기존의 근로소득공제와세액공제중심의 근로소득세제개편은 모든근로소득자에게

일률적으로적용되어실제생활의 기본단위인가구의 세후소득에의영향은 제한적이다. 가

현
안
분
석
( 1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전 병 목 전문연구위원( b y u n g j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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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생활수준은소득자 일인의 수입보다가구원당수입이 잘 보여주나현재의 재분배정책

은 근로소득자일인의소득을중심으로이루어져정책의실효성에문제점을지니고있다. 즉

가구원수 증가에따른세제측면의고려가미약하여실제가구의필요경비를잘 반영하지못

하는측면이있다. 오히려기존의정책들은가구원당평균소득을기준으로할 때 저소득계층

으로분류할수 없는1인가구등의소득세부담률을급격히낮추어정부가의도하지않았던

면세자의증가라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의인식하에본 논문에서는우리나라근로소득세부담구조를주요선진국들

과 비교하여봄으로써향후소득세제개편에유용한시사점을얻고자한다. 국가별소득세의

역할차이를고려하여절대적수준비교보다는소득분위에따른부담구조등 상대지표를이

용하여살펴보았다.

Ⅱ. 근로소득세부담구조

1. 현황

우리나라의 조세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재정수요 증가로

1 9 9 8년 이후급격히증가하였다. 국민부담률은1 9 9 8년 2 2 . 9 %에서2 0 0 2년 28.0% 수준으

로 증가하여이미일본의27.1% 수준을넘어선상태이다. 특히도입초기단계에있는국민

연금등 사회보장기여금이주요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을고려할때 높아진국민

부담률수준은향후추가적인세율인상이어려울것임을시사하고있다. 

중하위소득자를중심으로한 근로소득공제및 세액공제의일률적확대는근로소득자중 면세자

의 비중을증가시켜넓은세원구축을통한조세의형평성달성과이를기반으로한 낮은세율체

계로의전환이라는우리나라세제발전장기방향과부합하지않는문제점이있다.

한국( 1 9 9 8→2 0 0 2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O E C D

조세부담률( % ) 1 9 . 1 →2 2 . 7 2 2 . 7 1 7 . 2 3 1 . 0 2 8 . 9 2 8 . 5

국민부담률( % ) 2 2 . 9 →2 8 . 0 2 9 . 6 2 7 . 1 3 7 . 4 4 5 . 4 3 8 . 6

<표1> 주요국의조세부담률및 국민부담률

주: 외국은2 0 0 1년기준(한국: 22.2%)

자료: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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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조세수입구조는주요선진국들과비교하여볼 때 소득과세(개인소득세, 법인

세, 사회보장기여금)의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개인소득세(개인소득과자

본이득에부과)의경우전체수입의1 4 . 6 %에 불과하여다른나라들에비해현격히낮은수

준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의경우현재여타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보여주고

있으나향후국민연금기여율의대폭적인인상( 9 %→1 5 . 9 % )과 건강보험의요율조정등으로

인해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현재소득과세의비중이 주요국들에비해낮은 것으로

나타나나그 차이는향후사회보장기여금의인상을고려할때 개인소득세확대로나타날여

지가크지않음을보여준다. 한편법인세의경우우리나라는선진국들에비해낮은명목세율

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높은세수비중을보여주고있는데이는경제규모에비해많은법

인수등의요인에기인하는것으로추측된다. 현재국제적인조세경쟁상황에서우리나라도

기업환경개선과이를통한외국기업유치를위해법인세율인하를고려하고있어적정세수

확보를 위해 소득재분배에 유리한 개인소득세 혹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소비세의 역할을

확대할여지가있다. 

조세수입구조의또 다른특징은소비과세의비중이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소비과세

비중은38.3% 수준으로미국, 일본등에비해서는20%p 이상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어

상대적으로조세부담의누진성이약한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득분배에역진적인 소비과세

가 상대적으로많은비중을 차지함에따라형평성의관점에서소득관련과세와재정지출의

역할이더욱중요하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관련세 소비세및관세 사회보장기여금 기타

한국 1 4 . 6 1 4 . 1 1 2 . 4 3 8 . 3 1 6 . 7 3 . 9

미국 4 2 . 4 8 . 5 1 0 . 1 1 5 . 7 2 3 . 3 -

일본 2 0 . 6 1 3 . 5 1 0 . 3 1 8 . 9 3 6 . 5 0 . 2

프랑스 1 8 . 0 7 . 0 6 . 8 2 5 . 8 3 6 . 1 6 . 3

영국 2 9 . 2 9 . 8 1 1 . 9 3 2 . 3 1 6 . 4 0 . 4

<표2> 주요국의조세수입구조( 2 0 0 0 )
(단위: %)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재정통계국제비교』, 2003. 7(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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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규모를나타내는연말정산자수준은1 9 9 7년1 ) 1 0 , 2 1 2천명수준에서외환위

기 후 기업구조조정의여파로9 , 2 7 6천명수준까지감소하였다가2 0 0 1년에는1 9 9 7년 수준

을 13% 상회하는11 , 5 5 5천명으로 다시증가하였다. 그러나실제소득세를 납부하는갑종

근로소득세과세인원은2 0 0 1년 6 , 4 4 6천명수준으로 1 9 9 7년 6 , 9 4 4천명에 미치지 않는것

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전체연말정산자규모에대한근로소득세과세인원의비율인납세자

비율은1 9 9 7년 6 8 . 0 %에서2 0 0 1년에는5 5 . 8 %수준으로하락하였다. 이러한납부자비중의

감소원인은외환위기이후급증한 비정규직등 저소득자층의증가와 면세소득수준을증가

시키는근로소득공제및 세액공제의확대( 2 0 0 1년)를들 수 있다. 반면2 0 0 1년 종합소득과

세자규모는외환위기이후퇴직자들의유입과꾸준한세원양성화노력으로1 9 9 7년 수준보

다37.2% 증가한1 , 7 8 2천명으로나타났다. 

면세 소득수준과 최저생계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4인 가구의 경우 면세 소득수준이

1 5 , 2 3 5천원으로 2 0 0 2년 최저생계비의 1 . 2 8배로 최저생계비와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1인가구의경우가구규모에관계없이적용되는근로소득공제와근로소

득세액공제로면세소득수준이11 , 7 2 7천원으로크게변하지않는반면최저생계비는4 , 1 4 0

천원으로낮아져 그 비율이4인가구의2배이상인2 . 8 3배로높아졌다. 이러한최저생계비

대비면세소득비율의 차이2 ) 는 현재의 근로소득세제도가 가구규모에따른필요소득수준

조세수입구조의또 다른특징은소비과세의비중이높다는것이다. 우리나라의소비과세비중은

38.3% 수준으로미국, 일본등에비해서는20%p 이상높은수준을보여주고있어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의누진성이약한구조를가지고있다.

1) 외환위기의영향이적었던해를기준으로하였으며그이전인1 9 9 6년연말정산자1 0 , 4 6 7천명과도큰차이가없다.

2) 4인가구의최저생계비가지나치게낮게조사되었다는비판도있으며이런경우최저생계비대비면세소득비율의격차는더욱

크게나타나게된다.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총연말정산자 1 0 , 2 1 2 9 , 2 7 6 9 , 3 9 0 1 1 , 1 0 2 1 1 , 5 5 5

(갑)근소세납부자 6 , 9 4 4 6 , 2 6 9 5 , 5 2 0 5 , 9 3 4 6 , 4 4 6

납부자비중( % ) 6 8 . 0 6 7 . 6 5 8 . 8 5 3 . 4 5 5 . 8

종합소득세과세자 1 , 2 9 9 1 , 2 2 6 1 , 3 4 2 1 , 6 1 6 1 , 7 8 2

<표3> 소득세과세인원및 구조변화

(단위: 천명,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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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절히반영하고있지않으며상대적으로1인가구의경우높은면세점수준을유지하고

있어근로소득세면세자증가의원인이되고있다.   

일인당 평균 소득세 부담액(결정세액 기준)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1 9 9 7년 이후연평균11 . 3 %씩 증가하여2 0 0 1년에는 1 , 1 0 9천원/인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저소득근로자의증가와높은면세소득수준으로인해납부대상근로자규모증가는미미한

가운데 중상위계층 근로소득세 납부자들의 평균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이러한세부담증가율은소득(과세표준) 증가율보다높아근로소득자들의유효소득세

율은계속상승추세를보여준다. 그원인으로서는실질가치를보장하지않는근로소득세과

세구간및 공제금액체계, 근로소득공제율의차이등을들수 있다.     

반면 종합소득세 부담은 외환위기직후인 1 9 9 8년 이후증가추세에 있으나 2 0 0 1년 현재

3 , 1 0 7천원/인에불과해 여전히 1 9 9 7년 수준( 3 , 1 4 0천원/인)에미치지 못하고 있는실정이

다. 이는퇴직근로자들의유입과 세원양성화노력으로종합소득세납세자 규모는 증가하였

으나구조적으로영세사업자들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음을보여준다. 2001년기준종합소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평균증가율

종합소득자

과세소득 2 0 , 2 1 2 1 7 , 4 6 9 1 8 , 3 8 6 1 9 , 9 0 2 1 9 , 3 0 3 - 1 . 1

소득세액 3 , 1 4 0 2 , 4 6 0 2 , 6 5 1 2 , 9 7 2 3 , 1 0 7 - 0 . 3

실효세율 1 5 . 5 1 4 . 1 1 4 . 4 1 4 . 9 1 6 . 1 0 . 9

갑종근로소득자

과세표준 7 , 1 7 1 6 , 8 2 2 7 , 2 8 4 8 , 9 8 4 9 , 5 8 1 7 . 5

소득세액 7 2 2 6 9 3 7 8 6 1 , 0 2 4 1 , 1 0 9 1 1 . 3

실효세율 1 0 . 1 1 0 . 2 1 0 . 8 1 1 . 4 1 1 . 6 3 . 6

<표5> 일인당소득세부담구조
(단위: 천원, %)

주: 실효세율은종합소득세의경우종합소득공제가고려되지않은소득금액(Taxable income), 근로소득세는소득공제후인과세표

준(Tax base)을기준으로작성되어종합소득자의실효세율을다소과소평가할수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면세소득수준( A ) 최저생계비( B ) 비율( A / B )

4인가구 1 5 , 2 3 5 1 1 , 8 8 0 1 . 2 8

1인가구 1 1 , 7 2 7 4 , 1 4 0 2 . 8 3

<표4> 면세소득수준과최저생계비와의관계
(단위: 천원, 배)

주: 2002년기준

자료: 보건사회연구원W e b p a g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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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신고자들의평균과세소득은1 9 , 3 0 3천원으로외환위기 이전인 1 9 9 7년 2 0 , 2 1 2천원보다

여전히낮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유효세율측면에서는소득감소에도불구하고1 9 9 7년보

다 0.6%p 증가한1 6 . 1 %를 보여줘종합소득세신고자들의실질적인세부담역시소폭증가

하였음을알 수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에따르면소득세부담(률)은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근로소득자와종

합소득자에관계없이증가하여왔다. 특히근로소득자의경우상대적으로좁아진세원(납세

자수 및 비율의 하락)으로 인해 중상위계층의 세부담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났고 동시에

면세자증가에따른세부담형평성문제가부각되고있다.  

2. 소득계층별부담구조

근로소득자에대해어느정도조세부담을부과하여야할 것이며, 소득수준에따른차이는

어느정도로유지하여야할 것인가에대한문제는최적조세이론을통해알 수 있다. 최적조

세이론에따르면여러가지가정하에서저소득층과최고소득층의한계세율은중간소득층보

다 낮게설정되어야함을보여준다. 그러나이용된가정들의현실성결여와형평성확보측

면에서실제한계소득세율은절대적수준의차이는있더라도대부분의국가에서누진적으로

설계되어있다. 유사한누진적소득세율구조하에서도각 국가별로나타나는절대적인누진

도의차이는상당하다. 이는누진도가형평성에대한사회의허용수준혹은인식에달려있기

때문이며또한소득세율의국제비교를어렵게하는요인이기도하다. 

반면, 노동에대한과세정책이국가경제활동및 국제경쟁에미치는 영향등을감안할때

경제구조혹은발전단계에따른유사성이있을수 있다. 특히소득세 구조는근로자들에대

한 최저생계보장및 근로유인제공등의유사한목적을가지고있기도하다. 따라서본절에

서는소득수준에따른세부담의누진도등 소득계층별부담구조를세율, 실효평균세율, 실효

한계세율등의국제비교(미국, 영국, 일본, 한국)를통해우리나라근로소득세체계를 살펴

보기로한다. 

일인당 평균소득세 부담액(결정세액기준)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의근로소득세부담은 1 9 9 7년

이후연평균1 1 . 3 %씩 증가하여2 0 0 1년에는1 , 1 0 9천원/인수준에이르렀다. 이는저소득근로

자의증가와높은면세소득수준으로인해납부대상근로자규모증가는미미한가운데중상위계

층근로소득세납부자들의평균적부담이급격히증가하였음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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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구조의국제비교를위해절대적임금수준3 )보다는국가별생산직근로자들의임

금수준을기준으로한 상대적소득수준을이용하였다. 이는국가별로유사한소득계층을비

교함으로써세율구조변화등에있어유용한시사점을얻기위해서이다. 

근로소득세 명목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3 6 %로 주요 선진국들의

40% 내외와큰 차이가 없으나비교대상구간인생산직근로자평균소득의3배 이내구간에

있어서는상대적으로낮은구조를보여주고있다. 평균소득부근의소득자의경우 근로소득

세율은 우리나라가1 8 %로 미국의 부부과세의경우( 1 5 % )를 제외하고가장낮은수준이다.

낮은세율구조는소득이평균의2 . 5배 이상인구간에있어서도유지되어비교4개국중 가장

낮은 27% 수준을보여준다. 이는높은소비과세비중, 자영업자와근로소득자간의소득파

악률차이등 소득세율을높일수 없는여러요인들에의한것이기도하다. 각소득세율의적

용구간은낮은세율구간적용폭이매우좁은영국의경우를제외하고유사한패턴을보여주

고 있다. 미국의 경우 평균소득 수준의 개인납세자와 부부납세자와의 적용 세율 차이가

10%p 이상큰차이를보여주고있어필요비용적측면에대한고려가높은것으로판단된다. 

[그림 1] 소득수준별소득세율

3) 2002년기준한국2 1 , 6 5 3천원, 일본4 , 2 5 4천엔, 미국3 2 , 1 8 8달러, 영국1 9 , 7 0 8파운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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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명목세율구조를살펴보면우리나라의최고세율은3 6 %로 주요선진국들의40% 내

외와큰 차이가없으나비교대상구간인생산직근로자평균소득의3배이내구간에있어서는상

대적으로낮은구조를보여주고있다. 평균소득부근의 소득자의경우근로소득세율은우리나라

가1 8 %로미국의부부과세의경우( 1 5 % )를제외하고가장낮은수준이다. 

근로소득계층별세부담을계산하기위하여OECD Tax equations를이용하였다. 동식은

OECD 회원국내에서개인의 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이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이러

한 세부담과가구에 대한정부보조가가구소득에미치는 영향은어떠한지를파악하기위하

여 각 국가별로 설계되어있다. 또한개인혹은 가구측면의소득세부담을계산하기 위하여

지방세4 )까지포함하고있어근로자의세부담을살펴보는데아주 유용하다. 

그러나 비용공제적 성격의 소득공제가 정확히 고려되지 않아 실제 근로자의 세부담과는

차이가날 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표준공제6 0만원만고려되어있어특별공제5 )로인한공

제금액이동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실제세부담은 제시된 수준보다 낮게된다. 분석구간은

대부분의근로자가포함되는평균근로자소득의3배까지로설정하였다. 

1인가구에 대한실효평균세율을살펴보면명목세율이낮은우리나라가전체적으로가장

낮은수준을보여주고있다. 동세율의변화패턴은우리나라를제외한3개국가가초기에높

[그림 2] 소득수준별실효평균세율( 1인 가구) 

4) 지방세율이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는미국의경우미시간주Detroit 시기준

5) 2001년귀속분의경우근로자들의평균적인특별공제액수는약1 7 0만원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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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가를보이다가소득이증가함에따라누진율이점차완화됨을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반대로 낮은 소득수준에서는완만하게 실효평균세율이증가하다가점차 누진도가

증가하는상반된구조를보이고있다. 이러한누진구조는근로소득세세수가높은증가율을

보일수밖에없는근거를제공하며중상위소득자들의근로유인제공에도바람직하지않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에서음( - )의 실효평균세율을보여주고 있는데 이는저소득층에대

해 운영하고있는E I T C제도에따른결과이다. 즉일정소득이하의근로자는근로소득의일

정비율로정부지원을받게되어음( - )의 실효평균세율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경향은가구

원수에따라E I T C제도적용소득이높아짐에따라4인가구의경우넓은소득구간에서나타

나게된다. 영국의경우에도4인 가구는일정소득이하에서음( - )의 실효평균세율을보여주

고 있는데 이는자녀가 있는경우 제공되는환급 가능한 자녀양육세액공제(Childcare Ta x

C r e d i t )와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가구세액공제( Working Families' Ta x

C r e d i t )로인한것이다. 

한편, 면세자의소득수준은우리나라를제외한나머지국가들이평균소득의20% 이하수

준에서결정되어과세형평성을유지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평균소득의4 0∼5 0 %까지면세

자로남게되어과세기반이상대적으로좁음을알 수 있다. 이러한누진구조의차이와높은

면세자비중은기존의근로소득세제개편이중하위소득자를대상으로근로소득공제를중심

으로이루어져왔기때문이다. 

[그림 3] 소득수준별실효평균세율( 4인 가구)

주: 4인가구란부부2인, 16세이하자녀2인으로이루어진가구로1인의소득으로생활을영위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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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의 소득에의존하는평균적인4인가구의 경우실효평균세율의변화는 1인 가

구와는 다른패턴을 보여준다. 4인가구의실효평균세율은비교대상국가모두공제제도등

으로인해1인가구의그것과 비교해서뚜렷하게낮게나타나는데우리나라의경우만 그 차

이가크지않다. 이는1인가구에대해높게설정된면세점, 그리고이에비해상대적으로낮

은 가구원수증가에따른세제측면의고려때문이다. 면세자의범위는1인가구와는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인 가구의 면세소득의 범위는 평균소득의 6 0∼

70% 수준으로소폭증가하였으나미국과 영국의경우저소득층및 자녀에대한높은세제

지원으로평균소득의8 0∼90% 수준까지증가하였다. 특히음( - )의 실효평균세율은가구원

수 증가에따른최저생활의보장이라는측면의고려로그렇지않은우리나라, 일본과는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실효평균세율의누진구조측면에서도소득증가에따라누진도가증가

하는문제가여전히유지되고있다. 유사한세부담구조를 보여주고있는일본과비교해볼

때 명목세율의경우평균소득의80% 이상의전 구간에서일본이 높은구조이나, 실효평균

세율은 평균소득의1 5 0∼200% 구간에서오히려 우리나라가높은현상을나타낸다. 즉평

4인가구의실효평균세율은비교대상국가모두공제제도등으로 인해1인가구의그것과 비교해

서 뚜렷하게낮게나타나는데우리나라의경우만그 차이가크지않다. 이는1인가구에대해높

게 설정된면세점, 그리고이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가구원수증가에따른세제측면의고려때

문이다.

7) 세외수입은이월금과보전재원을제외한통합재정수지통계상의세외수입을의미함.

[그림 4] 소득수준별실효한계세율(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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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득수준별실효한계세율( 4인 가구)

균소득 이상의 구간에서 누진도가 빠르게 증가하여 중상위소득자들의체감 세부담 증가가

상당히높음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중간소득층 이상의 높은 세부담 증가율은 실효한계세율의 변화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인가구의경우우리나라를제외한다른나라에서는면세점이상에서높은한계세

율의증가를보인다음점차추가적인증가폭이둔화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우

리나라는 그러한 패턴을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완만한 한계세율의 증가세가 평균소득을

넘어서자급격히높아져동소득구간에서느끼는세부담증가가상당함을보여준다.  

가구원수증가에 따른필요소득측면의 소득세적 고려는 우리나라와비슷한 소득세 체계

를 운영하고있는일본과의비교를통해더욱명확히알 수 있다. 평균소득이상인1인가구

와 4인가구의실효평균세율의차이는일본의경우평균4 % p에 달하여실제적인세부담변

화가6 9∼2 2 %에 이르나 우리나라는3 1∼7 %수준에 불과해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고려가

약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가구원수변화에따른실효평균세율의상대적비탄력성은우리나라소득세제가소

가족에상대적으로유리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특히낮은출산율이향후우리사회의

큰문제점으로등장할것임에따라이러한추세를더욱가속화시킬수 있는소득세제는개선

의여지가많은 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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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변화에따른실효평균세율의상대적비탄력성은우리나라소득세제가소가족에상대적

으로유리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특히낮은출산율이향후우리사회의큰 문제점으로등

장할것임에따라이러한추세를더욱가속화시킬수있는소득세제는개선의여지가많은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가구원수별실효평균세율비교

소득수준(평균소득대비배수)

0 . 5 1 . 0 1 . 5 2 . 0 2 . 5 3 . 0

한국

1인가구( A ) 0 . 1 2 . 0 5 . 6 8 . 4 1 0 . 3 1 2 . 4

4인가구( B ) 0 . 0 1 . 4 4 . 4 7 . 5 9 . 6 1 1 . 4

차이( C = A - B ) 0 . 1 0 . 6 1 . 2 0 . 9 0 . 7 0 . 9

변화율(C/A) 1 0 0 . 0 3 1 . 3 2 1 . 7 1 0 . 8 7 . 1 7 . 4

일본

1인가구( A ) 4 . 4 6 . 2 8 . 3 1 1 . 3 1 3 . 6 1 6 . 1

4인가구( B ) 0 . 2 1 . 9 4 . 3 6 . 9 1 0 . 0 1 2 . 5

차이( A - B ) 4 . 2 4 . 3 4 . 0 4 . 4 3 . 6 ̀ 3 . 6

변화율(C/A) 9 5 . 7 6 9 . 4 4 8 . 0 3 8 . 9 2 6 . 2 2 2 . 4

<표6> 가구유형별소득수준별실효평균세율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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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근로자들의근로소득세부담은 주요선진국에 비해낮은

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체적인세부담측면에서는이미선진국의수준에도달하여세목

간의상대적역할차이로인해 나타난현상으로파악될수있다. 

근로소득세제도측면에서는면세점수준, 누진구조, 가구원수에따른필요경비고려의측

면에서개선할점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과세형평의차원에서면세자를확대하는정

책(근로소득공제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확대등)은 지양되어야할 것이다. 넓은세원이라

는 세제발전의 장기방향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동 공제제도 확대의 목적인 중하위소득자의

보호측면에도그리효과적이지못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소득과 실제생활수준을나타내

는 가구원당소득사이에는상당한괴리가존재하여근로자소득에기준한저소득층지원제

도의효과는 제한적이다. 따라서중하위 계층에 대한세제적 지원은 다른선진국들과같이

가구당필요소득을반영할수 있도록바뀌어져야할 것이다.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나 W F T C ( Wo r k i n g

Families' Tax Credit)와같은노동시장참여를조건으로하는세액공제제도도입이나자녀

에 대한소득공제혹은세액공제의대폭적인확대를통해저소득층에대한실질적인지원효

과를가질수 있을것이다. 또한1인가구에 나타나는높은면세점수준은형평성 확보차원

에서근로소득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의축소조정을통해낮추어줄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근로소득공제및 세액공제의역할을근로자와자영업자와의소득파악률차이보정

으로한정하고저소득층에대한지원은보다효율적으로지원목적과연계될수 있는각종공

제제도의현실화를통해추진하는것이다. 향후근로소득공제와세액공제의역할은 자영업

자들의소득양성화율개선추이에따라점차 축소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중상위소득계층에서나타나는 실효평균세율의 급격한 증가는 근로자들의 조세제도에 대

한 불만을야기할수 있다. 특히이러한불만은실제소득세를부담하고있지않는중하위계

층에도영향을미쳐사회적으로조세제도에대한불신을초래할수 있으므로누진구조의개

선은중상위근로자들의근로의욕고취와 함께사회통합을위해서도상당히 중요하다. 한편

근로소득세의과세표준구간과공제수준이물가등에따라연동되어조정되지않는점은근

로소득세의체감증가율을더욱높이는요인으로작용할수 있다. 따라서누진적으로설정되

어 있는공제율의조정과 과세표준구간의물가연동등을통해중상위소득계층에나타나는

높은실효세율증가를완화할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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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나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와같은노동시장참여를조건으로하는세액공제제도도입이나자녀에대한소득공

제혹은세액공제의대폭적인확대를통해저소득층에대한실질적인지원효과를가질수있을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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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소득재분배효과

Ⅰ. 서론

정부재정의 기능은 크게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의세 가지로 구분된다. 따라서

정부재정이자원배분, 소득의재분배, 경제의안정및 성장에미친영향을파악하는것이필

요하다. 세가지주요기능중 소득재분배기능은 정부가세금을거두거나이전지출을함으

로써개인의가처분소득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가주로논의되고있다. 반면정부의재정활

동이개인의‘실질적인’가처분소득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는잘알려지지않고있다. 

관련연구를 보면 나성린·현진권( 1 9 9 3 )의 경우 조세-부조모형을통하여 재정지출의효

과를분석하고있지만다양한 재정지출의효과보다는직접세를중심으로한 연구결과를제

시하고 있다. 성명재·이명헌( 2 0 0 1 )의 연구는 도시가계만을사용하여 재정이 소득에 미치

는 직접적영향을보여주고있다. 박찬용외( 2 0 0 2 )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이용하여외환위

기 이후의 소득분배 및 빈곤층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OECD의 연구(Burniaux et al,

Forster 등)도개인의가처분소득에영향을미치는조세와재정지출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렇듯이전지출만을이용하여정부재정지출의효과를살펴보는연구는다수존재한다. 

반면Che et al.(2000)은목표화( t a r g e t i n g )와 누진성( p r o g r e s s i v i t y )이라는 개념을이용

하여국제비교를시도하였다. 목표화란절대수준(금액기준)으로볼 때 최저소득계층이향

유하는정부지출의혜택이최고소득계층보다높은경우를말한다. 누진성은소득이나소비

현
안
분
석
( 2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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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대비정부지출의혜택을기준으로할때 최고소득계층보다최저소득계층의혜택이큰

경우를의미한다. 비교하고있는분야는교육, 보건의료, 기타이전지출이다. Hewitt(1987)

는 이전의연구가공공재의전체의소비에만초점을맞추고있다는문제점을지적하고개인

의 소비와소득에미치는영향에따라정부지출을5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분석하고있다.

그러나정부지출의수요에대한정보는설문자료를기준으로하고있다. 재정지출의혜택을

살펴보는국내연구로는심상달( 1 9 9 8 )의 연구가있다. 심상달은정부가없던시점과정부가

존재하는시점간소득의차이를알아보는시도를하고있다. 심상달은정부지출이편익을제

공하는것 이외에공공재생산과관련한요소소득의창출을통하여소득분배에영향을미친

다는점에주목하고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정부지출의분배효과를추정하였다. 

이렇게 정부지출의실질적인소득재분배기능에 대한연구가 활발하지 않은이유는 정부

지출도소비세나법인세처럼편익의전가가일어나므로그 효과가누구에게귀착되었는가를

파악하는것이매우어렵기때문이다. 더구나정부가제공하는공공재는시장을통하여거래

되는것이아니므로다양한공공재의개별적인가치를 알아내기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한적이지만정부의 재정지출이개인의 소득분배에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는데 있다. 분석의대상이되는지출은이전지출분야와사회분야지출로한정되고있

다. 그리고사회분야지출은소득의형성보다는개인의지출에미쳤을영향을중심으로살펴

본다. 즉, 정부지출이없는경우시장에서해당재화나용역을 구입할경우의소비지출액을

기준점으로삼아가상소득의변화를살펴본다. 

정부지출의실질적인소득재분배기능에대한연구가활발하지않은이유는 정부지출도 소비세

나 법인세처럼편익의전가가 일어나므로그 효과가누구에게귀착되었는가를파악하는것이매

우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정부가제공하는공공재는시장을통하여거래되는것이아니므로다

양한공공재의개별적인가치를알아내기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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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방법

1. 분석모형

가. 소득의개념

소득을폭 넓게해석하면자료에 나타나는소득외에각 개인이 보유한모든종류의 자산

에서발생하는미실현이득까지를포함하여야한다. 그러나개인별보유자산에대한상세한

자료가없으므로광의로경제적능력을분석하는실증연구는불가능하다. 이에따라현재의

소득을경제적능력의척도로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O E C D에서는소득을크게4가지로분류하고있다. 첫째는피고용됨으로써발생하는급여

( e a r n i n g s )이다. 둘째는자본소득및 자영소득이다. 자본소득에는금융소득, 부동산임대수

입, 직업연금(occupational pensions) 및민간이전전부가 포함된다. 셋째는사회보장이전

으로공공부문으로부터지급되는모든현금이전을의미한다. 넷째는조세로 직접세와가계

가 지불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이다. 따라서정부가 간여하지 않는 경우의 시장소득( m a r k e t

i n c o m e )은 급여, 자본소득과자영소득이 포함된다. 반면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공공

부문으로부터의이전소득인사회보장이전을포함하는반면조세는차감한다. 본연구에서도

동일한소득개념을사용한다. 

나. 수식표현

재정지출이소득분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수식을사용하자. 이를위하여먼

저 사회에N명의개인또는가구가있다고가정한다. 그리고정부가없는경우의소득을W

로 표시하면 그 분포는 다음과 같다(소득불평등도는해당 분포에 지니계수 등을 적용하면

파악할수있다).   

식(1) W1, W2, .... WN, : 첨자는개인(가구) 표시

만약정부가 도입되면 조세나 이전지출이없는경우에도 정부부문의고용이나 공공재 공

급 등으로요소소득의변화가발생하고, 그에따라기존의소득분포는새로운소득분포로변

하게된다. 따라서해당소득을Y로 표시하면다음과같이표시할수 있다. 이러한소득은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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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언급한시장소득에해당한다. 

식(2) Y1, Y2, .... ,YN

식( 1 )과 식( 2 )의 차이, 예를들어지니계수를계산하여비교하면정부가없던시점에서정

부가존재하는시점사이의소득분배의변화를파악할수 있다. 심상달( 1 9 8 8 )에서산업연관

표를사용하여추정한방법이이에해당한다. 그러나정부의도입이라는구조적변화를고려

하여식( 1 )의 분포를정확히추정하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개인의

시장소득은정부부문의도입유무와관계없이자신의인적자원에비례한다고가정한다. 즉,

식( 1 )과 식( 2 )는 차이가없는것으로가정한다. 정부가개입하지않은경우미시자료에서구

할수 있는소득이므로식( 2 )는소득분배의기준점이된다.

다음으로정부의개입으로인한가처분소득의변화를생각해보자. 정부의소득세및 개인

에 대한이전지출은개인의 소득을 변화시킨다. 소득세를T, 이전소득을T r이라고 할 경우

정부의개입으로인한소득분포의변화는다음과같다.   

식(3) Y1 - T1+ Tr1, Y2- T2+ Tr2, .... , YN+ TN + TrN

일반적으로재정의 소득분배 효과는 식( 2 )와 식( 3 )의 차이로 분석된다. 그렇다면이전지

출 이외의재정지출의편익은어떻게분석할수 있을까? 더구체적으로공공서비스편익수

취로 인한실질소득 증가는 어떻게 표시하여야 할까? 공공서비스의편익이란 소득이 아닌

소비이다. 즉, 공공서비스를소비함으로써발생하는이득이다. 그렇다면공공서비스의소비

를 어떻게실질소득과연계시킬수 있을까? 이를위하여소득과지출(소비+저축)의항등식

을 사용하자. 개인의가처분소득은소비되거나저축에사용될수 있으므로 D Y= Y - T +

Tr ≡ C + P M+ S으로표시할수 있다. 여기서C는 민간재에대한지출, S는 저축, M은

정부가제공하는재화이고P는 그 가격이다. 즉, 개인의소득은 민간재를구입하거나, 정부

가공급하는재화를구매하거나저축으로처분되는것이다. 

정부가간여하지않는경우의시장소득(market income)은급여, 자본소득과자영소득이포함된

다. 반면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공공부문으로부터의이전소득인 사회보장이전을포함하는

반면조세는차감한다. 본연구에서도동일한소득개념을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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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공급하는재화는 순수공공재(G)처럼가계가대가의지급없이소비하거나교육비

나 상하수도비처럼사용량에비례하여대가를지급하는재화(M)로구분될수 있다. 순수공

공재의가격을PG, 대가를지급하는재화의실질가격을PM이라고하면실제적인지출금액

은 C + PG G + PM M이 된다. 다시말하면 개인은민간재, 순수공공재, 대가를지급해야

하는정부공급재화를소비하고있으며이를적정한가격으로평가하면C + PG G + PM M

이 된다. 반면실제적으로지급하는금액은C + P M이다. 따라서적정지급액과실제지출

액의차이인PG G+ (PM ─ P) M이 추가적인실질소득이된다. 따라서가처분소득에추가

적인실질소득을합한금액을실질소득이라고할수 있다.

식(4) Y1 ─ T1+ Tr1+ V1,Y2  ─T2+ Tr2 +V2, .... , YN─ TN+ TrN+ VN

V= PGG + (PM─ P)M

(소득측면) D Y+ V= C+ PGG + PMM+ S(소득의처분측면)

따라서식( 2 )와 식( 4 )의 차이가정부의개입으로인한실질적인소득분배의변화가된다.

이 중소득세 부분을제외하면재정지출로인한소득분배의변화가된다. 재정지출이실질소

득의변화에미친영향을알려면정부가제공하는재화의가격을파악하여야하므로다음에

서는가격추정의방법을생각해본다. 

다. 가격추정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순수공공재와정부에 대가를 일부 치러야 하는재화가 있다.

따라서먼저순수공공재의경우를생각해보자. 

기존의연구에따르면공공재의편익을측정하기위한다양한방법이존재한다. 첫째방법

은 공공재는모든사람에게같은양이소비되고가격도누구에게나동등하다고보는것이다.

이러한접근방식에따르면공공재에대한지출은소득계층별로절대규모가동일하게분배된

다. 둘째방법은공공재가존재하지않는경우손실의규모를추정하는방식이다. 예컨대, 치

안 서비스가없는경우도둑이침입하였을때 발생하는재산피해를기준으로한다. 또는사

설 치안서비스의구입규모를기준으로하기도한다. 이러한접근에의하면소득, 더정확히

표현하면자산이커질수록공공재편익의절대규모가증가할것이다. 확정된원칙은없지만

대체로 소득크기와 공공재 편익규모가비례한다고본다. 셋째방법은 공공재를 민간경제

활동에대한중간재로파악하는것이다. 국방이나치안이 불안정하다면민간의 경제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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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위축될것이다. 따라서정부가공공재를공급하는것은민간의생산활동을보조해주는

것이라고할 수 있다. 이경우민간이생산한재화와용역의가치에는공공재의편익이포함

되어있다고할 수 있다. 이러한접근에의하면공공재의편익은대체로민간재소비량에비

례하여분배된다고할 수 있다. 따라서공공재의소득계층별편익분배는소득계층별민간재

소비규모에비례하게된다. 네번째접근방식은공공재의가치를소득이나민간재의가치로

표시하는것이다. 이방식에서는공공재의소비량은동일하고각 개인이느끼는공공재의가

격은다르게나타난다. 이방식에의하면공공재편익이각 개인에게분배되는정도는소득

의 한계효용의탄력성에반비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한계효용의탄력성추정결과를보

면 심상달( 1 9 8 8 )은 1 . 0 3∼1.17 정도로추정하였고, 다른추정결과에서도1보다큰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이는공공재로인한실질소득의증가가고소득층으로갈수록유리하다는의

미이므로공공재의공급은 소득분배를악화시킨다는것을의미한다. 공공재의가치를 소득

으로변환하는방법이 수식( 4 )의 모형과 부합하므로본 연구에서는네 번째접근방식을사

용한다.  

다음으로정부가지원하여낮은가격으로개인이소비하는경우를생각해보자. 이경우에

는 시장가격과개인이실제로지불하는가격과의차액이실질소득의증가가된다. 이에해당

하는재화나서비스로는교육, 의료, 주택, 기타공공요금등이있을수 있다. 교육비의경우

시장가격을생각해보자. 초등학교에대한1인당세출액이1 0 0만원이라고가정하는경우정

부가수지균형을맞추기 위해서는 1 0 0만원을 학생에게 수업료로 부과하여야한다. 따라서

수지균형에필요한 금액즉, 100만원을시장가격으로보는것이가장합리적이다. 반면실

제납부한수업료는5만원이었다면차액인9 5만원이가계의실질소득증가가된다.  

공공재의가치를소득이나민간재의가치로표시하는방식에서는공공재의소비량은동일하고각

개인이 느끼는 공공재의가격은 다르게나타난다. 이방식에의하면 공공재 편익이 각 개인에게

분배되는정도는소득의한계효용의탄력성에반비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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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가. 가계자료

1) 도시가계

본 연구에서는『도시가계연보』를 사용한다. 『도시가계연보』는 조사대상자가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금액과 품목명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약

5 , 0 0 0가구의 소득및 소비의 세부항목에대한자료를 담고있다. 그러나『도시가계연보』에

는 도시에거주하는노동자와자영업자및 무직자에대한조사자료만담고있어농어가, 1인

가구, 가계수지파악이곤란한가구는제외되어있다. 

『도시가계연보』는 매월단위로표본추출하고있지만매월조사를실시할경우전체가구가

모두응답에응하지는않는다. 또한일부가구는조사에서탈퇴하기도한다. 가구조사를할

때 탈퇴한가구는소득수준등이비슷한가구로대체되었으므로해당자료를그대로사용한

다. 또한1∼1 2개월까지자료가모두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존재하는월별자료의값을단

순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성명재(2002) 등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계절성

( s e a s o n a l i t y )이 발생할가능성이있다. 문제는이러한 계절성을제거할방법이현실적으로

없다는데 있다. 성명재의경우최근방추정법(nearest neighbor estimation method)을사

용하고있지만 본 연구에서는이러한 방법이번거로운반면계절성을본질적으로제거하는

것은아니라는점에서이를적용하지는않는다.  

『도시가계연보』가 가구의자료이므로동일한소득을가진가구인경우에도가구원의수에

따라 실질소득은 다를 수 있다. 이를 조정하는 방식이 OECD 등에서 사용하는 조정계수

(equivalence scale elasticity)이다. 즉, 소비에있어서 규모의 경제가있다는 것이다. 통상

적으로사용하는조정계수는0 . 5이며이 경우조정된소득은 이 되며N은 가구원수

를 나타낸다. 이러한방식을통하여각종소득을조정하는것은어려운작업이아니다. 그러

나 성명재( 2 0 0 1 )에서보듯이가구기준을사용하는경우와개인기준을사용하는경우의소

득불평등도(지니계수)의차이는크지만소득불평등도의추이는 크지않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큰 문제는개별재정지출, 예를들어정부의교육에대한지출이가구수준에서규

모의경제를알기가어렵다는점이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가구원수를감안한조정은하지

않았다.  

『도시가계연보』에 의하면, 2001년의경우총 가구수는6 , 3 5 0가구이고, 이중 근로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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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기준을사용하는경우와개인기준을사용하는경우의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의차이는크

지만소득불평등도의추이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더큰 문제는개별재정지출, 예를

들어정부의교육에대한지출이가구수준에서규모의경제를알기가어렵다는점이다.

가 3 , 6 9 2가구이며근로자외(자영업자및 무직) 가구는2 , 6 5 8가구로나타났다. 문제는근로

자외(자영업자및 무직) 가구의경우에는이전소득등의소득자료가누락( m i s s i n g )으로나

타난가구가 너무많아실제로 가용한 가구는2 4 2가구에 불과하였다는점이다. 또다른문

제는자영업자의경우소득이 축소보고되는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유일호·현진권( 1 9 9 8 )

의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신고소득과 소비수준차이로 측정된 소득파악률은7 9 . 7 %로

추정되었다. 따라서심상달(1988), 성명재(2001) 등은자영업자와근로자간의소득및 소

비 분포가동일하다는가정하에서소비를기초로하여소득을추정하고있다. 본연구에서도

종속변수로소득을사용하여자영자의소득을추정한다. 다만소득과소비에로그를사용하

여 추정하면추정치의불안정성이커지므로로그를사용하지않았다. 동일한방법은정부이

전소득의추정에도사용되었다. 

[그림 1] 소득대비비중(근로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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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가가계

『농가경제통계』는 농가의소득과소비지출, 노동투하량등 각종농가경제지표가수록되어

있지만기본적으로농가의 소득을측정하기위한자료로소비지출에초점을 두는도시가계

조사와는다소차이가있다. 전국3 1 4개 표본조사구내3,140 표본농가를조사하고있으며

조사대상농가는생계또는영리를목적으로농업을경영하거나농업에종사하는가구이다.

조사대상에서제외되는농가는농업시험장, 학교, 종교단체및 법인등 준농가, 단독가구및

외국인가구, 비혈연가구원으로구성된농가, 상시고용인5인이상의대규모기업농이다. 

농가통계의경우농가소득은농업소득, 농외소득(겸업소득, 사업이외소득), 이전수입을

합산한 총액으로규정된다. 농가의경우가처분농가소득, 즉농가소득에서조세·부담금을

차감한잔액에대한자료가있다. 조세·부담금은소득세, 교육세, 방위세등의국세와지방

세 및 각종조합비등의부담금이포함된다. 각종조합비등은경영활동을위한비용으로파

악할수도있지만여기서는도시가계의기타조세처럼취급한다. 

문제는이전수입이다. 이전수입에는농가가 비경제적활동으로얻은수입으로사례금, 공

적·사적보조금, 경조비, 퇴직일시금등이포함된다. 그런데공적보조금의경우도시가계연

보처럼연금과공적부조로구분되지않는다. 본연구에서는농가의경우연금급여액은거의

[그림 2] 소득대비비중(자영업자및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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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보고모든공적보조금은공적부조로본다. 

농가의경우가계비는가계를유지하기위하여지출되는일체의비용으로서음식물비, 광열

수도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의료비등 기타잡비로구성되며현금지출

이외에생산물중 자가소비평가액, 주거용건물의감가상각액이포함되어있다. 농산물의자

가소비는사실상소비로보지만감가상각액은도시가계의소비지출에포함되지않으므로제

외한다. 농가의가구원이별도의가구로분가할때드는일체의비용인분가지출도제외한다. 

3) 자료합산

『도시가계자료』와『농가경제통계』모두1인가구가제외되어있는등 모집단을정확히반

영하지않는다. 따라서모집단화를위해서는자료의조정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1인가구

를 고려하는것이다. 전체가구대비1인가구의비율은통계청자료에따르면2 0 0 0년의경

우인구대비로는4.98%, 가구대비로는1 5 . 5 4 %이다. 

도시가계의경우고소득계층으로갈수록가계부를기록해야하는번거로운조사에참여할

가능성이매우 낮다. 따라서『도시가계연보』는 고소득층이많이누락되었을것으로 판단된

다. 농가통계도조사대상에대규모기업농등이제외되므로최고소득계층이누락되었을가

능성이있고, 경지면적이일정수준이상만포함되므로최저소득계층이제외되었을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자료는소득규모가낮은것으로알려진1인가구가제외되어있으므로저소

득층을 상대적으로많이누락시켰을가능성이 높다. 나성린·현진권( 1 9 9 3 )은 주택보유형

태나가구원수를바탕으로모집단화를시도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방법을사용하여도체

계적으로누락된 최고소득계층이나1인 가구등을복구하기가어렵다. 표본자료를비교적

정확하게모집단화하기위해서는국세청의소득자료나행정자치부의부동산자료등이활용

되어야하지만현재로서는불가능한상태이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이러한방법을통한모

집단화를시도하지는않는다.  

그러나도시가계와농가의통합은시도한다. 통계청의자료에따르면전체가구대비농가

의 비중은2 0 0 0년의경우가구대비로는10.24%, 인구대비로는9 . 5 8 %이다. 따라서그 비

농가통계의경우농가소득은농업소득, 농외소득(겸업소득, 사업이외소득), 이전수입을합산한

총액으로규정된다. 농가의경우가처분농가소득, 즉농가소득에서조세·부담금을차감한 잔액

에대한자료가있다. 조세·부담금은소득세, 교육세, 방위세등의국세와지방세및각종조합비

등의부담금이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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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크지않지만정부지출의주요한대상이농민이라는점을감안하면이를포함시키는것

이 바람직하다. 농·어가가계의 소득분배구조와소비행태가도시가계와는다를것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농가가계조사자료를도시가계조사자료와합쳐서 소득계층분류를 한다. 다

만 농가가계가모집단대비표본수가크다는 점을감안하여이를조정한다. 2000년도시화

비율이8 7 . 7 %이므로농가의비중을약 1 2 %로 보고도시가계표본수의1 2 %를 농가가구의

소득계층별로 무작위 추출한다. 조세의 귀착연구와는 달리 재정지출의 경우에는 소비지출

중 정부활동과 연관성이있는교육비, 의료비등 소수의자료만사용되므로자료의통합으

로부터발생하는조사항목차이로인한문제는거의없다. 

나. 정부지출자료

다음으로정부부문의지출규모를알아보자. 먼저정부의지출은경상지출, 자본지출, 융자

로 구분된다. 경상지출의경우당해연도의지출이라고볼 수 있지만자본지출은내구재처럼

장기적인효과를 발생시키므로당해연도지출이라고보기어렵다. 자본지출의실질적인지

출규모를연도별로분해할적절한방법이없다는점을감안하여경상지출과같이전액을당

해연도에귀속시킨다. 융자지출의경우에는저금리 대출이므로융자지출총액을 순수한 정

부지출규모로보기어렵다. 또한융자기간이있으므로자본지출처럼장기간에걸쳐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융자지출을수 년간에걸쳐배분하는것이어렵다는점을감안하여당해

연도의융자지출에시장이자율과융자금리의차이를사용하여지출규모를결정한다. 시중금

리가크게낮아진점을감안하여금리차는국채이자율의1 / 2을 사용한다. 이자지급의경우

분위 이전소득 정부이전소득 시장소득 소비 조세 이전소득 정부이전소득 조세

1 2 3 0 , 8 9 1 3 7 , 9 6 9 5 , 8 2 3 , 0 3 0 4 , 1 5 7 , 7 7 2 2 5 2 , 6 2 6 3 . 9 7 0 . 6 5 4 . 3 4

2 1 4 3 , 8 7 5 3 4 , 2 9 2 3 , 8 9 7 , 4 1 9 2 , 9 7 0 , 3 6 2 1 3 6 , 0 8 2 3 . 6 9 0 . 8 8 3 . 4 9

3 1 3 3 , 9 3 6 2 6 , 4 1 6 3 , 2 2 2 , 5 8 3 2 , 5 0 2 , 2 5 0 7 1 , 7 9 9 4 . 1 6 0 . 8 2 2 . 2 3

4 1 5 6 , 4 2 3 3 3 , 2 7 0 2 , 7 8 7 , 4 2 1 2 , 1 7 6 , 8 6 4 5 1 , 4 1 1 5 . 6 1 1 . 1 9 1 . 8 4

5 1 2 3 , 0 3 4 3 6 , 5 6 3 2 , 4 6 5 , 3 9 4 1 , 9 3 1 , 7 6 0 3 8 , 0 8 1 4 . 9 9 1 . 4 8 1 . 5 4

6 1 1 5 , 5 5 5 2 8 , 4 1 2 2 , 1 9 2 , 1 6 8 1 , 7 2 4 , 1 1 7 2 8 , 5 3 7 5 . 2 7 1 . 3 0 1 . 3 0

7 1 2 8 , 6 4 9 3 0 , 3 3 7 1 , 9 3 1 , 2 2 8 1 , 5 0 2 , 8 0 6 2 1 , 5 1 3 6 . 6 6 1 . 5 7 1 . 1 1

8 1 1 1 , 3 3 4 3 0 , 1 5 3 1 , 6 6 6 , 2 3 5 1,296,193 1 4 , 5 8 0 6 . 6 8 1 . 8 1 0 . 8 8

9 1 3 7 , 5 7 2 3 8 , 2 5 2 1 , 3 8 1 , 3 9 4 1 , 1 0 6 , 3 4 4 1 0 , 9 4 9 9 . 9 6 2 . 7 7 0 . 7 9

1 0 1 4 3 , 3 0 1 3 9 , 1 4 8 8 8 8 , 6 6 8 8 7 7 , 1 4 5 7 , 0 9 5 1 6 . 1 3 4 . 4 1 0 . 8

<표1> 전체가구의 소득1 0분위별 소득및 소비( 2 0 0 2년 월평균)

(단위: 원, %)



재정포럼 3 1

재정의소득재분배효과▶▶

과거의 지출에서 파생하는 것이지만 시점을 확정하기도 어렵고, 정부지출별로배분하기도

어려우므로제외한다. 

다음으로 정부지출을소득계층별로분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앞에서사용한 소득과

지출의 항등식을 고려하면 정부부문이 개인의 가상소득(virtual income)에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순수공공재와시장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 정부가 공급하는재화로 구분된다. 따라

서이 두 가지재화의배분에대하여생각해보자.

1) 순수공공재배분

정부가 생산하는 국방, 외교, 치안, 행정등 순수공공재는시장이 없으므로공공서비스의

시장가치를알 수가없다. 따라서국민총생산의추계에서처럼정부가지출한비용을공공재

의 가치로측정한다. 자료는통합재정자료를이용한다. 다만정부지출은모집단을대상으로

하는것이므로표본의모집단대비비율을사용하여표본에대한정부지출을구한다. 다음에

심상달의방법처럼공공재의가치를배분한다. 즉, 공공재가치의소득탄력성은일정한것으

로 가정하였다. 공공재로 인한 가상소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l o g ( PGG ) = l o g ( a )+ b

l o g ( Y )가 된다. 여기서a는 공공재가치의배분의합이표본에대한정부지출규모와일치시

키기위한조정계수이고, b는 소득탄력성의값이며 본 연구에서는공공재로인한소득분배

변화를크게하지않기위하여소득탄력성값은1 . 1을 사용하였다1 ). 결과적으로가처분소득

에 공공재로인한가상소득을합친금액즉, D Y+ PGG가 공공재로인한가상소득( v i r t u a l

i n c o m e )이된다.  

농가가계조사자료를도시가계조사자료와합쳐서소득계층분류를한다. 다만농가가계가모집단

대비표본수가크다는점을감안하여이를조정한다. 2000년도시화비율이8 7 . 7 %이므로농가의

비중을약1 2 %로보고도시가계표본수의1 2 %를농가가구의소득계층별로무작위추출한다.

1) 심상달의경우1 . 0 3∼1 . 1 7의범위에있고 1 . 5를사용하는연구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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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순수공공재

다음으로정부의 지출로 인하여 시장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경우를생각해보자. 소비지출은크게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 가구및 가사용품, 피

복 및 신발,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로

구분된다. 이중 식료품, 가구및 가사용품, 피복및 신발, 교양오락, 기타는정부가 재정적

지원을하는분야는아니다. 즉, 시장가격으로구입한다고본다. 

주택비

심상달은주택비의경우정부의주택지원에따른편익은주로무주택자에귀착될것이므로

무주택가구수를그배분기준으로하였으며, 그외에는모두주거환경의개선에따른혜택으로

보아전체세대수에따라1 /세대수로배분된다고보았다. 그러나주택에대한지출에서시장

가격과차이가있는분야는정부가시장가격보다낮은월세로제공하는임대주택이외에는가

상소득의증가로보기힘들다. 그러나월세시장가격을파악할수없다는문제가있다. 

실제적으로정부의주택관련지원은대부분국민주택기금에서행해지고있으며정부가저

리로융자하는경우가많다. 다만시장이자율과융자이자율의차이를정확히알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국채이자율의1 / 2을 사용한다. 따라서전체지출규모에국채이자율의1 / 2을 곱한

값을정부의지출규모로한다. 

국민주택기금의지원대상은크게임대주택, 전세지원과주택건설및 분양, 농촌주택으로

구분될수 있다. 따라서정부의지출규모를위의4가지형태로 구분한다음해당금액을모

집단대비표본의비율로조정한다. 또한다음에주택형태별정부지출을가계자료의주택형

태에따라배분한다. 예를들어, 농촌가구에는농촌주택에대한정부의지원금액을균등하게

배분한다. 임대(전세)주택에대한정부의지출금액은가구의소유형태가임대(전세)인가구

에 균등하게배분한다. 마지막으로주택건설 및 분양등은자가인 경우뿐만아니고 임대인

가구에도해당되므로전체가구에 균등하게지원된 것으로 분류한다. 따라서가처분소득에

정부지원분을합친금액, 즉 D Y+H(H는 정부의주택지원분)이가상소득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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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교육비의경우유치원, 초·중·고등교육, 대학및 기타교육으로구분된다. 초·중·고등

교육비의경우직접적인수혜계층이해당교육의대상학생이다. 따라서학교급별1인당세출

액을계산하여해당세출액을교육의시장가격으로본다. 따라서연령별가족구성원에해당세

출액을곱하여가계가지불하여야할 금액을계산한다음여기에서가계의초·중·고등학교

의 교육비(납입금기준)를차감한다. 이때초등학교와중학교및 고등학교의학생1인당세출

액이모두다르므로각각에대하여교육비를산정하였다. 그과정에서초등학교에서중학교또

는 고등학교로학년이바뀌는경우는각각그 범위에속하는그룹에속해있던개월수를감안

하여교육비를계산하였다. 대학의경우도대학과관련된정부지출을학생수로나누어학생1

인당교육비지출을계산하였다. 정부의1인당지출을해당가구원수로곱하여계산한값에서

가계가지출한금액을차감하면정부지출로인한가계의혜택을알수있다. 

물론일반학교, 실업계학교, 장애아등과관련된특수학교별로정부의학생1인당세출이

다르다. 대학의경우전문대학과교육대학, 일반대학의경우각각의학생1인당공교육비는

다르게나타난다. 국공립과사립간정부지원의격차도존재한다. 그러나본 연구에서는자료

의 한계로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지 못했다. 유치원과여타 사회교육에대한 정부의 지출도

시장가격보다낮게공급하는것이지만배분의 기준이존재하지않으므로본 연구에서는제

외한다. 결과적으로가처분소득에정부지원분을합친금액에서가계가 지급하는금액을 차

감한액수, 즉 D Y+E - E H(E는 정부의교육지원분, E H는 가계교육비지출금액)이가상

소득이된다.      

의료비

의료분야의정부보조및 국민건강보험이있으므로의약품및 보건의료서비스비용은공공

부문의지출로개인및 가구의지출이낮아질수 있다. 이를위하여의료의시장가격을알아

보자. 의료관련정부지출액은건강보험의지출액과정부예산의생활보장중 의료급여(예산

교육비의경우유치원, 초·중·고등교육, 대학및 기타교육으로구분된다. 초·중·고등교육비

의경우 직접적인수혜계층이해당교육의대상학생이다. 따라서학교급별1인당세출액을계산하

여해당세출액을교육의시장가격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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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참고자료 사용)를 합산한 다음에 이를모집단 대비 표본비율로 나눈다. 이렇게구한

지출액에가계자료의의료비지출총액을합산하여표본가구의시장의료비를구한다. 시장

의료비를가구수로나누어가구별의료비를추정한다음, 해당추정치에서실제가구가지불

한의료비를차감하여정부의의료비지출및 보험제도로인한가구별실질소득변화분을계

산한다2 ).

기타

교통분야의경우고속도로요금처럼시장가격과유사하다고판단되는항목과지하철, 버

스처럼시장가격이하로제공되고있는서비스가있다. 국도의경우처럼무상으로제공되는

재화도존재한다. 그러나사용에 따른지출규모가나타나지않거나 시장가격을계산하기가

어렵다. 또한지하철이나버스의 경우중앙정부가아닌지방정부소관이다. 따라서교통분

야의지출로인한실질소득증가분은계산하지않는다. 상하수도비도중앙정부의지출이다

소 있지만지방정부소관이고시장가격을계산하기어려우므로제외한다. 전력의경우한국

전력이영업손실을기록하고있지는 않으므로시장가격으로판매되고있는것으로 보고계

산에서제외한다. 

Ⅲ. 분석결과

1. 정부이전지출

지니계수로분석한 자료를 보면도시가계의경우이전소득효과보다는세금에 의한소득

분배개선효과가훨씬더 큰 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 소득분배개선에있어서이전소득

효과는급격히증가하고있다. 

농촌가계는도시가계와는달리정부지출에의한이전소득은소득분배를개선한반면세금

은 거의효과를 발휘하지못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원인은농촌분야에대한세금

의경우 농가소득에기초하는직접세는거의없는반면영업규모와관련된세금만있기때문

인것으로판단된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보면 2 0 0 0년의 경우 이전소득으로 지니계수가

2) 한방보약은의료보험혜택이적용되지않는항목이지만포함시킨다. 



재정포럼 3 5

재정의소득재분배효과▶▶

1.44% 낮아졌고, 세금으로는2.31% 낮아졌다. 2001년의경우에는이전소득으로지니계수

가 1.61% 낮아졌고, 세금으로는2.25% 낮아졌다. 결과적으로정부이전소득및 세금으로

소득분배를개선시켰지만시장소득의악화정도가 더 빨라전체적인소득분배는악화된것

으로나타나고있다. 

구분
시장소득 이전소득효과 세금효과 총효과

A - B A A - B - F A - F

1 9 9 3 0 . 2 5 3 2 4
0 . 2 5 3 2 2 0 . 2 4 8 5 8 0 . 2 4 8 5 8

( - 0 . 0 1 ) ( - 1 . 8 4 ) ( - 1 . 8 4 )

1 9 9 4 0 . 2 6 4 8 6
0 . 2 6 4 8 7 0 . 2 6 0 1 1 0 . 2 6 0 1 4

( 0 . 0 0 ) ( - 1 . 7 9 ) ( - 1 . 7 8 )

1 9 9 5 0 . 2 6 0 1 9
0 . 2 5 9 6 4 0 . 2 5 4 7 1 0 . 2 5 4 1 6

( - 0 . 2 1 ) ( - 2 . 1 1 ) ( - 2 . 3 2 )

1 9 9 6 0 . 2 6 2 8 7
0 . 2 6 3 0 4 0 . 2 5 7 2 2 0 . 2 5 7 4 3

( 0 . 0 6 ) ( - 2 . 1 5 ) ( - 2 . 0 7 )

1 9 9 7 0 . 2 6 4 2 3
0 . 2 6 4 1 9 0 . 2 5 9 4 7 0 . 2 5 9 4 7

( - 0 . 0 2 ) ( - 1 . 8 0 ) ( - 1 . 8 0 )

1 9 9 8 0 . 2 9 3 7 6
0 . 2 9 3 4 5 0 . 2 8 8 2 1 0 . 2 8 7 9 1

( - 0 . 1 1 ) ( - 1 . 8 9 ) ( - 1 . 9 9 )

1 9 9 9 0 . 2 8 5 1 8
0 . 2 8 4 0 6 0 . 2 7 9 7 1 0 . 2 7 8 6 0

( - 0 . 3 9 ) ( - 1 . 9 2 ) ( - 2 . 3 1 )

2 0 0 0 0 . 2 9 2 5 1
0 . 2 9 0 1 9 0 . 2 8 6 6 1 0 . 2 8 4 2 9

( - 0 . 7 9 ) ( - 2 . 0 2 ) ( - 2 . 8 1 )

2 0 0 1 0 . 2 8 0 1 6
0 . 2 7 6 9 8 0 . 2 7 3 6 8 0 . 2 7 0 5 2

( - 1 . 1 4 ) ( - 2 . 3 1 % ) ( - 3 . 4 4 % )

2 0 0 2 0 . 2 8 6 7 8
0 . 2 8 2 1 6 0 . 2 8 0 3 3 0 . 2 7 5 7 1

( - 1 . 6 1 % ) ( - 2 . 2 5 % ) ( - 3 . 8 6 % )

<표2> 전체가구(도시,농촌)에대한재정효과(지니계수비교)

전체가구를대상으로한분석결과를보면2 0 0 0년의경우이전소득으로지니계수가1.44% 낮아

졌고, 세금으로는2.31% 낮아졌다. 2001년의경우에는이전소득으로지니계수가1.61% 낮아

졌고, 세금으로는2.25% 낮아졌다. 결과적으로정부이전소득및 세금으로소득분배를개선시켰

지만시장소득의악화정도가더빨라전체적인소득분배는악화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주1. 총소득= A, 공공부문이전소득= B, 조세= F 

2. 괄호안은재정지출로인한소득의시장소득대비지니계수변화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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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재효과

가. 순수공공재

정부가제공하는국방, 치안, 행정, 외교등 순수공공재는지니계수를다소상승시키는역

할을하고 있다. 원인은 공공재에 대한정부지출의배분을 소득탄력성에비례하게 하였고,

탄력성의값으로1보다큰 1 . 1을 사용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소득분배가악화되면공공재

의존재는소득분배를더악화시키는역할을한다.  

나. 기타공공재

다음으로 주택, 교육 및 의료가 소득분배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다. 가처분소득과비교해

보면정부의지원이 있는재화나서비스인주택, 교육, 의료는소득분배를개선시키는역할

을한다. 그원인은다음과같다. 교육의경우소득과관계없이정부가일정한교육을시켜주

는 것이므로 동일한 액수의 소득을 모든가구에 나누어 주는것과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

다. 주택 및 의료의 경우도 저소득층에주로지원이 집중된다. 즉, 정부의사회분야 지출은

소득분배가악화될수록분배악화를개선하는효과도커지는자동안정화장치와같은역할을

하고있다.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자료를 보면 정부의 주택에 대한 지출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반면의료에 대한정부지출이소득분배를 개선하는효과는 상대적

으로크게나타나고있다. 교육에대한정부지출은중간정도를차지하고있다. 교육, 의료,

주택에 의한가처분소득 개선효과는2 0 0 1년과 2 0 0 2년에 각각- 4 . 5 %와 - 5 . 0 %로 나타나

고 있다. 

구 분
가처분소득 순수공공재

D Y G

2 0 0 1 0 . 2 7 0 3 8 0 . 2 7 2 0 5

2 0 0 2 0 . 2 7 6 7 6 0 . 2 7 9 2 4

<표3> 순수공공재의재정효과(지니계수비교)

주: DY=가처분소득,  G=순수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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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세부요소별재정효과를분석해 보면농촌주택의경우에 소득개선에가장적

게영향을미쳤고, 도시무주택자의경우는상대적으로소득개선에효과를나타내고있다. 

교육의세부요소별재정효과를살펴보면초등학교의경우소득분배를가장크게개선하고

있으며중학교와고등학교도역시분배개선이이루어지고있다.  대학교의경우는소득분배

를약간악화시키거나효과가거의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의료의 경우는 세부요소별재정효과를분석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부예산의생활

보장중 의료급여에해당하는가계지출의지출내역을찾기가 어려운 자료의한계가 존재하

기때문이다. 

가처분소득과비교한 자료를 보면 정부의 주택에 대한 지출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반면의료에대한정부지출이소득분배를 개선하는효과는상대적으로크게나

타나고있다.

구 분
가처분소득 주택효과 주택+교육효과 주택+교육+의료효과

D Y D Y + H D Y + H + E D Y + H + E + M

2 0 0 1 0 . 2 7 0 3 8
0 . 2 7 0 1 2 0 . 2 6 5 7 9 0 . 2 5 8 3 2

( - 0 . 0 9 6 % ) ( - 1 . 6 9 8 % ) ( - 4 . 4 6 0 % )

2 0 0 2 0 . 2 7 6 7 6
0 . 2 7 6 4 8 0 . 2 7 0 9 5 0 . 2 6 3 0 4

( - 0 . 1 0 1 % ) ( - 2 . 0 9 9 % ) ( - 4 . 9 5 7 % )

<표4> 주택, 교육, 의료의재정효과(지니계수비교)

주:  1. DY=가처분소득,  H=주택, E=교육, M=의료

2. (  ) 안은 가처분소득대비지니계수의변화비율( % )

구 분
가처분소득 농촌주택 도시무주택자 도시전체가구

D Y D Y + H 1 D Y + H 1 + H 2 D Y + H 1 + H 2 + H 3

2 0 0 1 0 . 2 7 0 3 8
0 . 2 7 0 3 5 0 . 2 7 0 2 4 0 . 2 7 0 1 2

( - 0 . 0 1 1 % ) ( - 0 . 0 5 2 % ) ( - 0 . 0 9 6 % )

2 0 0 2 0 . 2 7 6 7 6
0 . 2 7 6 7 1 0 . 2 7 6 5 7 0 . 2 7 6 4 8

( - 0 . 0 1 8 % ) ( - 0 . 0 6 9 % ) ( - 0 . 1 0 1 % )

<표5> 주택의세부요소별재정효과(지니계수비교)

주:  1. DY=가처분소득,  H1=농촌주택, H2=도시의무주택자, H3=도시전체

2. (  ) 안은 가처분소득대비지니계수의변화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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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효과

정부가 가계의 소득에 간여하지않은경우의 소득인 시장소득의지니계수가높아지고있

어 소득분배가악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특히, 1994년과1 9 9 8년에구조적인변화가

있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구 분
가처분소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D Y D Y + E 1 D Y + E 1 + E 2 DY+E1+E2+E3 D Y + E 1 + E 2 + E 3 + E 4

2 0 0 1 0 . 2 7 0 3 8
0 . 2 6 7 2 7 0 . 2 6 5 4 7 0 . 2 6 4 2 0 0 . 2 6 6 0 3

( - 1 . 1 5 0 % ) ( - 1 . 8 1 6 % ) ( - 2 . 2 8 6 % ) ( - 1 . 6 0 9 % )

2 0 0 2 0 . 2 7 6 7 6
0 . 2 7 3 1 0 0 . 2 7 2 2 7 0 . 2 7 1 2 3 0 . 2 7 1 2 0

( - 1 . 3 2 2 % ) ( - 1 . 6 2 2 % ) ( - 1 . 9 9 8 % ) ( - 2 . 0 0 9 % )

<표6> 교육의세부요소별재정효과(지니계수비교)

주:  1. DY=가처분소득, E1=초등학교, E2=중학교, E3=고등학교, E4=대학교

2. (  ) 안은 가처분소득대비지니계수의변화비율( % )

구분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시장소득
0 . 2 5 4 3 5 0 . 2 6 6 3 5 0 . 2 6 1 6 8 0 . 2 6 4 4 9 0 . 2 6 4 4 5

A - B

총소득(이전소득포함) 0 . 2 5 4 3 2 0 . 2 6 6 3 6 0 . 2 6 1 1 2 0 . 2 6 4 6 0 0 . 2 6 4 4 3

A (- 0.01) ( 0 . 0 0 ) (- 0.21) ( 0 . 0 4 ) (- 0.01)

세금차감효과 0 . 2 4 9 6 6 0 . 2 6 1 5 9 0 . 2 5 6 2 2 0 . 2 5 8 8 1 0 . 2 5 9 7 8

A - B - F ( - 1 . 8 3 ) ( - 1 . 7 9 ) ( - 1 . 8 8 ) ( - 2 . 1 9 ) ( - 1 . 7 6 )

가처분소득 0 . 2 4 9 6 6 0 . 2 6 1 6 2 0 . 2 5 5 6 6 0 . 2 5 8 9 6 0 . 2 5 9 8 1

A-F =DY ( 0 . 0 0 ) ( 0 . 0 1 ) (- 0.22) ( 0 . 0 6 ) ( 0 . 0 1 )

공공재효과 0 . 2 5 1 2 9 0 . 2 6 3 2 5 0 . 2 5 7 1 7 0 . 2 6 0 4 5 0 . 2 6 1 3 0

D Y + G ( 0 . 6 5 ) ( 0 . 6 2 ) ( 0 . 5 9 ) ( 0 . 5 8 ) ( 0 . 5 7 )

주택효과 0 . 2 5 0 8 1 0 . 2 6 2 7 8 0 . 2 5 6 7 0 0 . 2 6 0 0 9 0 . 2 6 0 9 2

D Y + G + H (- 0.19) (- 0.18) (- 0.18) (- 0.14) (- 0.15)

교육효과 0 . 2 4 6 2 1 0 . 2 5 7 5 8 0 . 2 5 2 5 3 0 . 2 5 6 1 2 0 . 2 5 7 1 7

D Y + G + H + E ( - 1 . 8 3 ) ( - 1 . 9 8 ) ( - 1 . 6 2 ) ( 1 . 5 3 ) ( - 1 . 4 4 )

의료효과 0 . 2 3 9 6 5 0 . 2 5 1 0 7 0 . 2 4 6 7 5 0 . 2 5 0 8 0 0 . 2 5 2 0 5

D Y + G + H + E + M ( - 2 . 6 6 ) ( - 2 . 5 3 ) ( - 2 . 2 9 ) ( - 2 . 0 8 ) ( - 1 . 9 9 )

<표7> 전체가구에 대한총 재정효과

주1. 총소득= A, 공공부문이전소득= B, 조세= F
2. G= 공공재, H= 주택, E=교육, M=의료
3. 괄호안은재정지출로인한각소득에대한지니계수변화
4. 1997년이전은교육효과중도시가계의대학생효과가반영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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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세부요소별재정효과를살펴보면초등학교의경우소득분배를가장크게개선하고있으며

중학교와고등학교도역시분배개선이이루어지고있다.  대학교의경우는소득분배를약간악화

시키거나효과가거의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구분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시장소득
0 . 2 9 3 7 0 0 . 2 8 5 2 3 0 . 2 9 2 7 7 0 . 2 7 9 9 5 0 . 2 8 7 7 7

A - B

총소득(이전소득포함) 0 . 2 9 3 4 2 0 . 2 8 4 1 0 0 . 2 9 0 3 9 0 . 2 7 6 7 2 0 . 2 8 3 2 2

A ( - 0 . 1 0 ) ( - 0 . 4 0 ) ( - 0 . 8 1 ) ( - 1 . 1 5 % ) ( - 1 . 5 8 % )

세금차감효과 0 . 2 8 8 3 2 0 . 2 7 9 7 8 0 . 2 8 6 9 9 0 . 2 7 3 5 9 0 . 2 8 1 2 7

A - B - F ( - 1 . 7 4 ) ( - 1 . 5 2 ) ( - 1 . 1 7 ) ( - 1 . 1 3 % ) ( - 0 . 6 9 % )

가처분소득 0 . 2 8 8 0 4 0 . 2 7 8 6 7 0 . 2 8 4 6 2 0 . 2 7 0 3 8 0 . 2 7 6 7 6

A-F =DY ( - 0 . 1 0 ) ( - 0 . 4 0 ) ( - 0 . 8 3 ) ( - 1 . 1 7 % ) ( - 1 . 6 0 % )

공공재효과 0 . 2 9 0 0 6 0 . 2 8 0 5 0 0 . 2 8 6 4 2 0 . 2 7 2 0 5 0 . 2 7 9 2 4

D Y + G ( 0 . 7 0 ) ( 0 . 6 6 ) ( 0 . 6 3 ) ( 0 . 6 2 % ) ( 0 . 9 0 % )

주택효과 0 . 2 8 9 3 9 0 . 2 8 0 1 4 0 . 2 8 6 0 2 0 . 2 7 1 8 0 0 . 2 7 8 9 8

D Y + G + H ( - 0 . 2 3 ) ( - 0 . 1 3 ) ( - 0 . 1 4 ) ( - 0 . 0 9 % ) ( - 0 . 0 9 % )

교육효과 0 . 2 8 0 0 9 0 . 2 7 5 7 6 0 . 2 7 9 0 5 0 . 2 6 7 0 9 0 . 2 7 3 2 0

D Y + G + H + E ( - 3 . 2 1 ) ( - 1 . 5 6 ) ( - 2 . 4 4 ) ( - 1 . 7 3 % ) ( - 2 . 0 7 % )

의료효과 0 . 2 7 4 1 3 0 . 2 6 9 2 7 0 . 2 7 2 7 8 0 . 2 5 9 9 5 0 . 2 6 5 6 3

D Y + G + H + E + M ( - 2 . 1 3 ) ( - 2 . 3 5 ) ( - 2 . 2 5 ) ( - 2 . 6 7 % ) ( - 2 . 7 7 % )

<표7> 전체가구에대한총 재정효과(계속)

주1. 총소득= A, 공공부문이전소득= B, 조세= F

2. G= 공공재, H= 주택, E=교육, M=의료

3. 괄호안은재정지출로인한각소득에대한지니계수변화

4. 1997년이전은교육효과중도시가계의대학생효과가반영되지않음

조세의소득분배효과는낮아지고있는반면이전소득의효과는커지고있다. 그리고이전

소득의효과증가분이조세의효과감소분보다크게나타나고있어정부의조세및 이전지출

로인한소득재분배효과는커졌다고볼수 있다. 

주택의경우1 9 9 8년을제외하면소득분배효과가다소낮아진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교

육의경우에도1 9 9 8년을제외하면약 2% 정도지니계수를개선하고있다. 1998년의경우

소득의급격한 악화와정부지출의증대로소득분배개선효과가컸던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료의경우에는최근들어소득분배효과가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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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이전지출과사회분야재정지출을중심으로하여정부의 재정지출이가구의 소

득 분배에미치는효과를 알아보고있다. 이를위하여 제시한방법론은, 공공서비스를소비

함으로써발생하는이득은 소비지출액의크기를 이용하여추산하는것이다. 사용한자료는

『도시가계연보』와『농가경제통계』를 이용하여가계자료를구성하고, 정부의지출자료를활

용하였다. 

순수공공재의경우지출량은정부의지출액이지만가격은개인에따라다르게설정되도록

하였다. 더구체적으로가격은소득의한계효용의탄력성에반비례한다는이론적연구를기

초로하고있다. 비순수공공재에대한혜택의크기는가계자료에나타난소비액과실제지불

해야할 금액의차이를사용하여추정하고있다.    

본 연구의취약점도다수존재하므로연구의결과는유의하여해석하여야한다. 우선적정

한 조정계수(equivalence scale elasticity)를찾지못하였고, 1인가구의 조정이나도시및

농가자료의합산방법등에문제가있을수 있다. 자료자체의문제로는자영업자의신고소

득, 농촌가구의이전소득미구분, 도시가계의경우고소득계층누락가능성등이지적될수

있다. 정부지출의세분화된정보부족문제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주요한결과는유의할것으로판단된다. 분석결과에따르

면 가구기준일 경우시장소득의급속한 불균형은 1 9 9 8년부터 나타나 이후 지속되고있는

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이는외환위기의영향으로보인다. 또한세금과이전소득으로인하

여 소득분배가개선되고있지만세금효과는상대적으로변동이 작은반면이전소득으로인

한소득분배개선정도는점점 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정부의 주택에 대한지출이 소득재분배에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의료에대한정부지출이소득분배를개선하는데 상대적으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은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소득분배를개선하기위한재정지출의방향을 설정할 때 주요한 참고자료가될 수 있을것

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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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기준일 경우시장소득의급속한 불균형은 1 9 9 8년부터 나타나 이후지속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있으며이는외환위기의영향으로보인다. 또한세금과 이전소득으로인하여소득분배

가 개선되고있지만세금효과는상대적으로변동이작은반면이전소득으로인한소득분배개선

정도는점점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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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지방정부의재정운영:
수입측면을중심으로

Ⅰ. 서론

지난2 0년간, 분권화- 정치적, 재정적, 그리고행정적권한의하위정부로의이양- 는개

발정책에있어서가장중요한추세의하나로등장했다. 분권화는국제적이고지역적인현상

이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분권화를 시도했다(세계은

행의재정, 분권화, 빈곤퇴치프로그램의홈페이지에서, http://decentralization.org).

분권화는 1 9 9 0년대이후에 민영화( P r i v a t i z a t i o n )와 더불어, 많은 국가들의중요한 경제

개혁프로그램의하나로추진되어왔다. 특별히세계은행에서는개발도상국과체제전환국의

분권화를지원하는프로그램이별도로 운영되고있다. 한국에서도노무현 대통령의취임과

더불어지방분권화는정부의중요한정책과제중 하나가되었고, 지방분권로드맵이이미제

시 되었고1 ) 특별히 그 동안제한된 의미에서이루어졌던경제적·행정적분권화를본격적

으로추진하려고한다.

이런분권화추세에있어서, 분권화가가져올정치적환경의변화에주목해야한다는지적

이 나오고있다. Bardhan(2002)은특별히개발도상국에서분권화논의를할 때, 지방정부

의 정치적·행정적능력과부패의가능성을심각히고려해야한다는지적을하고있다. 학계

현
안
분
석
( 3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재정분권의경우, 지방의재정력을확충하기위해서지방교부세법정률의인상, 국세의지방세이양을추진하고, 지역간재정

격차를 완화하기위해지방교부세의산정방식개선, 지방양여금제도개선을계획하고있다. 또, 지방세정제도의개선을위해

서, 지역개발세신세목확대, 탄력세율적용활성화, 재산세와종합토지세의과표현실화, 체납세징수강화,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을목표로하고있다. 

박 노 욱 초청연구위원( n p a r k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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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최근에는분권화가가져오는정치적환경의변화와그 영향에대해관심을기울이고

있다. Besley and Coate(1999)는분권화된의사결정과정과중앙집권화된의사결정과정이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였다. Besley

and Coate(2002)는임명직규제자( r e g u l a t o r )와 선출직규제자는다르게행동한다는것을

미국에서의전기료책정의예로보여주고있다.

한국의 경우, 본격적인경제적분권화는 이제추진되려고하지만, 1995년지방선거의실

시로정치적 분권화는이미실행되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경제적분권화의실행에 앞서,

정치적분권화가가져온결과를점검할필요가있다. 

이 연구는1 9 9 5년의지방선거실시가가져온지방정부재정운영의변화를실증적으로살

펴보고자한다. 이연구가답하고자하는질문은과연선출직지방단체장들이과거의임명직

관료들과다르게 지방재정을운용하였는가하는것이다. 지방정부의재정운영중에도 수입

측면에일단중점을두었고, 그분석의단위는시·군·구의기초자치단체이다. 지방정부의

가장기본적인단위가기초자치단체이고, 광역자치단체는중앙과기초자치단체의중간조정

역할을한다는사실을고려할때, 기초자치단체를분석단위로삼는것은자연스러운일이라

고 여겨진다2 ). 연구대상기간은1 9 9 1년부터1 9 9 9년이다. 연구대상기간을이 기간으로정

한 이유는, 이 기간동안중앙정부의이전재원 배부방식이나 지방재정에영향을 미칠만한

다른경제적측면의제도가크게바뀐것이없기때문에, 비교적순수한지방선거의실시에

따른효과를볼수 있기때문이다. 

본 연구와가장가까운기존의연구로는, 안종석( 2 0 0 1 )과, 김성태·김창은( 2 0 0 3 )이 있다.

전자는광역단체수준에서지방선거이후의 지방재정의변화를다양한 측면에서상세히살

폈다. 그러나, 일반적인추세를기술통계수준에서보였을뿐, 통계적유의성에대한분석을

하지않았다. 후자의연구도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이루어진것이나, 다양한척도를이용하

여 통계적으로유의한 변화가 있었는지를분석하였다. 본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다른점은

한국의경우, 본격적인경제적분권화는이제추진되려고하지만, 1995년지방선거의실시로정

치적분권화는이미실행되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경제적분권화의실행에앞서, 정치적분권

화가가져온결과를점검할필요가있다. 

2) 광역자치단체의수가1 6개에불과함을고려할때, 통계적유의성분석을위해서도, 230여개에달하는기초자치단체를분석단

위로삼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 행정구역변화때문에, 123개기초자치단체만이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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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는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분석을함으로써, 가장기본적인의사

결정자들이재정운영을다르게하였는지를분석하였다. 이로인하여, 패널의숫자가1 6개에

서 1 2 3개로크게늘어남으로써통계적으로의미있는분석을할 수 있게되었다. 각지역에

서 시간이지나도변하지않는특성들과, 1997년의외환위기와같이각 지역에동일하게영

향을미치는거시적충격을통제한통계분석을함으로써, 보다엄밀하게지방선거실시의효

과를분석하였다. 둘째, 본연구는각 지방자치단체의정치적 특성을변수로도입하여지방

재정의운영과연결시켰다. 기존의연구들은각 지역의경제적특성과지방정부의재정운영

을 연결시켰으나, 지방선거실시의의미가정치적 분권화임을고려할 때, 각지역의 정치적

특성이가져온변화를분석하는것이더욱적절한연구방향이다. 

본 연구의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지방정부의수입이나지출중 자체재원이차지

하는비중이지방선거의실시이후유의하게높아졌다. 둘째, 자체재원중 세외수입이차지

하는비중이 또한높아졌다. 셋째, 외부재원중 이전재원이차지하는 비중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증가하였지만, 그증가폭은작다. 넷째, 이러한변화들 중 정치적 변수와 유의한

관계를가진것으로나타나는것은, 총수입중 외부재원이차지하는비중과외부재원중 국

고보조금이차지하는비중이정치적경쟁이심한지역일수록높았다는점이다. 이를, 지방선

거 실시이후이전재원의배분에 정치적영향이 더욱강하게 나타났다는P a r k ( 2 0 0 2 )의 연

구결과와연계시켜볼 때, 지방선거에서정치적경쟁이심한지역일수록중앙으로부터의이

전재원을더받았고, 특히국고보조금의경우더욱그러하다는것을보여준다. 

이 논문은 아래와 같이구성된다. II장에서는지방재정운영의방향을 반영하는지수를 정

의하고그 변화방향을가설로제시한다. III장에서는이 연구에서사용할자료를소개하고,

I V장에서는실증적분석의틀을설명한다. V장에서는실증분석의결과를설명하고, VI장에

서결론과더불어앞으로의연구방향을언급함으로논문을마친다. 

Ⅱ. 지방정부의재정운영 지수

지방재정운영의행태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세 가지측면을 살펴보고자한다. 먼

저, 지방선거실시이후 각기초 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가높아졌는지살펴보고자한다. 비록

경제적분권화의측면에서는제한된분권화였지만, 그중에도자체수입원인지방세나세외수

입을늘림으로써, 총지출이나총수입중 자체재원이차지하는비중이늘어났는지보고자한

다. 1991년부터1 9 9 9년까지의기간동안에는지방재정제도에큰 변화가없었기때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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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순수한정치적분권화의효과를볼 수 있다3 ). 선거로선출된지방자치단체장들이자신

의 재선을위해서자체정부의가용재원을증가시키고자하는유인이있을것이라고예상된

다. 그러나한편으론, 만약이전재원이나지방채발행등이자치단체장의입장에서용이할경

우, 자체재원의확보보다는의존재원의확보에주력할가능성이크다. 그러므로, 실제지방선

거의실시가지방정부의재정자립도를높이는지는실증적으로답해야할문제이다.

지방정부의재정자립도변화를보기위해, 다음과같이재정자립도지수를정의하자. 

재정자립도지수1 = (지방세+ 세외수입) / 총지출

재정자립도지수2 = (지방세+ 세외수입) / 총수입

재정자립도지수1은일반회계총지출중 자체수입으로충당하는비율을나타내고, 재정자

립도지수2 는일반회계총수입중 자체수입의비중을나타낸다.

두 번째질문은, 자체재원중 어떤 재원을 더 증가시켰는가하는질문이다. 선출된지방

자치단체장의입장에서는지방세보다는세외수입을증가시킬유인이크다고보여진다. 왜냐

하면, 지방세는대체로보다넓은주민에게부담을 지우는행위임에비해, 세외수입은사용

자에게부담을지우는행위이기때문이다. 실제신문에서의보도를보더라도, 지방세에탄력

세율이적용됨에도불구하고, 자치단체장들이주민들의조세저항을우려해자율적지방세율

조정을통한지방세인상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았다는것이다4 ). 반면에, 사용자에게부담

을지우는수수료나요금은지방선거이후단체장들이많이올렸다는신문기사가있다5 ). 

실제지방세에비해세외수입을더욱올렸는지를보기위해, 다음의지표를이용하고자한다.

선출된지방자치단체장의입장에서는지방세보다는세외수입을증가시킬유인이크다고보여진

다. 왜냐하면, 지방세는대체로보다넓은주민에게부담을지우는행위임에비해, 세외수입은사

용자에게부담을지우는행위이기때문이다.

3) 지방세제에있어서다음과같은두가지변화가있었다. 1997년에는탄력세율적용대상이7개에서1 0개로확대되었고, 1999

년에는지방주행세가도입되었다. 이는모두지방세의증가로귀결될가능성이높은제도의변화들이다. 그러므로, 만약지방

세의증가가두드러지지않는다면, 이는이런제도변화의결과라고보기어렵다.

4) 조선일보( 1 9 9 9년 2월1 9일)에 따르면, 자치단체장들이주민들의조세저항을우려해서, 탄력세율을적극적으로활용하지않

고, 주위자치단체들의움직임에주의를기울이거나, 상급자치단체에의견을구한다고한다. 

5) 동아일보( 1 9 9 7년7월8일)는지방선거실시이후공공서비스사용료가급격히올랐다고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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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지수1 = 경상세외수입/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세외수입지수2 = 세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세외수입지수 1은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의총액에서 경상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외수입지수2는지방세와세외수입의총액에서세외수입의비중을본 것이다. 세외수입은

경상세외수입과임시세외수입으로구성되어있다. 임시세외수입은주로전년도이월금과자

산매각과같은일시적수입으로이루어져있고, 경상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등과같이일정기간동안지방자치단체가서비스를제공함으로받는수입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해당연도의수입증대노력을보기위해서는경

상세외수입을분석하는것이더 적합하다6 ). 

마지막질문은, 지방정부들이지방선거실시이후외부자금조달을중앙정부로부터의이

전재원에더욱의존했는지지방채에더욱의존했는지에관한것이다. 이질문이중요한이유

는 지방선거실시이후지방정부가직면하는예산제약이더 강해졌는지아니면약해졌는지

를 보기위해서이다. 만약지방선거실시이후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에지

방정부들이직면한다면, 이는방만한재정의운용으로연결될가능성이큼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이전재원이지방채보다정치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에, 외부자원조달에있어서이전재원의비중이증가하는것은연성예산제약이나타나는현

상이라고볼수 있다. 

이전재원의배분이정치적요소들의영향을받을수 있다는것에대한실증논문들은외국

의 경우에많이존재한다. 반면에한국의경우에대해서는거의연구가없는데, Park(2002)

이지방자치제이후이전재원의배분이정치적영향을받았다는증거를제시한바 있다. 

한편, 지방채의경우는 중앙정부의통제를 심하게 받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채의발

행은행정자치부의승인이필요하고, 지방채시장의발달이미흡해서중앙정부가매입해주

는 경우가많다. 중앙정부의이러한엄격한통제의결과, 한국지방정부의부채문제는심각

하지 않다. 그러나, 비록예외적인 경우지만, 지방정부에따라서는 해외시장에까지나가서

지방채를발행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지방채의발행이중앙정부의엄격한심사하에있든

지, 또는사적자본시장에의해결정되든지간에, 이전재원보다는더욱엄격한기준에 의해

발행이결정된다고간주해도될 것이다7 ). 

6) 징수교부금이경상세외수입에포함되어있는데, 이는중앙이지방정부의재정을조정하는성격이강하므로제외하는것이 바

람직하다고볼수도있다(안종석, 1997). 징수교부금을제외한세외수입에대한분석은차후에할예정이다.

7) 행정자치부의승인과정에서정치적고려가전혀없다고볼수는없으나, 지방채가지방정부의장래부담이되는데비해, 그런

부담이없는다른이전재원보다는그영향이덜하다고보여진다. 또, 지방채가사적자본시장에팔리는경우, 사적자본시장은

경제적이윤이그주동인이므로더욱정치적고려가작용될여지가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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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직면하는예산제약이더욱약해졌는지를보기위해, 다음척도를분석하고자

한다. 

이전재원지수1 =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이전재원지수2 =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 지방채)

이전재원지수1은국고보조금이지방채와국고보조금의합에서 차지하는비중을 본 것이

고, 이전재원지수2는모든이전재원이이전재원과지방채와의합에서차지하는비중을 본

것이다. 이전재원중에서국고보조금만을따로떼어서하나의지수를만든이유는, 국고보조

금의배분은정해진규칙이없이사업별로매년행정부와국회의심의를거쳐배정되기때문

에 정치적영향을받을가능성이가장높은, 연성예산제약을대표할이전재원으로보았기때

문이다8 ). 

각각의지수들에대한예측은다음과같다.

재정자립도지수1 

지방선거 이후 모든 지자체들은자체 수입을 늘리려는 동기가 더욱 강해져서, 총지출중

자체수입으로충당하는비중이높아질것이다. 정치적인요인에관계없이이 동기는보편적

일것이다.

재정자립도지수2 

지방선거 이후지자체들은자체재원이나의존재원할 것 없이수입을 증가시키려는동기

가 강할것인데, 어느재원을더욱늘리느냐하는것은정치적요인의영향을많이받을것이

다. 집권정부와연계성이높거나, 정치적경쟁이심한지역일수록이전재원을받기용이할

지방채의경우는중앙정부의통제를심하게받는것으로알려져있다. 지방채의발행은행정자치

부의승인이필요하고, 지방채시장의발달이미흡해서중앙정부가매입해주는경우가많다. 중

앙정부의이러한엄격한통제의결과, 한국지방정부의부채문제는심각하지않다.

8) P a r k ( 2 0 0 2 )에따르면, 지방교부세의배분도동일하게정치적영향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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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재정자립도지수2에부정적영향을줄 것이다.

세외수입지수1 

광범위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보다는 구체적 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경상세외수입을통하여자체수입을증대시키려할 것이다. 이동기는정치적요인에관계없

이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동일할것이다.

세외수입지수2 

이월금등을포함한세외수입도경상세외수입만을포함한세외수입지수1과동일한 추세

를 보일것으로예상된다. 그이유는이월금등이지방자치단체자체의재량적인재정운영과

특별히관계가없는항목들이기때문에지방선거의실시로받을영향이없을것으로보이기

때문이다. 

이전재원지수1 

지방선거실시이후각 지역들이중앙정부로부터받는혜택에관심이높아져서, 특별히다

른 제약요인이없는한 지방채보다이전재원에의의존도가높아질것이다. 정치적영향이강

할 것으로예상되는국고보조금의비중은, 정치적연계성이높거나정치적경쟁이심한지역

일수록더욱높을것이다.

이전재원지수2 

이전재원지수1과동일한결과를보일것으로예상되나, 정치적영향이작을것으로예상

되는교부세나양여금이포함되었기때문에정치적 변수의 영향은상대적으로약할것으로

예상된다.

Ⅲ. 자료

이 연구에서쓰인자료는1 9 9 1년에서1 9 9 9년까지의시·군·구단위즉 기초자치단체수

준에서의재정과 지방선거에관한자료이다. 1991년에서1 9 9 9년으로 기간을 정한 이유는

이기간 동안에는거의지방정부의재정운영에영향을미칠큰 제도적변화가없었기때문이

다. 그결과지방선거실시의비교적순수한효과를볼 수 있다. 이기간동안행정구역의변

화가있었기때문에, 그변화가심하여 행정구역의경계를일관되게추적할수 없는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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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에서쓰인자료는1 9 9 1년에서1 9 9 9년까지의시·군·구단위즉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

의재정과지방선거에관한자료이다. 1991년에서1 9 9 9년으로기간을정한이유는이기간동안

에는거의지방정부의재정운영에영향을미칠큰 제도적변화가없었기때문이다. 그결과지방

선거실시의비교적순수한효과를볼수있다.

분석대상에서제외하고일부지역은통합하여분석하였다. 그결과, 123개지역이분석대상

으로남게되었다9 ). 재정자료는『지방재정연감』을 이용했고, 지방선거에대한자료는선거관

리위원회의웹사이트에서가져왔다. 

Ⅳ. 실증분석의틀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하나는, 위의세 가지부류의 지수들이

지방자치제이후통계적으로유의하게어떤방향으로변했는가하는질문이고, 다른하나는,

지방자치단체마다그 변화의 방향이나크기가 다를수 있는데, 그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질문이다. 이연구에서는특별히각 지역의정치적특성, 즉집권정부와의연계성과정

치적경쟁의정도에주의를기울였다.

먼저, 위의세 가지종류의지수의추세가 지방선거실시이후변했는지보기위해, 각지

방자치단체의측정할수 없는고정적인특성과각 연도의거시적충격을통제한이후의지방

선거 더미가 유의한지를 살펴보자. 다음의 식을 가중치 라짓최소자승법(weighted logit

least squares estimation)으로추정한다. 가중치는각 지방자치단체의 각 지수의 역분산

(inverse variance)을쓴다.

( 1 )

여기서,    는각 지자체의고정효과(fixed effects),     는연도효과, D 는 1 9 9 6 ~ 1 9 9 9년

에는 1의 값을 취하고, 그 이전인 1 9 9 1 ~ 1 9 9 5년에는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그리고

ㄴ 는 확률적인오류항(stochastic error term)이다. 그러므로, 이추정치는 지방선거이전

과이후에일어난각 지방자치단체내의변화(within-district variation)를분석한것이다. 

9) 123개지역에는몇개의기초단체가통합된지역도있기때문에분석의대상이된기초자치단체는1 2 3개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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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더미를써서각 지방자치단체재정운영지수들의평균효과를식별한이후, 지방

선거의실시로도입된정치적요인들이이런변화에기여를했는지를검토하고자한다. 정치

적요인으로는지방선거의경쟁정도와현직대통령과의연계성을고려한다. 

정치적 변수들이 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 방식에 미친영향을 보기위해다음의 방식을

취했다. 먼저, 지방선거전과후의각지수의 차이를각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구한다. 다음

에, 각지방자치단체의지방선거에있어서의정치적특성과앞에서구한지수의차이들사이

의상관관계를구한다. 

여기서문제가될 수 있는부분은각 지방자치단체의정치적특성을어떻게측정하느냐하

는문제이다. 이연구에서는두 가지방법을취하였다. 첫번째는두 번의지방선거의평균값

으로각 지방자치단체의정치적특성을정의하는방법이고, 두번째방법은첫 번째지방선

거의자료만이용하는방법이다. 

첫 번째방식의추정식은아래와같다.

( 2 )

여기서 는 지자체 i 의 각 재정운영 지수의 지방선거 전후 기간의 추정된 차이를, 

은 지자체 i 에서의두 번의지방선거에서나타난평균정치적경쟁의정도를,

은 지자체 i 에서의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평균 정치적 연계의 정도를, 

은 위의두 변수의상호작용을,     는확률오차항을나타낸다. 

그런데, 이런평균값을사용하기위해서는두 선거에있어서의정치적변수의값의상관관

계가높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경쟁의정도에있어서그 상관계수가0 . 4 8 4로 아주

높지는않다. 그래서, 분산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s)가높은지자체들은추정대상에서

제외했다1 0 ).

이 추정결과의r o b u s t n e s s를 점검하기위해두 번째방법으로서, 첫번째지방선거의자료

만을사용한다. 첫번째지방선거로선출된단체장들은1 9 9 5년 하반기부터1 9 9 8년 상반기

까지가 임기이므로, 1996년에서 1 9 9 8년까지의 재정운영지수들을 쓴다. 다시 말해,

1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추적할 수 없는 기초지자체를 제거하고 남은 지자체가 1 2 3개이고, 그 중 분산계수가

0.1206 이상인지역을제외하고나서남은지역이8 9개이다. 정치적경쟁변수에대한분산계수는(표준편차/평균정치적경

쟁)으로정의된다. 0.1206은정치적경쟁변수의분산계수의평균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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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1 ~ 1 9 9 5년까지와1 9 9 6 ~ 1 9 9 8년까지의재정운영지수들의추정된차이들과첫 번째지

방선거의정치적변수들과의상관관계를분석한다는것이다. 여기서는1 2 3개의지방자치단

체자료들을모두이용한다.

Ⅴ. 추정결과

1. 재정운영지수들의추세

<표1 >은 추정식( 1 )에서나온추정계수를바탕으로지방선거전후에, 과연재정운영지수

가 어떻게달라졌는지를추정한것이다. 두번째행은지방선거더미의계수를나타내고, 세

번째행과네 번째행은지역의고정효과와연도효과를통제한이후에추정된각각의재정지

수들을나타낸다. 

모든지수들이지방선거이후양( + )의 방향으로유의하게변했다. 지방선거더미가모든

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유의한데, 재정자립도지수와세외수입지수에있어서는 0.01 유의

수준에서, 이전재원지수에있어서는0.05 수준에서유의하다. 

추정된지방선거전후의지수의크기를비교해보면, 재정자립도지수의경우는각각3과

5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지방선거의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이전재원이나지

방채에 의존하기보다는자체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을 평균적으로 높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선거이후자체능력과관계없이외부재원에의존하여지출이늘어나는현상은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1995년이후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는 기존의 연구(안종

석: 2001, 김성태와김창은: 2003)결과와다른것처럼보이는데, 그이유는기존의연구결

과가각 지역에서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고정적인특성들과외환위기와같이모든지방자

치단체들에게영향을 미치는거시적 충격의 효과를통제하지않고기술적통계만을제시했

기 때문이다. 본연구의결과가 제시하는바는, 고정적지역특성이나외부의 거시적충격을

제외했을때, 지방자치단체들의재정자립도가지방선거실시이후높아졌다는것이다. 그러

본 연구의결과가제시하는바는, 고정적지역특성이나외부의거시적충격을제외했을때, 지방

자치단체들의재정자립도가지방선거실시이후높아졌다는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기술적통

계에 의존해서, 지방선거의실시가 재정자립도에부정적 영향을미쳤다고주장하는것은잘못된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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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단순한기술적통계에의존해서, 지방선거의실시가재정자립도에부정적영향을미쳤

다고주장하는것은잘못된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 자체재원중에서 지방세의비중이 늘어났는지세외수입의비중이 늘어났는지

살펴보자. 세외수입지수는평균적으로각각5와8 . 4퍼센트포인트증가했다. 이는지방선거

실시이후,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의비중이늘어났음을의미하고, 지방선거이후단체장들이

자신들의재량권이크고서비스에대한대가의성격이큰 세외수입을통하여자체수입을늘

릴 것이라는예상과 일치한다. 지방세보다는세외수입에의의존이 증대했다는사실이 의미

하는바가무엇인지는앞으로 더욱연구가 필요하지만, 최근의부동산보유세(재산세)의인

상에대한서울지역기초자치단체들의저항에서보듯이, 유권자에의해선출된 지방자치단

체장들이지방세인상에대해꺼려한다는것이본연구에서도다시한번 확인된셈이다.

마지막으로, 외부수입원으로 이전재원과 지방채 중, 어디에 더욱 의존하는지 살펴보자.

이전재원지수는각각0 . 5 6과 0 . 3 5퍼센트포인트증가했다. 그증가정도가통계적으로유의

하긴하지만그 크기는아주작다. 이결과는지방선거가지방자치단체들이직면하는예산제

약(budget constraint)의조건을크게변화시키지는않았다는것을의미한다. 

재정운영지수 지방선거더미 지방선거전추정지수 지방선거후추정지수 R2 관찰수

재정자립도지수1
0.2524 0 . 4 6 5 7 0 . 4 9 5 4

( 0 . 0 4 0 ) ( 0 . 1 7 1 0 ) ( 0 . 1 6 7 1 )
0 . 9 0 3 1 1 , 2 2 8

재정자립도지수2
0.2724 0 . 5 5 2 5 0.6023 

( 0 . 0 5 5 ) ( 0 . 1 6 5 2 ) ( 0 . 1 5 7 7 )
0 . 7 4 1 6 1 , 1 0 7

세외수입지수1
0 . 3 0 7 4 0 . 2 9 9 8 0 . 3 4 9 9

( 0 . 0 3 2 ) ( 0 . 0 5 5 2 ) ̀ ( 0 . 0 5 7 5 )
0 . 7 0 0 0 1 , 1 0 7

세외수입지수2
0.5410 0 . 6 1 7 8 0 . 7 0 1 4

( 0 . 0 4 3 ) ( 0 . 0 9 3 2 ) ( 0 . 0 8 2 2 )
0 . 7 5 3 2 1 , 2 2 8

이전재원지수1
0.2886 0.8400 0 . 8 4 5 6

( 0 . 1 4 7 ) ( 0 . 1 1 1 7 ) ( 0 . 1 0 6 7 )
0 . 5 3 9 7 6 1

이전재원지수2
0.3650 0 . 9 1 1 7 0.9152 

( 0 . 1 4 5 ) ( 0 . 0 9 2 0 ) ( 0 . 0 8 9 3 )
0 . 6 2 6 7 6 0

<표1> 지방선거전후의 재정운영지수의비교
(Weighted Least Squares Logit Estimates)

주: 괄호안의숫자는표준편차이다. 이전재원지수에서의지방선거더미는0.05 유의수준에서유의하고, 나머지지수들에서는지방선거더

미가0.01 수준에서유의하다. 각지방단체들의고정효과와연도효과는더미변수로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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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운영지수의정치적결정요인

<표2 > ~ <표 4 >는 추정식( 2 )를 회귀분석한결과이다. 지방선거이후의재정운영지수들의

변화가어떻게정치적변수에의해영향을받았는지살펴보자. 고려된정치적변수들은현직

대통령과 기초자치단체장이 같은 정당에 속하였는지와 지방선거의 경쟁 정도이다11 ). 이미

언급된바와같이두 가지의값의정치적변수들이쓰였다. 하나는두 번의지방선거에서의

평균값이고, 또하나는첫번째지방선거에서의값이다. 

<표2 >는 정치적 변수들의평균값을이용한 결과이다. 재정자립도지수에 있어서는, 전체

수입중에서자체수입이차지하는비중인재정자립도지수2가정치적으로경쟁이심한지역

에서줄어들었다. 그러나, 현직대통령과의정치적연계는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세

외수입지수는정치적변수들로부터유의한영향을받지않았다. 세외수입의증대를통해자

체수입을늘리려는노력은, 선출직단체장들에게보편적으로나타난현상으로해석된다. 이

전재원지수는정치적경쟁이심한지역일수록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표3 >은 첫번째지방선거의정치적변수들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이다. 전반적인결과는

<표2 >와 동일하다. 다만다른점은이전재원지수2에있어서정치적변수들의유의성이사

라졌다는것이다. 

<표4 >는 특별시와광역시의자치구들을제외한지역을대상으로한 회귀분석의결과이다.

이들을제외한지역들의경우는농업인구, 상수도보급률이추가적인통제변수로쓰일수 있

기 때문에포함시켰다. 전반적인결과는<표2 >와 동일한데, 차이는세외수입지수1에 있어

서 정치적연계가유의한영향을미쳤고, 이전재원지수2에있어서정치적변수들의유의성

이사라졌다는것이다. 

이상의세 가지결과를놓고볼 때, 견고한(robust) 결과는재정자립도지수2에서의정치

적 경쟁의음( - )의 유의한영향과이전재원지수1에서의양( + )의 유의한영향이다. 이는정

정치적경쟁이 심한지역일수록재정자립도가줄고, 외부재원중 이전재원에의의존도가높다는

것을보여준다. 이결과와P a r k ( 2 0 0 2 )의 결과를놓고볼 때, 정치적경쟁이심한지역일수록이

전재원을받는데 더욱유리한위치에있으며, 그결과로재정자립도지수와이전재원지수에부정

적인영향을미쳤다고보여진다.

11) 지방선거의경쟁정도는당선자와차점자와의투표율차이의절대값을1에서감하여측정했다. 그러므로, 이척도의값이클

수록경쟁의정도가심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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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경쟁이심한지역일수록재정자립도가줄고, 외부재원중 이전재원에의의존도가높다

는 것을보여준다. 이결과와P a r k ( 2 0 0 2 )의 결과를놓고볼 때, 정치적경쟁이심한지역일

수록이전재원을받는데 더욱유리한위치에있으며, 그결과로재정자립도지수와이전재원

지수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보여진다.

재정자립도지수1 재정자립도지수2 세외수입지수1 세외수입지수2 이전재원지수1 이전재원지수2

정치적연계
- 0.001 - 0.066 0 . 0 0 2 - 0.006 - 0.017 - 0.037**

( 0 . 0 2 1 ) ( 0 . 0 7 2 ) ( 0 . 0 2 4 ) ( 0 . 0 2 9 ) ( 0 . 0 3 8 ) ( 0 . 0 1 9 )

정치적경쟁
0 . 0 0 1 - 0.505** - 0.096 - 0.063 0 . 1 9 9 * * 0 . 0 6 4 *

( 0 . 0 6 4 ) ( 0 . 2 0 8 ) ( 0 . 0 6 5 ) ( 0 . 0 7 7 ) ( 0 . 0 7 6 ) ( 0 . 0 3 7 )

연계*경쟁
- 0.029 0 . 0 2 8 - 0.020 - 0.020 - 0.083*** - 0.022*

( 0 . 0 1 2 ) ( 0 . 0 5 2 ) ( 0 . 1 9 ) ( 0 . 0 2 2 ) ( 0 . 0 2 5 ) ( 0 . 0 1 3 )

인구밀도
- 0.003*** - 0.010*** - 0.000 - 0.004*** 0 . 0 0 9 * * * 0 . 0 0 4 * * *

( 0 . 0 0 0 ) ( 0 . 0 0 2 ) ( 0 . 0 0 1 ) ( 0 . 0 0 1 ) ( 0 . 0 0 2 ) ( 0 . 0 0 1 )

관찰수 8 9 8 9 8 9 8 9 8 9 8 9

R2 0 . 3 8 6 6 0 . 2 6 4 0 . 0 4 9 0 . 2 3 7 4 0 . 2 9 6 8 0 . 2 3 8 8

<표2> 재정운영에영향을미치는평균정치적변수들
(첫번째와 두 번째지방선거의 평균치에 근거)

주: 괄호안의숫자는표준편차이다. 종속변수는지역별고정효과와연도효과를통제한이후에얻어진지방선거전후의각지수들의차이

다. 사용된회귀분석은가중선형자승회귀분석이다. 가중치는각지자체의지수의차이의역분산이다. 독립변수인정치변수들은두번

의지방선거의평균값이다. 분산계수가0.1206 이상지역은제외되었다. *: 0.10 유의수준. **: 0.05 유의수준. ***: 0.01 유의수준.

재정자립도지수1 재정자립도지수2 세외수입지수1 세외수입지수2 이전재원지수1 이전재원지수2

정치적연계
0 . 0 8 8 0 . 1 8 5 0 . 0 9 8 - 0.055 - 0.065 - 0.033

( 0 . 0 8 2 ) ( 0 . 3 0 3 ) ( 0 . 0 7 8 ) ( 0 . 1 0 4 ) ( 0 . 0 9 9 ) ( 0 . 0 5 2 )

정치적경쟁
0 . 0 3 6 - 0.218** - 0.031 0 . 0 1 6 0 . 1 0 2 * 0 . 0 2 6

( 0 . 0 3 3 ) ( 0 . 1 0 3 ) (0.034)  ( 0 . 0 4 1 ) ( 0 . 0 5 9 ) ( 0 . 0 2 8 )

연계*경쟁
- 0.120 - 0 . 1 9 7 - 0.124 0 . 0 5 7 - 0.007 0 . 0 0 4

( 0 . 0 8 9 ) ( 0 . 3 3 4 ) ( 0 . 0 8 8 ) ( 0 . 1 1 7 ) ( 0 . 1 1 6 ) ( 0 . 0 6 0 )

인구밀도
- 0.004*** - 0.012*** - 0.001 - 0.004*** 0 . 0 0 9 * * * 0 . 0 0 4 * * *

( 0 . 0 0 1 ) ( 0 . 0 0 2 ) ( 0 . 0 0 1 ) ( 0 . 0 0 1 ) ( 0 . 0 0 2 ) ( 0 . 0 0 1 )

관찰수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2

R2 0 . 4 1 6 4 0 . 2 8 0 3 0 . 0 6 3 2 0 . 2 0 7 6 0 . 2 4 4 8 0 . 1 4 6 3

<표3> 재정운영에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변수들
(첫번째지방선거에 근거)

주: 괄호안의숫자는표준편차이다. 종속변수는지역별고정효과와연도효과를통제한이후에얻어진지방선거전후의각지수들의차이

다. 사용된회귀분석은가중선형자승회귀분석이다. 가중치는각지자체의지수의차이의역분산이다. 독립변수인정치변수들은첫번

째지방선거에서의값이다. *: 0.10 유의수준. **: 0.05 유의수준. ***: 0.01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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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 연구는지방선거의실시이후지방자치단체들이수입측면에서재정운영을다르게했는

지, 다르게했다면그 차이가정치적변수들에의해설명될수 있는지를검토했다. 지방선거

실시이후지방정부의재정자립도, 지방세대비세외수입의증가, 외부수입중 이전재원에의

의존정도가평균적으로높아졌다. 정치적변수들의영향을검토한결과, 지방선거에서의경

쟁이심한지역일수로재정자립도에부정적인영향을받고이전재원에의의존도가높은것

으로나타났다. 반면에, 세외수입비중의 증가는지역의 정치적특성과관계없는것으로나

타났다. 

이 연구의결과가시사하는바는, 선거로선출된 단체장들이임명직관료들과다르게 행동하며,

일반적으로지방정부가쓸 수 있는 자체재원을확보하는 데 적극적이며, 정치적으로비용이 적

게 드는방향으로재원을확보하려고한다는 점이다. 또, 각지역의정치적특성이, 정치적인영

향을받을수 있는이전재원을확보하는데 영향을미친다는것을실증적으로확인하였다. 

재정자립도지수1 재정자립도지수2 세외수입지수1 세외수입지수2 이전재원지수1 이전재원지수2

정치적연계
- 0.121 - 0.285 0 . 2 5 9 * * 0 . 0 8 0 0 . 0 4 3 - 0.075

( 0 . 1 2 2 ) ( 0 . 3 9 9 ) ( 0 . 1 1 3 ) ( 0 . 1 3 8 ) ( 0 . 1 7 1 ) ( 0 . 0 9 5 )

정치적경쟁
- 0.019 - 0.326** 0 . 0 6 1 - 0.025 0 . 2 4 3 * * 0 . 0 3 2

( 0 . 0 5 5 ) ( 0 . 1 5 1 ) ( 0 . 0 5 7 ) ( 0 . 0 6 6 ) ( 0 . 1 0 8 ) ( 0 . 0 5 2 )

연계*경쟁
- 0.058 0 . 3 9 7 - 0.293** - 0.076 - 0.134 0 . 0 5 6

( 0 . 0 5 4 ) ( 0 . 4 4 4 ) ( 0 . 1 2 6 ) ( 0 . 1 5 4 ) ( 0 . 1 9 2 ) ( 0 . 1 0 6 )

농업인구수
- 0.058 0 . 1 1 6 0 . 1 1 9 * * 0 . 0 2 3 - 0.062 0 . 0 0 6

( 0 . 0 5 4 ) ( 0 . 1 4 0 ( 0 . 0 5 6 ) ( 0 . 0 6 5 ) ( 0 . 1 0 6 ) ( 0 . 0 5 2 )

상수도보급률
- 0.067* - 0.139 0 . 0 1 0 - 0.017 - 0.050 - 0.046

( 0 . 0 3 7 ) ( 0 . 0 9 9 ) ( 0 . 0 3 7 ) ( 0 . 0 4 4 ) ( 0 . 0 6 8 ) ( 0 . 0 3 3 )

인구밀도
- 0.002 - 0.013** - 0.001 - 0.003 0 . 0 1 4 - 0.004

( 0 . 0 0 2 ) ( 0 . 0 0 5 ) ( 0 . 0 0 3 ) ( 0 . 0 0 3 ) ( 0 . 0 1 0 ) ( 0 . 0 0 9 )

관찰수 8 5 8 5 8 5 8 5 8 5 8 4

R2 0 . 1 4 7 2 0 . 4 4 7 6 0 . 1 9 3 7 0 . 0 6 3 5 0 . 2 3 7 1 0 . 1 9 4 4

<표4> 재정운영에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변수들
(광역시의 자치구들 제외)

주: 괄호안의숫자는표준편차이다. 종속변수는지역별고정효과와연도효과를통제한이후에얻어진지방선거전후의각지수들의차이

다. 사용된회귀분석은가중선형자승회귀분석이다. 가중치는각지자체의지수의차이의역분산이다. 독립변수인정치변수들은첫번

째지방선거에서의값이다. *: 0.10 유의수준. **: 0.05 유의수준. ***: 0.01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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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선거로선출된 단체장들이임명직 관료들과다르게 행

동하며, 일반적으로지방정부가쓸 수 있는자체재원을확보하는데 적극적이며, 정치적으

로 비용이적게드는방향으로재원을확보하려고한다는 점이다. 또, 각지역의 정치적 특

성이, 정치적인영향을받을수 있는이전재원을확보하는데 영향을미친다는것을실증적

으로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선거가지방정부의재정운영에미친영향을 본격적으로검토하기위한준

비연구의성격이강하다. 앞으로이 연구가나아갈 방향은, 지방정부재정운영의보다다양

한 측면을 반영하는지수들을고안해서포괄적인분석을하는것이고, 또각 지역의정치적

특성을좀 더 정확하게반영하는척도를개발하는것이다. 이런분석을바탕으로, 한국의정

치적특성과지방분권화의경제적효과를연계시켜그 함의를찾아내는것이본 연구의궁극

적인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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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옥 진 한양대학교일반대학원회계학과

Ⅰ. 서 론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 경제는 장기침체의국면에서벗어나지못하여 내수부진과 고실

업등의문제들이 나타나고있는데많은이들은국제경제침체를그 원인으로들고있다. 하

지만세계적으로불황의 국면을벗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에도수출에서는호조를

보이고있는것을볼 때 국가경제의침체요인을단순히국제경제의전반적인침체로치부

하기보다는적극적인정책이필요한시점으로보인다. 그러나현재실시되는대부분의경기

부양책이나실업정책이서방의선진국들의제도를 모방해서도입하는데 그 무게감을두고

있지만다른나라에서그 제도가성공했다고해서우리나라에서도그 제도가꼭 성공하리라

는보장은 없고, 실제로현재적용된정책들이낮은효과를보이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

서는한국적경제정책과실업정책의수립이필요한시기이다. 특히, 매년새로이고용시장에

공급되는신규청년층실업의문제를현재정부실업정책과기업지원금제도는해결하지못

하고여전히높은실업률상승과청년실업의문제점을방치하고있는상태이다. 물론공기업

의 민영화노력, 공공근로를통한실업정책등 정부는다방면에걸쳐정책을펴고있고어느

정도소기의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하지만정부정책의대부분은단기적인구조조정과실

업률감소에그 초점이집중되어있고이로인하여다시금실업률이상승하고청년실업률이

큰 폭으로증가하리라예상되며실망실업자의양산이끊임없이이루어지고있다. 이제는단

기적실업정책이아닌구조적이고장기적인실업정책을위한결단력있고혁신적인정부정

책이필요하다고본다. 

본고에서는현재정부에서실시하고있는실업정책과조세정책과는상이한내용인선택적

차별과세라는주제로 논의를 구성하였다. 선택적차별과세에서다루고 있는내용은 실업의

문제를고용창출을위한조세정책의하나로법인세제인하에초점을맞추어논의하고의견

을 개진하고자한다. 주제구성에 있어조금은생소하고정책적용에문제점을내포하고있

*본논문은한국조세연구원에서시행한제2회전국대학(원)생대상논문현상공모에서우수작으로입선한논문입니다. <편집자주>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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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도있지만 운영의 묘를발휘한다면현재의 실업정책과조세정책에있어대안이 될 수

있다고본다. 선택적차별과세는기업의고용부담에 대해조세인하를적용하는것으로본

고에서선택적차별과세도입을논의하게된 배경인현재의실업과특히청년실업의문제와

지금정부에서적용하고있는실업기금과관련된정책의문제점을살펴보고, 이를해결하기

위한방안으로제시하는선택적차별과세의법인세인하·폐지에대한논지를설명한다. 마

지막으로고용창출을위한선택적차별과세의정의와전제조건, 선택적차별과세도입효과,

선택적차별과세도입에서발생하는한계점을살펴본다.

Ⅱ. 실업의구조적 문제와정부대책의 현황

우리 경제는 경기하강과구조적 취약성이동시에 노출되며 불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경기전망은경기회복의기미가 뚜렷이 나타나지않고계속적인정치불안이경기의조

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시키고 있다. 2002년9월에 비하면 실업자수는 무려 2 0 . 7 %

늘어나고 실업률도 0 . 6 %포인트나 높아졌다. 실제로계절조정을 반영한 실업률은 3 . 5 %로

지난5월이후횡보세를지속하고있어실질적인고용사정호전으로해석하기는어려운것

으로보인다. 

특히, 2001년부터2 0 0 3년 3 / 4분기현재청년실업률은7% 이상으로전체실업률의 2배

를 상회하고있다. IMF 이후지난9 8년 1 2 . 2 %에 달했던청년실업률은꾸준히감소세를보

이다가올해들어다시상승곡선을그리고있고경제주체들이체감하는실업의정도는더욱

심각하다. 경기가최악의상태에서벗어났는데도실업률이높아지는것은고용을줄이는쪽

으로흐름이바뀌었기때문이다. 또한, 취업을하고있으면서도고용상지위를 불안하게느

끼는준실업근로자들이크게증가하고있다.

그러나실업문제와관련해서정부대책의효과는제한적이고, 사회인프라도미흡한상태

이다. 실업대책에수 십조원의예산이투입되었으나공공근로사업등 미봉책에치우쳤고전

직훈련, 고용정보망구축과적극적인일자리창출과실업자재취업을위한실효성있는프로

그램은여전히미흡한상태이다. 실업문제에관심을갖고효과적으로대처해야국가경제와

기업경영모두회생의경로로들어서안정적성장이가능할것이다. 만약실업문제를제대

로 해결하지못하면사회균열과갈등이증폭되고인력수급불일치와구조조정지연등으로

인해세계경쟁에서도태되는사태가발생할수 있다. 기업입장에서도단기수익만을고려

한 대량해고와갈등회피를위한과잉인력보유모두기업의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다. 실

업은단순한경제지표상의문제가아니라기업, 근로자, 사회, 정부가함께풀어야하는현실

적문제로다가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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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의현황과 문제점

우리경제는경기하강, 구조적취약성의노출및 정치적불안으로인하여경기침체의장기

국면에빠져있다. 이로인한높은실업으로실업자들이경제적압박과 심리적위기감등의

고통을겪고있으며이로인한사회불안을가중시키고있다. 실업자가늘면가계수입이감소

해민간소비를위축시키고다시산업생산의축소와기업의수익률악화로이어져결국기업

체의연쇄도산및 대량실업사태를낳음으로써경제악순환을가속화시킨다. 이러한실업의

병폐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경제악순환의가속화

- 세수차질과조세마찰초래

- 사회불안의확산과범죄증가

- 사회계층간갈등및위화감조성

- 고용불안감증폭으로인한근로자사기저하

- 해고방지를위한과격한노동운동

- 가정불화심화및가계 도산가능성

2. 청년실업의원인과 문제점

전체적인 실업증가 중 채용규모 감소와 경력자 위주채용의 확산으로 인해청년실업의

증가는더욱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현재국가전체실업률과청년실업률의격차는5 %

이상으로전체실업률과2배이상의차이를보이고있다. OECD가청년층으로구분하는1 5

∼2 4세 실업률은9 . 7 %로 전체실업률의3배수준으로OECD 회원국평균인1 . 8배를훨씬

상회하고있다. 전체실업률은어느정도하강추세를보이나청년실업은오히려높아져취업

이 하나의전쟁으로불리고있다. 이러한청년실업은실망실업자와비규정직취업자등을고

려할 때 실제 청년실업률은 1 0 %를 상회하고 있고 실제로 2 0 0 2년도에 대졸자 취업률은

5 0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신규 고용창출이

계속어려워진다면높은이러한 청년실업은고착화될우려가 있으며, 졸업후 2∼3년내에

취업하지못하여장기실업상태에빠지는경우가많다. 

과거많은인력을고용했던대기업들이위축되어있고중소·벤처기업들이창출하는일자

리는 극히 제한적이다. 전체 근로자가 3 0 0인 이상은 대기업체 근로자의 비중이 1 9 8 0년

4 2 . 4 %에서2 0 0 0년 2 2 . 4 %로 급감하여대기업체의고용인원이상대적으로급격히감소하

였다. 그러나근로자들은취업대상으로대기업을여전히선호하는현상을보여수요와공급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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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불균형은갈수록심화되고있다. 

기업들이 소수정예를지향하면서범용인력의 일자리가줄어들고 있고, 국내의 고용경직

성으로인한부담을줄이기위해신규채용을꺼리면서청년실업문제는더욱심각성을내포

할 가능성이높다. 이러한청년실업의고착화는국가인적자본형성을저해하고지속적경제

성장의토대를붕괴시킬수 있다. 현재의청년층노동력의양적·질적수준은향후국가경쟁

력을좌우하게되는데, 사회에편입되어새로이 일을배우고미래에근간이되어야할 청년

층의실업정체는미래세대에게기회와희망을주지못한다는점에서일반실업에비해훨씬

심각한문제를발생시킬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K D I )의 보고에 의하면 청년층 취업난을해소하기 위해고용지원정책뿐

아니라 투자회복및 노동시장유연성 제고등 기업의 인력수요 확대를 위한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있다고제안하고있다또한3분기경제전망을통해“청년층취업난은경기회복지

연에따라심화되고있는데청년층 고용부진의 근본적인원인으로는일반적으로기업활동

혹은설비투자의부진, 노동시장의경직성및 교육훈련체계의문제점등이거론되고있다”

고 지적하고있다. 이와함께“최근에발표된정부의청년층실업대책이단기적인실업완화

와 취업지원에일부효과가있을수는있으나보다광범위한취업난의해소를위해서는기업

활력의제고와노동시장의유연화를통한수요기반의확대가필요하다”고 강조하고있다. 

(1) 청년실업의구조적 문제

청년실업이늘어나는데는여러가지요인이있다. 하지만경제구조상의변화가가장큰 원

인이라할 수 있겠다. 지난1 9 9 7년부터2 0 0 2년까지줄어든청년층일자리5 0만개가운데대

기업과공기업등에서3 3만개를차지했다. 특히기업들이신규채용보다경력직채용, 공개채

용보다는수시채용을각각선호하고있고기업의학교교육불신이만연하였지만교육의질적

변화가이루어지지않는 것도 청년실업을부추기는또 다른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러나

[표2-1] 청년실업의원인

청년실업의원인 청년실업의증가에따른문제점

수요측면의원인 공급측면의원인
◎고학력자들의하향취업

◎신규채용억제 ◎대졸자급증
◎고시열풍

◎낮은고용창출 ◎낮은경쟁력
◎청년층의근로의욕약화와사회불만증대

◎기업의경력직선호와구조조정 ◎기업의3 D·중소기업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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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시행하는일자리창출프로그램을살펴보면인턴사원채용확대와공무원신규채용을

늘리고문화유산ㆍ해양오염데이터베이스구축등공공근로사업의확충등의단편적인일자리

창출은미봉책에지나지않는다. 한국노동연구원의『청년층실업 현황과고용혁신대책』의 연

구결과에의하면청년층실업자가현재실시되고있는정부정책에서필요하다고느끼는실업

대책으로는3 1 . 9 %가 새로운일자리창출을가장필요한정부 정책으로평가하고있다. 복지

차원의취로사업예산을늘리는것은장기적으로청년실업해소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것이

다. 청년실업의증가는미래를짊어질젊은이들을사회의낙오자로만들고있고사회불안과성

장잠재력의고갈을초래하는원인이될수있다. 정부차원에서청년층이안정된직장에서미래

에대해희망을설계할수있도록보다근원적이고실효성있는대책마련이필요하다.

3. 실업지원의현황과 문제점

(1) 실업지원의현황

외환위기이후에대규모공적자금을투입하는등 실업대책을추진하였으나단기일자리제

공, 실업자생계지원등가시적성과에치중하였고장기적인고용창출능력배양에는소홀하였

다. 실업대책관련예산중단기일자리제공을위한것이2 0 %를상회하고있고사회안전망관

련 제도로고용유지장려금, 채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실업수당등이도입되었으나일시적

고용유지및채용확대에초점을맞추어추진된관계로실질적실업감축효과는미흡한데이는

2 0 0 1 2 0 0 2 2 0 0 3

실업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계 4 . 9 3 . 6 3 . 3 3 . 3 3 . 7 3 2 . 8 2 . 9 3 . 6 3 . 3 3 . 3

15 - 19세 1 6 . 7 1 3 1 1 . 5 1 1 . 5 1 2 . 9 1 0 . 6 9 . 6 1 1 . 2 1 1 . 6 1 1 . 2 1 1 . 1

20 - 29세 8 . 2 6 . 6 6 . 2 6 . 8 7 . 4 6 5 . 7 6 . 1 8 . 2 7 . 1 6 . 7

30 - 39세 3 . 8 2 . 9 2 . 8 2 . 6 3 2 . 7 2 . 6 2 . 8 2 . 8 2 . 8 2 . 9

40 - 49세 4 2 . 7 2 . 5 2 . 1 2 . 3 1 . 8 1 . 8 1 . 6 2 2 2 . 2

50 - 59세 3 . 6 2 . 5 2 . 3 2 . 2 2 . 3 1 . 8 1 . 6 1 . 5 2 . 2 2 2

6 0세이상 1 . 7 1 0 . 8 1 1 . 4 1 0 . 9 0 . 8 0 . 9 0 . 8 0 . 8

15 - 24세 1 1 . 9 9 . 1 8 . 4 9 . 1 1 0 7 . 6 7 . 4 7 . 2 1 0 . 4 8 . 9 8 . 7

15 - 29세 8 . 9 7 . 1 6 . 7 7 . 2 7 . 8 6 . 3 6 6 . 4 8 . 4 7 . 3 7

[표2-2] 최근3년간 실업률과청년실업률의변화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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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의정책방향이지난2년간의정책방향과는달라져야함을시사하고있다. 

구조조정이어느정도마무리되고실업률이3 %대로안정화되면서실업대책보다는고용정

책적차원에서고용안정사업의역할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최근경기가회복되고있음에

도 불구하고장기실업자등 노동시장취약계층은증가하고있으나이들에대한체계적인지

원방안이부족한실정이다. 특히, 급속한신규채용규모감소로취업취약계층이된 청년층에

대한고용창출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그 동안실업예방에중점을두었던고용안정사업체

계의정비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사업명
2 0 0 3년예산

비 고
예산및기금 인원

계 2 , 0 4 8 , 5 1 6 1 , 2 4 7 , 4 2 6

○고용조정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취약계층고용안정대책 4 4 3 , 4 6 6 2 9 , 6 0 3 ○직장보육시설지원/ 자활지원

○취업알선지원/ 자영업창업지원등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해외연수지원

○청소년에대한구조적실업대책 9 0 , 3 2 0 1 0 8 , 6 6 8 ○구인업체개척사업

○문화산업고용창출및전문인력교육

○실업자직업훈련

○직업훈련내실화 2 5 7 , 7 0 3 1 0 8 , 9 1 5 ○여성실업자직업훈련

○장애인직업훈련

○실업자생활안정지원 1 , 1 9 1 , 7 6 2 4 0 0 , 2 4 0
○실업급여/ 임금채권보장

○단기일자리제공등

○종합적인고용서비스제공기반구축 6 5 , 2 6 3 -
○고용관리/ 고용정보전산망

○고용보험전출금등

[표2-4] 2003년실업지원 예산및 사업

(단위: 백만원, 명)

[표2-3] 연간실업률대비실업대책 예산집행실적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 2 0 0 1년 2 0 0 2년

5조3 , 2 6 3억원 7조4 , 5 3 6억원 5조2 3 7억원 2조3 , 4 4 6억원 2조1 , 7 3 5억원

7 . 0 % 6 . 3 % 4 . 1 % 3 . 8 % 3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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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안정제도의평가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업급여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과함께 고용보험사업을 구성하고 있

는 고용안정사업의고용조정지원제도하에설치되어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경기불황,

경영사정의악화, 기업구조조정등으로사업규모의축소조정, 원자재부족, 생산량감소, 판

매부진, 재고누적등에의해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근로시간단축, 휴업, 훈련,

사외파견, 휴직, 인력재배치등 고용유지조치를취하여고용을유지하는경우에지급임금의

일정부분(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경우훈련비포함)을사업주에게지원해주는제도이다. 채

용장려금제도는고용조정으로인해이직한실업자를채용하였을때 임금의일정비율을사업

주에게지원해주는제도이다. 고용안정사업은경제위기이후고실업시기에중요한실업대

책 중의하나로 작용하였으며, 특히고용유지지원금과채용장려금제도는 실업예방과고용

조정으로 이직한 자의 재취업을 촉진시키는 유력한 실업대책 수단이었다.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위기 극복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는데 채용장려금의 경우에도

1 9 9 9년 상반기부터활용이 급격히증가하여1 9 9 9년에약 1 0만 명의고용조정으로이직한

실업자의재취업에기여하였다. 특히고용안정사업에서가장비중(인원)이큰 고용유지지원

금의경우경기변동에따른기업구조조정의연착륙( s o f t - l a n d i n g )을 도와주는제도로인식

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긍정적인 효과에도불구하고고용유지지원금과채용장려금의대

체효과가상당한수준으로그 순수한고용(유지)효과가매우낮을것으로추정된다. 채용장

려금의경우에는대체효과의크기도 상당하여순수한 고용창출효과는 상당히낮을거라고

예상된다. 또한표에서보는바와같이고용유지지원금의상당액이휴업근로자에대해지원

된 것을볼 수 있다. 이는기업의생산성과신규고용창출과는상당한거리가있는것이며채

용장려금의 경우에도 신생기업에 대한 채용에 대한 지원의 편중으로 해당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이낮아고용근로자의이직현상이많이나타났고I T산업에집중되어신규고용창

출효과는낮게 나타났다.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재정포럼 6 5

고용창출을위한선택적차별과세▶▶

1 9 9 5 1 9 9 6 1 9 9 6 1 9 9 7 1 9 9 7 1 9 9 8 1 9 9 8 1 9 9 9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휴업 7 1 6 0 1 9 2 5 1 2 , 0 8 9 4 1 , 2 4 5 2 9 , 3 6 9 1 8 , 0 4 3 1 1 , 9 7 4 9 , 8 6 1 1 8 , 6 7 6

인력재배치 0 0 0 0 0 9 5 3 8 9 1 1 4 2 8 0 6 6 1 7 4 3 2 4

고용유지훈련 - - - - - 2 4 3 1 5 , 4 2 9 9 , 9 2 4 6 , 6 0 2 1 , 9 0 0 1 , 5 9 2 4 , 3 5 9

근로시간단축 - - - - - 1 7 8 3 6 0 3 1 3 4 0 4 3 0 4 4 9 2

사외파견 - - - - - 2 4 3 1 5 , 4 2 9 9 , 9 2 4 6 , 6 0 2 1 , 9 0 0 1 , 5 9 2 4 , 3 5 9

유급휴직 - - - - - - 2 , 7 4 3 6 , 2 1 3 4 , 9 2 7 2 , 0 6 0 1 , 0 7 4 3 , 3 3 3

무급휴직 - - - - - - 6 2 7 1 , 0 6 4 8 2 3 1 0 8 9 6 1

전 체 7 1 6 0 1 9 2 5 1 2 , 8 4 8 7 6 , 2 2 2 5 6 , 9 2 1 3 7 , 6 8 1 1 8 , 0 3 8 1 4 , 3 4 6 3 1 , 2 0 4

[표2-5] 고용유지지원금반기별 지원금액현황

( 1 9 9 5년 하반기∼2 0 0 1년 상반기) 
(단위: 백만원)

주: 위의수치는고용보험D B상의기금결제일을기준으로활용실적을반기별로나누어산출한것으로노동부발표실적치와

는약간의차이가있을수있음.

자료: 고용보험DB, 『고용보험동향』각호. 

1 9 9 5 1 9 9 6 1 9 9 6 1 9 9 7 1 9 9 7 1 9 9 8 1 9 9 8 1 9 9 9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휴업 - - 0 - - 1 1 8 , 8 6 5 4 8 3 , 9 4 3 1 9 0 , 4 8 5 9 9 , 7 7 8 7 2 , 9 6 5 5 7 , 1 3 2 1 0 0 , 2 3 0

인력재배치 0 0 0 0 0 1 4 8 3 4 5 2 0 9 4 3 5 3 6 2 2 6 5 4 9 5

고용유지훈련 - - - - - 9 4 2 3 5 , 1 7 1 1 4 , 5 2 9 1 7 , 3 0 3 5 , 5 8 8 3 , 8 8 5 2 7 , 7 9 0

근로시간단축 - - - - - - 3 , 7 7 4 2 , 7 5 3 4 , 1 2 8 3 0 6 3 4 9 7 2 0

사외파견 - - - - - 1 2 0 7 0 2 8 5 2 6 3 8 1 3 8 4 6 2 5

휴직 - - - - - 1 2 0 , 0 7 5 1 0 , 3 6 5 2 0 , 6 8 6 1 7 , 7 9 5 4 , 6 8 6 2 , 5 2 4 7 , 4 6 3

전체 - - 0 - - 1 2 0 , 0 7 5 5 3 4 , 3 0 0 2 2 9 , 5 1 41 4 0 , 0 7 7 8 4 , 0 4 5 6 4 , 2 0 1 1 3 6 , 7 2 3

[표2-6] 고용유지지원금반기별 지원인원현황

( 1 9 9 5년 하반기∼2 0 0 1년 상반기)
(단위: 명)

주: 위의수치는고용보험D B상의기금결제일을기준으로활용실적을반기별로나누어산출한것으로노동부발표실적치와

는약간의차이가있을수있음.

자료: 고용보험DB, 『고용보험동향』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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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고용환경의근본적개선을통해실업률을낮추려는노력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

데이견은없을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장기적고용여건의개선에대한학문적·사회적

관심이적은편이어서앞서보았듯이실업및고용정책은단기적인불황대책에일부로운용되

고 있는실정이다. 직장이없어서실업으로고통받는이들에대한정책은소득보전을위한대

책이중심이될 뿐 고용창출을통한예방적대책으로서의정책은별로없는편이다. 이런문

제는청년층의실업면에서볼 때 사회안전망의확충과더불어그 중요성이보다커지고있다.

사회적경험이적은청년층의경우잠재노동력의활용과사회참여의기회를빼앗기고영원

히 정부의보조금에의지하여생활을영위하도록유인하고있는데이는고용창출에매우역

행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어심각한문제가될 수있다. 따라서경기변동관련실업문제뿐만

아니라이러한구조적고용환경에대한개선 논의가시급한시점이라하겠다. 고용여건이악

화될우려가있다는문제인식하에본고에서는실업문제를한시적·임시방편적으로해결하기

위한고용대책으로서가아니라보다효율적으로고용여건을개선할수 있는방안으로서조세

정책을강구하고자한다. 본고에서는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조세정책을중심으로법인세제

개편을통한고용창출에대한논의및이에따른기대효과를알아보고자한다. 

Ⅲ. 법인세제개편

현재우리나라는경제활성화와관련하여법인세인하논의가활발히일고있고더불어법

인세폐지논의도함께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법인세인하·폐지의논의는갑작스럽게발

생한것이아니라 경기침체장기화로인한경기회생과고용증대의측면에서끊임없이논의

되어왔고현재이런논의들에힘을내년부터일부인하되어시행될것이발표되었다. 선택

적 차별과세또한이러한배경하에제시되는대안의하나로법인세제인하·폐지논의와직

접적인연관성을가지고있다. 선택적차별과세는단순한법인세인하가아닌고용과관련하

여법인세인하를연관시켜경기활성화와고용창출에기여하자는데그 의의를두고있다. 

1. 법인세폐지의 논의

최근선진국들간에법인세의폐지를중심으로‘조세경쟁(tax competition)’에 들어간배

경은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전략적인측면에서세출을 통한정부의 지원이 엄격하게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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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W T O체제 아래에서 세입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과 신규투자를 원천적으로

지원하자는것이고, 둘째, 이론적인측면에서법인세는‘경제적인이중과세’이고또한실증

적으로 법인세는 100% 이상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셋째, 법인세는너무 어렵고

복잡하여납세와징세비용이너무크다는것이다. 최근의법인세폐지논의는전략적인측면

이 강하다. 법인세의폐지로기술개발과투자가활성화되면장기적으로세입이늘어나고일

부 소득세또는소비세에전가시키더라도저소득층에불리한것은아니라는것이다. 우리기

업의세부담은현재법인세2 8 %에 주민세와농어촌특별세를가산하면32.8%,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등 4대 사회보장에 대한 기업부담금을 포함하면 4 2 . 2 %나

된다. 지난해내국세의1 5 %인 1 3조원의조세감면을감안하면감면못 받는기업의실질적

인 부담은경쟁국들보다무거울것이다. 미국과일본에는선진기술에뒤쳐지고, 중국의임금

에 밀리는우리기업에이러한고세율은너무힘겨운짐으로1 3 7조원의공적자금으로도건

전 재정은어려우므로재정균형보다기업의경쟁력과활력을먼저생각할때라는주장이대

두되고있다. 세계경제가‘동시불황’을 탈출하는데 상당한시간이걸리고, 우리나라의내년

경제는투자심리회복과 고용창출을통한내수활성화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올해보다더

어렵다고전망되고있다. 지금기업의경영여건을개선하고기술개발과투자를지원하는대

책을강구하는일환으로경쟁국보다법인세를낮추어경제가 좋아지면세입도 커지고일자

리도많아진다는것이다. 

법인세폐지논의는자본및 노동소득과관련해국가경쟁력을높이는방향의세제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외환위기이후연이은 정책실기로 이미성장잠재력이하락하는

추세에있는데도생산적인부문에 자본을투하하지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이해결되지않고

있다. 정부의적극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경제상황이개선되지않고있는데는우리경제의

미래불확실성에대한우려때문이다. 올해들어벌써다섯차례에걸친금리인하로유례없

는 초저금리시대를맞고있는데도기업의설비투자는감소일로에있다. 법인세폐지는지

난 6 0년대이후많은재정학자들이조세법적및 경제적차원에서논의를계속해왔다. 지난

5월 미국의오닐재무부장관이법인세를폐지해서세제를단순화하고경제효율성을높이는

파격적인세제개편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한것도이런맥락이다. 법인세폐지로얻을

수있는이득과비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기업의투자여력이늘어나경기를활성화하고경제의잠재성장력을높일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으로 처분가능수익 규모가 G D P의 3 . 3 % (총조세의 17.2% 국세의

19.5% 2000년) 정도늘어추가적인배당분을제외하면투자율이GDP 대비2% 포인트정

도 높아져잠재성장력이0 . 3∼0.4% 포인트정도높아질것으로기대해볼 수 있다. 국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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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해외누출이줄고외국자본의직접투자효과까지고려하면이 값은좀더높아질수 있

을것으로보인다. 

둘째, 법인세를의식한 인위적인 회계조작 등으로 적자법인으로가장하거나흑자시의 발

생수익규모를줄이는일이사라져국민계정상의기업잉여가늘어날것으로기대된다. 이과

정에서불요불급한비용지출이줄어경영효율이개선될것이다.

셋째, 법인전환하는비법인기업이늘 것이다. 법인전환시복식부기기장과그에따른투

명성제고로 세부담이증대하는것을두려워하여비법인으로남아있는수십만의기업이 법

인으로의전환이기대된다. 이들기업의회계처리가투명해지면지하경제부분중 상당부분

이지상경제로드러날수있다. 

넷째, 배당소득의이중과세문제가 원천적으로없어지고 의제배당에 의한종합소득세과

세로소액주주와대주주간의세부담불공평이해소되고, 차입금이자의손금산입규정이더

이상우대조항이되지못하여 재무구조의개선이 기대되고, 불요불급한광고비, 접대비, 기

부금등이과다 지출되지않을것이다. 

다섯째, 성공기업에대한페널티가 제거되어 기업의욕이높아져 수익의 내부유보 증대로

성공기업주가가추가로상승할수 있고, 상각자산이없는지식기반업종등이상대적으로불

이익을받는사태가없어질것이다. 

여섯째, 법인세부담의전전(前轉)으로구입상품의조합에따라소비자들이불공평하게또

인식하지못하는상황에서조세를부담하는일이없어져세부담의공평성을높일수 있다. 

법인세의귀착은 법인에게가는것이아니라 결국자연인인 개인에게돌아가며 상품가격

에 반영되거나소득세와배당세의형태로전이된다. 그렇기때문에전체주식중 소유별소

득분포에서대주주보다는소액주주의비중이높은우리현실에서법인세가오히려세부담의

불공평을 확대시키고있다 세수문제도 외환위기 이후 알게 모르게 조세부담률이 외환위기

전 1 8 %대에서 22% 수준으로뛰어올랐는데외환위기수습용이라는점을감안해도국민의

정부들어주장해온 작은정부원칙에정면으로위배되는것으로일반가계의세부담은오

히려증가되고있다.

2. 법인세율인하와 관련된 논의

법인세 인하와관련된 논의는 여러방면에 걸쳐나오고 있다. 정부와정치권이기업의 투

자확대와경기회복을유도하기위해법인세율인하를주장하고있다. 이는법인세율을내려

기업의투자의욕을살리고 생산에활력을 불어넣어갈수록 늦어지고있는경기회복을앞당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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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려는이유이다. 아울러감소세를보이고있는외국인 직접투자( F D I )를 유도하는등 일석

다조(一石多鳥)의효과를 겨냥하고있다. 또한정부는 법인세를 낮춤으로써‘기업투자촉진

→ 고용증대(청년실업해소) →해외자본유입확대’등 순환적경기구조를유도할수 있을것

으로기대하고 있다. 이러한배경하에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근거로

선택적차별과세의도입배경을살펴보고자한다.

현재설비투자부진이지속되고있는데다일본과중국등 아시아경쟁국들이잇따라법인

세율인하를통해외자유치경쟁에나서고있는점도법인세인하검토에직·간접적인영향

을미치고있다.

한국의법인세율은주요경쟁국에비해높고법인세감면제도에대한만족도는경쟁국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이후 8년간의 법인세율 변화추이를 보면 O E C D

회원국의평균법인세율은6.1% 포인트낮아진 데 비해한국은 1.1% 포인트낮아지는데

그쳐 한국 투자의 이점은 오히려 약화됐다. OECD국가의 평균법인세율은 1 9 9 6년 최고

3 7 . 8 %에서2 0 0 2년까지3 3 %로 낮아지고있다. 나라별법인세율을보면미국(40.0%), 중

국(33.0%), 영국(30.0%) 등은 한국보다 높은 반면 말레이시아(28.0%), 싱가포르

(22.0%), 홍콩(17.0%), 아일랜드(12.5%) 등중국을 제외한 주요경쟁국은우리나라보다

낮다. 또한싱가포르는올해법인세율을2 . 5 %포인트내린데 이어2 0 0 5년까지2% 포인트

를 더 내릴계획이며, 중국은현지기업에 적용되는3 0 %대의법인세율을2 5 %대의외국기

업 우대세율로 통일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등 3개국도 투자유치를 위해 2 0 0 4∼

2 0 0 6년 2 5∼3 1 %인 법인세율을 1 9∼2 4 %로 낮추기로 했고, 독일은 5 1 . 6 %에서 2 5 %로,

캐나다는4 2 . 1 %에서2 0 . 5 %로 법인세를내릴계획이고, 미국의회도법인세율을3% 포인

트이상낮추는법안을심의중이다. 

최근경제의세계화가진전됨에따라자본의국가간 거래가자유화되고있으며이에따라

기업하기좋은환경을 조성함으로써투자자본을유치하려는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있다.

법인세제가높은국가의경우국내자본의해외이동을촉진하고기업의국제경쟁력을약화시

킴으로써통합되어가는세계경제내에서경제의낙후를초래하게될 것으로보고있다. 자

본과고급두뇌또는고급기술의확보가오늘날의국제경쟁력의관건이다. 다국적기업이더

진출하고기업이설비투자를확대하면경기가전반적으로활성화되어여타의세수가추가적

으로확보되고고용의증대효과를발생시킬수 있다. 이에따라주요선진국들은투자자본의

해외유출을방지하고기업의경쟁력·고용증대제고를위해서법인세제를인하하고각종비

과세·감면및 소득의원천에따른차별적인과세를시행하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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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택적차별과세

현행실업과관련된정책및 기업구조조정의형태는사후약방문위주로이루어지고있다.

IMF 이후증폭된실업률은2 0 0 3년 현재에도그 강도는여전하고이로인한청년실업은그

위험수위를더하고있다. 취업이이제는전쟁이라고표현될정도로사회적핫이슈가되고있

고 이는그 범위를 더하여 사회적으로중요한 문제가 되고있어사회혼란의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문제의해결방안의하나로선택적차별과세를제시하고자한다. 선택적차별과

세는현재진행되고있는실업과기업구조조정의문제에있어불황기업위주의정책에서호

황기업위주의정책을의미한다. 현재정부의정책제시에있어호황기업과관련된실업정책

은거의 없는실정인데앞서논의한법인세인하와관련시켜호황기업에대한지원과고려의

필요성을위주로선택적차별과세에대해살펴보고고용창출과연계된조세정책으로서기대

효과를살펴보기로한다.

1. 선택적차별과세의도입

(1) 선택적차별과세의정의

선택적차별과세란‘법인세과세기업으로서일정한인력충원요건을충족할경우기업의선

택에따라인하된법인세율을적용하여법인세를과세하는것’을 말한다. 이에대한전제요

건은법인세과세대상기업을충족하고법인세인하에대해서일정한인력충원요건충족기업

이 법인세율을선택하는 것을요건으로한다. 일정한인력충원요건이란현행법인세과세대

상기업이기업인력채용인원에있어현행상시근로자수를초과하는인력요건충족을말한다.

상시근로자수는법인세법시행령제11 5조 제3항과소득세법시행령제1 8 5조제1항의규정을

인용할수 있다. 상시근로자수와관련된법인세법과소득세법의내용은다음과같다. “상시

고용인원이라함은당해공장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로서법인

세법시행령제11 5조 제3항에서의상시고용인원수는직전연도의1월부터1 2월까지의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평균인원수로 한다”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 8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관할세무서에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기재된 근로소득자의최근

3월간평균인원을말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선택적차별과세의적용방안은다음과같다.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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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적차별과세와유사한 국외조세정책

선택적 차별과세와유사한국외의 조세정책으로는노르웨이의산업간 차별과세와멕시코

의 1 9 9 5년 체결된경제재건과고용을위한동맹의세제문제와관련성이있다. 노르웨이의

산업간차별과세는원유채굴산업, 해운업, 여타산업에각기다른체계의법인세를부과하는

3차원적시스템을유지하고있다. 멕시코의경제재건과 고용을 위한동맹에서의세제혜택

은선택적차별과세와다음과같은유사성을가지고있다.

- 1995년한해 수입이7 0 0만신페소이상인기업에직접세면제

- 새로운민간투자에1 0 0 %감세

- 새로운고용창출의경우최저임금의2 0 %에대한감세 혜택

노르웨이의산업간 차별과세는원유채굴산업이누리는 경제적지대를 국가의 조세수입으

로 흡수하고국토의 대부분을차지하는인구과소지역의개발을위한노력의결과여서선택

적 차별과세의신규고용창출과는거리가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멕시코의경제재건과고

용을위한동맹에서의세제개편은선택적차별과세의목적과어느정도연관성을갖고있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선택적차별과세는호황기업에대한고려와기업들의자율적선택에

따른법인세인하를통한신규고용창출에그 목적을두고있는반면에멕시코의경제재건과

고용을 위한 동맹에서의 세제개편은 호황기업에 대한 직접세 면제와 신규고용창출에대한

직접적인감세에그 초점을두고있다.

(3) 선택적차별과세의전제조건

선택적차별과세의적용에있어중요한배경은법인세과세대상기업중 인력충원요건에부합

하는기업에대한폭넓은차별적과세인하이다. 현행의법인세율보다인하폭이확대되어야

선택적 차별과세로인한신규고용창출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인세율인하폭에대해

앞에서언급한실업률문제, 실업정책관련구조적문제, 법인세폐지와인하에관한사항을

통하여 충분히 그에대한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선택적차별과세는현재진행중인 법인세

현행법인세 ◎2단계- 1억원이하:15% 1억원초과: 27%

선택적차별과세
◎현행2단계법인세와인하된법인세에대해법인세과세대상기업의자율적선택

◎자율적선택요건: 법인세과세대상기업으로일정요건의신규고용창출기업

[표4-1]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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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논의와 실업률 증가및 청년실업의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것이주안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선택적차별과세는세제부문과실업부문이동시적으로움직여나가며세제와실업

률의정책결정이분리되어움직이지않고통합되어움직인다는점에서효율측면에서도부합

되리라본다. 이와더불어경제정책에서현재중요시해야할 부분이 투자와고용여력이충

분한호황기업에대한정책적배려도필요하다고본다. 호황기업의경우투자활성화고려는

충분한설득력이있고선택적차별과세를통한법인세율인하는필요할것으로보인다. 국내

연구결과에의하면현행법인세세율을1 0∼20% 인하(최고한계세율기준으로2 . 7∼5 . 4 %

포인트)시키고세수감소분만큼이전지출을줄이는것이효율성측면에서나국민전체의후

생측면에서최적이라고발표하고있다.

(4) 선택적차별과세에대한인력충원요건

선택적차별과세를적용하기위한필수요건은선택적차별과세적용에대한인력충원요건

의 충족에있다. 기준요건에충족된정규인력을충원했을경우선택적차별과세에의하여법

인세과세대상기업은인하된법인세율을적용받을수 있다는 것을의미한다. 다음은인력충

원요건으로활용할수 있는기준의예로차후연구를통해적용가능성과효과성에대한검

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① 상시근로자수증가요건

상시근로자수증가요건이란위에서 언급한상시근로자인정규직채용인원을기준으로하

여 그 증가된 인원에대한기준으로선택적차별과세를법인세과세대상기업이이를선택하

여 법인세율을적용할 수 있는요건이다. 법인세과세대상기업이선택적 차별과세를적용받

기 위해서는해당연도에일정비율이상의정규직고용인원을증가시켜야한다는것이다. 예

를들면 상시근로자수- 과거2년간평균고용정규직인원의5% 증가를기준으로한다면과

거 2년간고용인원이1 0 0명인기업이당해연도5명이상을채용했을경우선택적차별과세

에의하여인하된법인세율을적용받을수있다는것이다.

② 산업별매출액기준

산업별 매출액 기준은 선택적 차별과세의적용이란 각 산업별로필요충원인원에차이가

발생할수 있다는것에초점을두고있다. 선택적차별과세를적용받고자하는기업에대해

매출액기준으로분류하고이를기준으로각 산업별 상시근로자수의필요인원평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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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이상을 충족한 기업에 대하여 선택적 차별과세를적용할 수 있다. 산업별매출액

기준으로채용필요평균인원을산출하고이를토대로산업별 매출액 기준선택적 차별과세

를적용할수 있을것이다.

③ 산업별총자산기준

산업별총자산기준이란선택적차별과세적용에있어먼저각 산업군별고용인원에차이

가 발생할수 있다는점을인정하고이를바탕으로기업의총자산을기준으로선택적차별과

세를적용하는것이다. 이는산업별분류를통한해당산업군의필요인원평균에서총자산을

기준으로법인세과세대상기업이선택적차별과세를선택할수 있다. 이에대한예를든다면

산업별구분에따라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등으로나눌수 있고이에대한총자산기준

단계별고용인원수를산출할수있을것이다. 

④ 산업별자본금기준

산업별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선택적 차별과세의적용요건을적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

안이될 수 있는데매출액기준이나총자산기준과 유사하다. 하지만자본금은회계상의기

업규모와연관이적어그효율성이떨어지는단점이있다.

2. 선택적차별과세의도입효과

(1) 실업문제해소 및 청년실업문제해소

선택적 차별과세를통하여법인세과세대상기업에인하된 법인세를적용함으로써법인입

장에서는유효노동력을창출함과동시에법인세절감효과를노릴수 있다. 법인세절감분보

다 적은인원의신규고용을창출함으로써기업입장에서는이익이될 수 있고생산성증대로

연계될수 있다. 기업은선택적차별과세가의무사항이아닌선택사항이므로신규고용이필

요하지 않다면 현행의 법인세율을적용받을수 있기에 기업입장에서 추가적 부담은 없다.

이러한 배경하에 법인세과세대상기업이신규고용을 수용한다는전제하에 선택적 차별과세

를통한신규고용효과를간략히분석하면다음과같다. 

법인세가현재보다1% 하락하면국내기업들은연간총 8 4 0 0억원에달하는세수비용을

줄일수 있고, 이에따라설비투자와고용등이활성화할것으로기대된다. 만약선택적차별

과세를 통해 법인세과세대상기업에대하여 5 %를 인하하면 국내기업들은대략4조원 이상



7 4 2 0 0 4년1월호

전국대학(원)생현상논문공모우수작

의 법인세 절감효과를누릴수 있다. 이런법인세 절감효과를얻기위해선택적차별과세를

통해신규고용을창출할것이고그에대한수치를대략적으로추산하면다음과같다.

인하된법인세가모두고용창출에기여한다는가정하에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신규고

용으로 인한 채용비용 및 기업의 고용창출지대의 합을 5 , 0 0 0만원으로 본다면 4조원 /

5 , 0 0 0만원= 80,000명이고용가능하다. 이는여타조건을제외한단순한가정치이므로실

제 자료를 통한검증이필요할 것이다. 증권거래소시장의2 0 0 2년도1 2월 결산법인인상장

회사5 5 6개사의당기손익분석결과당기순이익이발생한기업수는4 2 0개 기업이었고1 0 0

억원이상당기순이익이발생한기업수는2 4 4개 기업이었다. 해당기업들이선택적차별과

세를선택한다고 했을경우신규고용창출효과는 매우 높을것이라 예상된다. 또한대기업

고용창출효과는하위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선택적

차별과세로인한신규고용창출인원은1 0 0 , 0 0 0명을초과할것으로예상된다. 

<표 4 - 2 >는 1 9 9 7년부터 2 0 0 1년까지 법인세 납부세액별 인원현황과 외형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을보여주고있는데이를토대로분석하여도신규고용창출효과는높을것이라는것

을 기대할수 있다. 이러한신규고용창출효과의기대는실업률의감소와외환위기이후급격

히 감소한 신규채용으로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충분히기여할것으로본다.

연 도

구 분
1 9 9 7년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 2 0 0 1년

합 계 1 4 6 , 6 8 7 1 6 3 , 2 5 0 1 7 1 , 2 1 4 2 0 0 , 9 6 4 2 4 0 , 3 5 2

1원이상∼1억원미만 8 9 , 1 5 5 9 1 , 9 2 6 9 7 , 6 0 0 1 2 5 , 6 0 7 1 4 6 , 2 9 6

1억원이상∼5억원미만 3 , 6 5 6 3 , 5 2 1 3 , 7 9 5 5 , 3 3 3 6 , 0 3 2

5억원이상∼1 0억원미만 7 0 5 6 4 7 6 1 5 9 5 8 1 , 0 7 6

1 0억원이상∼5 0억원미만 7 0 6 5 7 3 6 3 4 8 4 3 1 , 0 2 7

5 0억원이상∼1 0 0억원미만 9 4 1 0 2 9 2 1 6 5 1 5 5

1 0 0억원이상 7 6 7 3 7 7 1 6 6 1 5 9

[표4-2] 법인세납부세액별인원현황
(단위：개)

주: 1. 법인세를신고한연도기준임.

2. 총세액기준임. 총세액은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산출세액과특별부가세산출세액및가산세합계액에서공제감

면세액을차감한것임.

자료: 통계청,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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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활성화에대한기여

재정확대를통한정부주도형경기부양은국민경제전반에 대한파급효과가미약한 데 비

해 감세를통한경기부양은보다폭넓은국민소득기반을확대, 민간경제활성화에시차를두

고 촉진시킬수 있다. 이러한개념에잘 부합하며고용과연계될수 있는제도가선택적차별

과세이다.

선택적 차별과세 도입에 있어 고용 측면의 경기활성화와 기업투자 측면의 경기활성화의

양 측면을생각할수 있다. 먼저고용측면의경기활성화는취업자수증가로인한안정적취

업자의 증가이다. 기존의고용안정정책이정부의 지원금에의한외부보조에의지했다면선

택적차별과세의실행으로인한고용은상대적으로안정된 호황기업의자발적 고용수요로

인해취업자들의불안감이상대적으로낮을수 있다. 이는소비구조에있어실소비자의구성

증가를의미한다. 불안한생계형이아닌안정된생계형으로인하여소비패턴이변화하고, 다

양화되는소비구조의변화를가져와시장활성화에직접적인도움을줄 수있다.

다음은 기업투자 측면의 경기활성화이다. 기업은선택적 차별과세를선택하게 됨으로 인

하여인적자본을축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인적자본으로인하여 기업은 시장의 체질적

강화와적재적소에인력을투입함으로써기업의매출증가등 성장원동력을창출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선택적차별과세를통한법인세절약분은기업의투자마인드를자극하여투자

구 분 인 원 외 형 과세표준
총 세 액

세액 구성비

합 계 2 4 0 , 3 5 2 1 , 6 0 6 , 9 8 4 , 7 9 3 6 4 , 1 9 1 , 2 3 9 1 4 , 9 2 8 , 6 5 9 1 0 0

1 0억원미만 1 5 0 , 7 9 6 4 1 , 8 4 5 , 3 3 0 1 , 3 4 0 , 7 0 3 2 5 3 , 5 4 6 1 . 7

1 0억원이상∼1 0 0억원미만 7 7 , 4 3 1 2 3 5 , 4 6 2 , 8 6 1 8 , 2 8 4 , 0 1 9 1 , 6 4 8 , 1 7 6 1 1 . 0

1 0 0억원이상∼5 0 0억원미만 9 , 6 8 9 1 9 1 , 3 4 6 , 4 6 7 8 , 7 6 6 , 5 9 9 1 , 9 8 6 , 3 8 2 1 3 . 3

5 0 0억원 이상∼1 , 0 0 0억원미만 1 , 1 4 0 7 9 , 2 3 5 , 3 6 3 3 , 9 5 2 , 2 0 6 9 4 8 , 9 7 3 6 . 4

1 , 0 0 0억원이상∼5 , 0 0 0억원미만 9 8 7 1 9 8 , 3 4 5 , 4 6 7 9 , 9 2 1 , 5 6 3 2 , 5 1 2 , 9 4 8 1 6 . 8

5 , 0 0 0억원 이상∼1조원 미만 1 4 1 9 7 , 9 7 2 , 3 3 3 4 , 6 4 9 , 2 2 3 1 , 1 7 7 , 8 0 0 7 . 9

1조원 이상 1 6 8 7 6 2 , 7 7 6 , 9 7 2 2 7 , 2 7 6 , 9 2 6 6 , 4 0 0 , 8 3 4 4 2 . 9

[표4-3] 외형계급별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개, 백만원, % )

주1. 2001년에법인세를신고한기준임.

2. 과세표준은결손을제외한금액임.

3. 총세액은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산출세액과특별부가세산출세액및 가산세의합계액에서공제감면세액을차감

한금액임.

자료: 통계청,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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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을증대시킬수 있다고본다. 이는기업투자확대, 고용및생산증가, 경제성장등의선순

환을가져와원활한순환체계에발판이 될 것이다. 이와더불어선택적 차별과세로인한법

인세인하효과는외자유치와수출등에있어국가경쟁력을높이는결과가된다. 다국적기업

들은법인세가낮은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 외국기업유치여부가 경제성장의관건이 되고

이는국내고용창출과맞물려 있어선택적차별과세는국내경기활성화에직접적인역할을

할수 있을것이라본다. 

(3) 상시근로자수증가로 인한인력배치의유연화

현행기업의인력채용형태는총고용인원의증가보다현행인원의유지및 감소에무게감을

두고있다. 이는기업이 성장측면에있어서 경기불안 및 정치적 불안과 노동조합의권력화

등의원인으로기업들이 고용의 전반적인 팽창을 기피하는 면이강하다. 이로인하여 기존

인원의근무강도는강해지고있으며업무의양도많아지고있는것이다. 이러한기업인력채

용의부정적인측면을선택적차별과세를통해완화할수 있다고본다. 여타문제에의해기

피되었던 기업의 인력채용이 선택적 차별과세의기업 수용에 의해 기업에서는 신규인력을

더고용할 수 있어필요노동력의확보를통해적재적소에배치할수 있다는장점이있다. 또

한 신규채용인원에대해선택적차별과세로인한법인세절감효과와상쇄되는부분이 많기

때문에기업의부담감은그만큼줄어든다고볼 수 있다. 단, 노동시장의유연화를통해고용

시장에진입및 퇴출이자유롭고임금의경직성이해소되어야할것이다.

(4) 소득세제및 간접세제의증가로인한법인세 감소분 상쇄

선택적차별과세의도입으로인하여발생하는가장큰 문제점은법인세감소로인한국세

수입의감소일 것이다. 단기적으로법인세 감소로 인하여 적자재정이발생하겠지만종국적

으로는소득세제증가와 간접세제의증가로인하여 법인세 감소로인한국가재정의적자는

해소되리라생각한다. 이는선택적 차별과세의도입으로 신규고용창출이발생할 것이고 실

업자에서취업자로편입됨에따라소득세부과대상이될 것이다. 이러한취업자는새로운고

용창출과연계되고소비활성화와경제활성화로이어져자영업자의증가와소비의증가로세

제의증가를불러올것이다. 이는소득세제의증가와부가가치세의증가로법인세감소분에

대해상쇄효과를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소비활성화와경기활성화는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와같은세제의 증가뿐만아니라 기업경기활성화로인하여 법인세 증가에도

기여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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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적차별과세 도입에 대한한계점

(1) 인력충원요건적용에 대한모호성

선택적차별과세의도입에대한걸림돌은선택적차별과세를적용하기위한인력충원요건

의 적용이다. 선택적차별과세에서인력충원요건을적용하기위해서는많은자료를통한연

구를통해효과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해많은검토가 필요하다고본다. 산업간/기업규모별

로 인력고용에있어차이점이존재하고기업간에그 차이를인정하지않을수 없다. 이는세

부항목별로선택적 차별과세를적용해야한다는 문제점과 일치한다. 하지만이러한 인력충

원요건의문제점은법적인 기준하한선의기준설정이이루어지고해당기준내에서 법인세

과세대상기업이자율적으로선택한다면크게문제되지는않을것이다. 이는강제조항이아

닌기업스스로의판단에의해선택하는것이기때문이다. 

(2) 노동시장의경직성

우리나라는급속한 경기악화와 노동의 초과공급으로인해각 기업들의 정리해고시행으

로 기존에비해노동시장의경직성이많이완화되고있으나강성노동조합과고용관계설정

과 해지에많은규제가존재하는상황이다. 만약노동시장이과거처럼계속경직적상황으로

지속된다면기업은인력의초과수요가발생하더라도상시직근로자보다는임시직근로자를

중심으로일자리를창출할 것이고 상시직근로자들은현재의 고용상태를유지하기위해더

욱 경직적인고용관행을요구하게될 것이다. 이에따라기업의 인력활용의탄력성은더욱

낮아져고용조정이지나치게어렵다면기업의 입장에서상시직의고용은 주저하게되고임

시일용직을선호하게되어고용구조의악화가고착화될수 있는데현재그런단면이나타나

고 있다.  또한, 경기악화로기업들이정리해고가필요한상황에서내·외부적규제로허용

되지않는다면경기호황상황에서도선택적차별과세를통한고용창출에기업은부담을느

낄 수 밖에없다. 고용관계의설정과해지가자유롭지않는상황에서는고용수요와고용비용

을 부담할여력이되는기업들도신규고용을 최소화할것이기때문이다. 이를해소하기위

해서는경기악화에따른일시적해고가허용되고여건이호전되면해고근로자가먼저채용

될 수 있는관계를형성하여전반적으로고용관계의유연성을부여하는것이선행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임시일용직의활용에있어서도경력이없거나적은청년층과퇴직한근로자를

기업이흡수하는방안으로적용한다면노동시장의효율성을개선할수 있을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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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감소에 대한적자재정의문제점

선택적 차별과세로인하여 많은기업들이이를수용하고 인하된 법인세를적용받을 경우

법인세 감소가 발생한다. 즉, 해당법인세 감소분만큼 국가는 적자재정을 감소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재정운영에막대한영향을미칠수 있는부분으로행정부서에서쉽게수용하기

힘들것이지만국가경영에있어현안의가장큰 문제는경기침체로인한과도한실업및 청

년실업의급증이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실업과청년실업은국가전반에걸쳐중대한문제

이고이러한실업률의문제를개선하지못한다면사회적으로더 큰 불안의씨앗이될 수 있

다. 법인세감소로인한재정적자부분은이러한관점에서어느정도감수해야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경제순환의내용을 살펴본다면선택적 차별과세로인한법인세 감소부분은소비

세제의증가와소득세제의증가로어느정도상쇄될것이고선택적차별과세로인한고용증

가와소비활성화로인해기업의매출은증가하고이익발생기업수는늘어날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본다면 법인세제또한일시적으로감소할지몰라도 경제활성화와함께증가할 수

있을것이다.

(4) 조세형평성 저해 문제

선택적차별과세와관련한법인세 인하는조세형평성을저해할수 있다. 선택적차별과세

도입으로인한재정적자를해소하기위해소득세제나여타세제가인상으로이어질수 있다

는 것이다. 이는기업을지원하기위해근로소득자에게짐을떠넘겨결국분배구조를악화시

킨다는주장이다. 또한현행긴축재정이예상되고있는상황에서뚜렷한세수보전대책없이

선택적차별과세를통한법인세율을인하는고용촉진과경기활성화라는실익보다는세수결

손 및 형평성악화로인한역효과가더 클 수 있고특별한세수보전책이없는상황에서선택

적 차별과세에의해법인세율을인하할 경우결국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다. 하지만, 단기적으로적자재정이실현될수도있지만, 이를소득세부분이아닌채권의발

행등을 통하여단기적으로는균형을유지하고장기적인세수증대를통하여적자재원의보

충이가능하리라본다. 새로운고용창출로인한실업률감소와경기활성화를통한효익이더

높다는측면에서조세형평성에큰 영향은없으리라생각한다. 이와더불어문제시되는기업

에게유리하다는측면또한 계란이먼저냐닭이먼저냐의논리라고생각한다. 기업의도산에

대한공적자금투입과비교하더라도선택적차별과세의도입은그 장점이단점을충분히상

쇄한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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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고에서는실업정책과조세정책을병합한선택적 차별과세로실업, 청년실업, 법인세인

하와관련된문제의해결방안으로다루어보았다. 정책적용에있어많은한계점과문제점이

있을수 있으나선택적차별과세는실업정책과조세정책의두 마리토끼를겨냥한정책으로

타당하리라본다. 현재실업률의증가와청년실업이라는고용의문제그리고투자활성화와

기업정책을위한법인세인하·폐지논쟁이가열되고있다. 실업과조세인하문제모두힘들

고 난해한문제인데본고에서이런논의를하게된것은 경기활성화를통해실업문제를해소

할수 있다는경제논리에그 배경을두고있다.

선택적차별과세는실업률감소에그 중심을두고조건부세제인하를통하여실업과경기

침체의문제를풀어나가는조세정책이다. 조건부세제인하에있어서도기업의자율적선택

을 요건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기업의조세저항에부딪힘이적고선택적차별과세를활용

하기위한적자기업의회생노력도더해질것이라 생각한다. 선택적차별과세실행에이르

기 위해서는많은문제가있지만선택적차별과세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뒤따른다면도입

의가능성은충분하다고본다. 

선택적 차별과세의제약요인은 정치권이나행정부서에서쉽게조세인하책을 수용하기

힘들다는부분과기업에 실질적인고용창출을이끌어줄 수 있느냐는문제이다. 또한선택

적 차별과세를적용하기위한인력충원요건의적용이쉽지않다는점도선택적차별과세도

입을위한제약요인으로보인다. 하지만선택적차별과세와유사한논의가현재이루어지고

있고, 이와관련해서진보된많은연구가뒤따른다면보다나은방향으로적용가능한정책

이 도출될수 있으리라본다. 본고에서선택적차별과세적용을 통한도입효과의검증과선

택적차별과세적용을위한인력충원요건에관한많은연구를수행하지못한것이한계점으

로 남는데 향후연구에서는고용유발계수나대기업의인력충원에따른고용효과등과연계

되어추가연구가뒤따라야한다고본다. 이를통해경제전반에걸쳐중요한문제인실업정

책과조세정책은지속적이고성숙된계획적인비전을가지고심도있게진행되어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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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미국] 전자상거래시장동향

□미 상무부는 3분기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전년 대비

27%, 전분기대비 6.6% 증가한 1 3 2 . 9억달러(비계절

조정)를기록했다고발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온 미국 전자상거래시장은

지난 1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1 3 . 4 % ( 1 1 9 . 3

억달러)로주춤했다가2분기4 . 5 % ( 1 2 4 . 6억달러)에

이어 3분기 6 . 6 % ( 1 3 2 . 9억달러) 증가세를 기록한

것임

○인터넷을통한전자상거래매출액이미국전체소매

시장( 8 , 7 2 5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의

1 . 3 %에서올해는1 . 5 %로증가하였음

○시장조사기관인E - m a r k e t e r사는 지난해 미국의 기

업간전자상거래(B2B) 시장이4 , 8 2 0억달러를기록

하여2 0 0 0년( 1 , 4 1 0억달러)의3배이상급증하였고,

내년에는 7 , 2 1 0억달러에 이르러 전년 대비 5 0 %이

상 증가하는 등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본격 회복

할것으로전망하였음

- 2 0 0 0년 2 , 0 0 0여개에 이르던 B2B 벤처기업 중

현재살아남은기업은3 0 % (약 7 0 0개 기업)에불

과하지만 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에서 B 2 B가 크

게활성화되고있음

□지난 9월 인터넷접속에 대한 세금부과를 영구히 금지

하는법안이 미 의회에서제정되었으나, 내년에는온라

인구입 상품에 대한 과세 등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과세문제가다시제기될전망임

○1 9 9 8년 제정된 인터넷접속 과세금지법이1 0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상원의 Tom Carper의원(델라웨어

주, 민주당), Lamar Alexander 의원(아칸사주, 공

화당) 등이 주도하여 이를 대체하여 영구히 과세를

금지하는법안을제정하였음

- 현재 인터넷접속에 과세하고 있는 9개 주정부들

이3년이내동세금을없애야한다고명시하였음

- 전화모뎀, 고속 DSL, 케이블 등 다양한 인터넷

접속형태에 대한 과세를 금지하였으나, 인터넷기

반 전화통화(VOIP), Internet telephony 등I S P

(Internet Service Provider)이외서비스는 세수

차질(연간9 0억 달러)을우려한 주정부의반대로

과세금지대상에서제외되었음

최신조세·재정해외동향

※이원고는한국조세연구원에서발행하는「최신조세·재정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한국조세연구원홈페이지( w w w . k i p f . r e . k r )에게재되어있습니다. <편집자주>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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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동 법안은매월인터넷접속비용(ISP fee)에대한과

세를금지한 것일뿐 상품이나서비스의온라인구매

에 대한 판매세(Sales Tax)에대한 과세를 금지한

것은아님

- 하원에서 George Allen 의원(버지니아주, 공화

당), Ron Wyden 의원(오레건주, 민주당) 등이

판매세 과세금지를동 법안에 포함시키려했으나

이해관계가대립되어관철하지못함

○지금까지 IT산업이 침체되어 인터넷 과세금지

(Internet tax moratorium) 주장이설득력을 가졌

으나, 최근미국경제회복, 주정부재정적자확대등

여건변화로 내년에는 인터넷판매세 부과를 위한 관

련입법이추진될전망임

- 현재까지연방대법원의판례에 의거판매세 부과

를 규제하고 있으나 과세의 단순화 등을 통해언

제든지 세금부과가 가능하고 실제, 30개 이상의

주정부에서 온라인 구입상품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중에있음

□우리나라의 지난 2분기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34.7%, 전분기대비6.3% 증가한5 0조 3 , 3 9 0억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바 전자상거래산

업을적극육성하기위해 미국시장및입법동향을참고

할필요있음

[중국] 중국 진출 기업 세부담 내년부터 법인세

2 5 %로 인상

□중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부과하는세율을10% 포인

트 올리는 대신내국기업에는세율을 5% 포인트인하

하는 파격적인 세제개편을단행할 예정이어서세계산

업자본의흐름에상당한영향을줄것으로예상

□중국, 내국인역차별해소에중점

○중국은 지금까지 내국기업에대해서는 소득의 3 0 %

에해당하는법인세와3 %의지방세등 모두3 3 %의

세금을 부과해 왔으나 경제특구내 외국기업에는

1 5 %의낮은세율을적용해왔음

○중국 정부가 이번에 내·외국인 구분 없이 2 5 %의

단일세율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내

국기업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에 진

출한외국기업들이세금혜택을받아가며중국시장을

장악하는것을더이상 방치하지않겠다는뜻임

○성수용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장은“이미충분할 정

도로 외국자본을 유치했다는 자신감이 외국인에 대

한 세제지원 특혜를 폐지하게 된 배경으로 볼 수도

있다”고해석

□중국진출기업세부담두배가까이늘어날듯

○중국경제특구에진출해있는한국기업들은지금까지

1 5 %의 세금을냈으나빠르면내년부터2 5 %의 법인

세에다지방세(법인세의1 0 % )까지부담해야함

○저임금과 낮은 법인세율에 이끌려 중국으로 들어간

한국기업들에는상당한부담으로중국문화와시장

에익숙하지못한한국기업들이중국내토종기업들

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을것으로전망

○반면법인이아닌지사또는사무소를중국에설립한

경우 법인세를 중국에서 내더라도 이중과세 조정을

받기때문에세금부담은늘어나지않음

[멕시코] 부가가치세율 변경 논란. 현행 1 5 %에서

1 0 %로

- 정부는의약품과식료품도과세해야한다고주장중- 

□멕시코 개혁입법의 하나인 재정개혁이 국회에서 논란

을 벌이고있음. 현재재정개혁의골자는부가가치세율

조정으로 FOX 정부는기존 부가가치세율인1 5 %에서



1 0 %로 단일화하되, 의약품과식료품에도과세해야한

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타협 여

부가주목되고있음

□한편 현재멕시코에서는법인소득세율은2 0 0 1년 1 2월

3 1일의 세제개정으로 2 0 0 2년까지는 3 5 %이었지만,

2 0 0 3년부터 매년 1 %씩 인하돼 2 0 0 5년에는 3 2 %로

될예정임

□이와 관련현행부가가치세율도국경도시는1 0 %이며,

서비스특별세(IEPS) 제도가있는데, 이는주류, 담배,

휴대전화, 케이블 TV, CS 방송, 청량음료수 등 특정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낮은 것에는 10%, 담배 등 높

은 것에서는1 0 0 %의세금이과세되고있기도함

□현재 논란중인 부가가치세 개혁은 세수확보와 국가경

쟁력향상이라는과제와맞물려정부안초안과정부개

정안이소개된후 개정안자체를부인하는발표가있는

등정치권에서활발한개정논의가진행중임

□이와관련멕시코는세수확보를 위해현재시장에서거

래 중 30% 내외가 세금을 회피하는 음성거래로 추산

중에있어 부가가치세개정안이확정된후에는소위말

하는‘무자료 거래’도 단속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멕시코 재정개혁은 향후 사회전반에‘투명성’을

올리는운동으로발전해나갈가능성이높음

재정정책

[영국] 재정적자‘눈덩이’

□CBS 마켓워치는1 0일(현지시간) 고든브라운영국재

무장관의말을인용해 이라크 전비, 세수감소 등의영

향으로 재정적자가지난9년내 사상최대치에이를것

이라고보도

○영국, 재정적자지난9년새최고예상=브라운장관

은 1 0일영국 의회에출석해“올회계연도의재정적

자는3 7 0억파운드( 6 4 0억달러)에달할것”이라고발

표했다. 370억파운드의 재정적자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지난9년내 사상최대치로기록된다. 또이 규

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 4 %를 유럽연합

( E U )이 권고한 재정적자 상한선( 3 % )을 훨씬 웃도

는수치이기도하다. 당초지난4월시장전문가들이

예상한올해재정적자규모는2 7 0억파운드였다. 

□브라운장관은재정차입도크게늘었다고설명하고“그

러나이는대부분투자관련자금일뿐정부지출부분은아

니다”고밝혀의회일각에서제기된재정불안을잠재움.

그는또“부동산, 주식시장등의활성화로향후조세수

입은증가할것으로내다본다”면서“시장도움을통해재

정 압박은일부해소될것”이라밝힘. 그러나영국은내

년에도5억파운드의이라크재건관련추가예산이편성되

는등총 6 3억파운드의정부지출계획을갖고있음

○세수감소가주요인= CBS는시장전문가들의말을

인용해 이 같은 재정적자 급증은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열뱅크의리처드 바

틀레이 이코노미스트는“성장추이가진행됨에도 불

구하고 조세수입은 여전히 낮다”면서“이러한 세수

기조는매우실망스런경제적폐해”라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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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적자국면을 심각히 바라보지 않는 정부의 무

능한 자세에 대해서도 질타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

음. 어네스트앤드영의 피터 스펜서 이코노미스트는

“고든 장관은 모든우려를 부인하고있다”면서“그는

재정적자확대가 일시적인악재일뿐 주요시장이안

정세를 찾는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오판하

고 있다”고분석함. 그는또“정부의낙관에도불구하

고공공재정은경악할만큼악화되고있다”고지적함

○기업인들, 정부 신뢰 잃어가 = 한편, 영국정부를

향한 성토의 목소리는 재계에까지 번지는 추세다.

파이낸셜타임스지는 1 0일(현지시간) 집권 노동당

이 추진중인 경제 정책이 점차 기업인들 사이에서

신뢰를잃어가고있다고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모리( M O R I )가 영국 내 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한 결과 토니블레어 총리가 추진중인

경제정책에대한기업인들의신뢰도는2년전수준

인 4 4 %에서지금은1 5 %로급격히 추락했다고전

했다. 또전체응답자중 6 2 %는 현 정책들로는경

기진작을불러오기힘들것으로내다봤다. 

□모리는 FTSE 상장 기업과 영국내 주요 5 0 0대 기업

의 최고경영자(CEO), 재무담당이사등 총 1 0 1명의

재계 인사를 대상으로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

한설문조사를벌여왔음

[ E U ]독일 및 프랑스에 대한「안정 및 성장협약

( S G P )」적용완화결정및향후전망

□지난 1 1월 2 5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재무각료이

사회( E c o f i n )는 독일과 프랑스가「안정 및 성장협약

( S G P )」에서 정한 재정적자 상한선(GDP 대비 3 % )

을3년 연속위반할것이확실시되는데 따른제재조

치* 부과를2 0 0 5년까지유보하기로결정

* 독일및프랑스에대한과다재정적자제재절차

·2 0 0 2년재정적자비율(독일3.5%, 프랑스3.1%) > 3% 발생

→2 0 0 3년말까지자구노력토록경고

·2 0 0 3년 재정적자 비율(독일 3 . 9∼4.2%, 프랑스4 . 0

∼4.2%) > 3% 지속예상

→「G D P의 0.2%+ 1/10×(GDP 대비재정적자비율

- G D P의 3 % )」에 해당하는금액을 E U집행위원회

에무이자예치(단, 최고한도는G D P의0 . 5 % )

·2 0 0 4년 재정적자 비율(독일 3 . 7∼3.9%, 프랑스3 . 5

∼4.2%) > 3% 지속예상

E U집행위 - 3 . 5 - 4 . 2 - 3 . 9

I M F - 3 . 9 - 3 . 9
독 일

O E C D - 4 . 1 - 3 . 7

Deutsche Bank - 4 . 0 - 3 . 8

E U집행위 - 3 . 1 - 4 . 2 - 3 . 8

I M F - 4 . 0 - 3 . 5
프랑스

O E C D - 4 . 0 - 3 . 7

Deutsche Bank - 4 . 2 - 4 . 2

2 0 0 2 2 0 0 3 2 0 0 4

재정수지전망

(단위: 억원)

자료: EU집행위, Economic Forecast (2003. 10. 29)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3. 9. 18)
OECD, Economic Outlook (2003. 11. 26)
Deutsche Bank, Focus Europe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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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예치금을벌금으로몰수

- EU 재무각료이사회는E U집행위* 및4개회원국

* *의반대에도불구하고2 0 0 4년중재정적자를각

각GDP 대비0.6%, 0.8% 줄이겠다는독일과프

랑스의자체감축방안을수용하고S G P의재정적

자상한선준수시기를2 0 0 5년까지1년간연장

* 최근E U집행위는독일과프랑스에대해재정적자상한선

을준수하지못할경우제재조치를취할것이라면서양국

에 대해 2 0 0 4년중 재정적자를각각 GDP 대비 0 . 8 % ,

1% 축소할것을권고

** 스페인, 네덜란드, 핀란드및오스트리아

(SGP 적용완화결정의배경)

□독일및프랑스는실업급여등재정지출비중이큰데다

경기부진, 소득세인하등에따른세수감소로재정적자

가 늘어남에따라별도의조치가없을 경우 2 0 0 4년중

재정적자비율이3∼4 %대로높아져양국은2 0 0 2년이

후3년연속재정적자상한선을초과할것으로예상

□이에 따라독일및 프랑스정부는S G P의재정건전화

준칙을완화해 줄 것을E U집행위와여타회원국들에

게요청하여왔음

○G. Schroder 독일총리는경기침체가지속되는상

황에서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S G P를 재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건전화 준칙의 완화를

요청

○Jean-Pierre Raffarin 프랑스총리도경기부양및고

용창출이프랑스 정부의 중요한의무라고강조하면

서 E U집행위의세율인상및정부지출삭감권고를

무시하고재정적자상한선을위반할것이라고언급

(SGP 적용완화결정에 대한반응)

□독일 및프랑스 정부는SGP 적용완화결정이유로지

역의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환영

하고 제재조치 없이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되었다며안도하는모습

○G. Schroder 독일총리는이번결정이재정건전성

유지와경제성장간의의미있는타협이었다고긍정

적으로평가

○F. Mer 프랑스재무장관도성장을 저해하지 않으

면서 필요한 긴축조치를 명시한 최선책이라며 유

로지역경제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

□반면 유럽중앙은행(ECB), EU집행위및 스페인, 네덜

란드등4개EU 회원국들은이번결정이유럽통화동맹

( E M U )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마스트리히트조약

(Maastricht Treaty)의기본정신을손상시켰다며우려

를표명

○S G P의 준수를 강력히 주장해 왔던 유럽중앙은행

( E C B )은이번결정이E M U의제도적틀( i n s t i t u t i o n a l

f r a m e )에대한신뢰성을심각하게위협함으로써유로

지역경제회복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경고

○특히 K. Liebscher ECB 정책위원(오스트리아중앙

은행총재)은이번결정으로물가안정이저해될경우

E C B의통화정책이긴축기조로바뀔수있음을시사

- E U집행위도이번결정에 대해EU 조약을명백

하게위반한정치적결정으로매우유감스럽다고

언급하고 유럽재판소 제소 등 법적인 조치를 강

구할것임을시사

- 스페인 등 4개 EU 회원국들은 독일 및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자확대로인해장기금리상승, 고

인플레이션등의악영향이여타 EU 회원국들에

게미칠것이라며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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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스트리아정부는정부부채*가4개 EU 회원

국들중가장많아유로지역의금리상승을크게우려

* 정부부채비율( 2 0 0 2년기준): 오스트리아61.7%, 스

페인57.2%, 네덜란드52.9%, 핀란드4 3 . 6 %

□금융시장에서는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등이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에 동조함으로써양국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가어려울것으로예상하여왔기때문에S G P의적

용완화결정에그다지큰영향을받지않는모습

○유로지역 주가는 미국주가강세, 달러화 환율 상승

등의영향에다SGP 적용완화에따른유로지역성장

전망에대한긍정적기대가가세하여상승세를지속

○유로화 환율은 S G P의 적용완화결정으로일시하

락하였으나 미국의 경상수지적자확대 우려, IFO

경기지수개선등으로다시반등

○채권시장은독일및프랑스의정부채발행증가예상

에도 불구하고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나1 1월 2 7일

K. Liebscher ECB 정책위원의금리인상가능성시

사발언으로정부채수익률이크게상승

○한편S & P사는이번결정으로유로지역국가들의재

정건전성유지 동기가낮아졌다며EU 회원국의국

가신용등급을하향조정할수도있음을경고

(향후 전망)

□이번 독일및 프랑스에대한S G P의 적용완화결정으

로S G P에대한개정논의가점차확산될전망

- R. Prodi EU 집행위원장은EU 회원국의 재정적

자확대로인한유로화가치의하락을막기위해앞

으로S G P를개정할것임을시사

○P. Solbes EU 집행위원(경제통화담당)도EU 회

원국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S G P의 재정적자 상

한선을수정할계획이라고언급

○F. Mer 프랑스재무장관은그 동안의경험을 바탕

EURO STOXX50지수 2 6 2 5 . 3 1 2 6 1 9 . 5 6 2 6 3 5 . 8 9 2 6 3 0 . 4 7 2 6 7 4 . 6 2

독일D A X지수 3 7 3 3 . 1 6 3 7 1 2 . 9 8 3 7 4 4 . 9 9 3 7 4 5 . 9 5 3 8 2 1 . 2 0

프랑스C A C 4 0지수 3 4 1 8 . 1 5 3 4 1 5 . 1 9 3 4 3 1 . 6 6 3 4 2 4 . 7 9 3 4 9 0 . 2 6

1 1 . 2 5 1 1 . 2 6 1 1 . 2 7 1 1 . 2 8 12. 1

주가추이

E  U 4 . 4 2 4 4 . 4 0 8 4 . 4 5 3 4 . 4 6 5 4 . 5 0 0

독 일 4 . 4 1 6 4 . 4 1 2 4 . 4 5 7 4 . 4 5 7 4 . 4 9 5

프랑스 4 . 4 2 8 4 . 4 2 0 4 . 4 6 6 4 . 4 6 7 4 . 5 0 3

1 1 . 2 5 1 1 . 2 6 1 1 . 2 7 1 1 . 2 8 12. 1

정부채1 ) 수익률 추이
(단위: %)

유로화환율(미달러/유로) 1 . 1 7 8 2 1 . 1 9 4 1 1 . 1 9 0 2 1 . 1 9 9 1 1 . 1 9 7 1

1 1 . 2 5 1 1 . 2 6 1 1 . 2 7 1 1 . 2 8 12. 1

유로화 환율추이

주: 1) 10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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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2 0 0 5년중에S G P를 개정할것을제안하였으

며H. Eichel 독일재무장관은재정적자규모외에

물가상승률도S G P의재정건전화준칙에포함시킬

필요가있다고주장

□SGP 완화결정이 향후유로지역경제에미칠 영향에

대해서는주요전망기관들간전망이엇갈리는모습

○Goldman Sachs사는S G P가 경제성장률, 정부의

자산·부채상황등을고려하지않고경기침체시에

도 재정적자를 경직적으로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이번결정으로유로지

역경제회복의걸림돌이제거된것으로평가

○한편 독일 및 프랑스의경제성장세가미약하여 재

정적자확대가물가안정을저해하지는않을것으로

보여 E C B의 통화정책기조에는변화가 없을 것으

로예상

- 반면 Deutsche Bank는S G P의 붕괴로 재정건

전성유지동기가약화되어정부채수익률 상승,

G D P성장률저하 등을초래할뿐만아니라중기

적인경제성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

전망

○특히 양국의재정확대로인플레이션압력이높아져

E C B의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분석

□그러나이들전망기관들은S G P가여전히EU 회원국

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존속하게 될 것

이라는데에는견해가일치

○Goldman Sachs사는 S G P가 경기침체시의 재정

적자확대방지보다는장기적인재정건전성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재해석되거나

수정될 것이지만여전히 EU 회원국의재정건전성

을규율하는수단으로유지될것으로예상

○Deutsche Bank는SGP 완화가 EU 경제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E U의 재정건전화

준칙은 기존 S G P나 다른 대체수단을 통해서라도

EU 회원국의재정건전성을보다강화하는방향으

로선회하게될것이라고주장

○JP Morgan도 중기적인 균형재정 유지라는 S G P

의 정신(spirit of the SGP)이사라지지않고동면

( h i b e r n a t i o n )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유로지역의

경제회복이본격화될경우다시 제 역할을찾게될

것이라고전망

□또한 이번결정은 독일및 프랑스에만국한되어있어

여타EU 회원국의재정적자확대를유발하거나폴란

드 등 신규가입예정국들의재정관련가입조건완화로

이어지지는않을것으로예상

□한편 S G P를 둘러싸고 E U집행위와 독일·프랑스간

의 갈등, EU내경제규모가큰 국가들과작은국가들

간의 정치적 불화가 깊어져 향후 E U헌법 제정 등

E U의 공동정책(common policy) 및프로젝트 추진

에차질을빚을가능성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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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하기좋은조세환경조성

□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을강화하였습니다.

○법인세율을 2005.1.1 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

터2 % p씩인하

- 과세표준1억원초과분: 27% →2 5 %

- 과세표준1억원이하분: 15% →1 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2 0 0 3 . 7 . 1부터 2 0 0 4 . 6 . 3 0까

지투자분에대하여는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1 5 %로 상

향조정하고적용기한도2 0 0 4 . 6 . 3 0까지6개월연장

○중소기업및 제조업에한정하던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

공제대상을모든 내국인으로확대하고환경·안전설비투

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추가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

학 운영비용을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사용기

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

하는기부금품을추가

○중소기업에대한세부담을경감하고조세지원제도의실

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대한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1 2 %에서1 0 %로인하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

비 해당분에한함)에대한세액공제에대하여는최저한

세적용을배제

○기업이 2 0 0 3 . 7 . 1∼2004.6.30 기간중취득한유형고정

자산에대해투자금액을조기에비용화할수 있도록감

가상각내용연수를5 0 % (현행25%) 범위내에서가감하

여적용할수있도록함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대

한 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대하여 종전에는 수

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

용되고있으나 2 0 0 4 . 1 . 1부터는 지역에관계없이투자

세액공제가허용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받게되는회사의범위에선박투자회사를추가

하여해운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부동자금의산업자본

화를유도

○인턴사원의해외파견비용및정규직전환후1년간급여

에 대하여7% 세액공제를받을수 있도록하는인턴사

원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신설

□외국인투자환경을개선하였습니다.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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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4년1월1일부터
조세제도 이렇게달라집니다

※이자료는2 0 0 3년1 2월3 1일재정경제부세제실에서발표한「2 0 0 4년1월1일부터 조세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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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 7 %를 적용하거나 현

행 과세절차에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기본세율( 9∼

3 6 % )’을적용하는방법중선택할수있도록함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 0 %를감면하고, 관세도3년간면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등을3년간100%, 2년

간 5 0 %를감면하고, 조세감면기준을외국인투자금액3

천만불 이상또는외투비율 50% 이상으로서총개발사

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외국인투자금

액1천만불또는총개발사업비1억불이상)으로정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을 외국자회사의총발행주식50% 이상을보유한 내국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2004.1.1 이후부터는

2 5 %이상을보유한내국법인으로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대한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

○외국자회사의소득에부과된법인세액중지급받은배당에

대응하는법인세상당액을공제하는제도

□기업의관세부담을9 , 8 0 0억원경감하였습니다.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

한원유등 1 8개주요기초원자재에대하여는할당관세

를통하여관세율인하적용

- 철광석, 나프타등: 기본세율1∼2% →할당세율0 %

- 원유: 할당세율3 % (나프타제조용0 % )

○한ㆍ칠레F T A협정발효, 인력난등으로어려움이야기

될 수 있는농축수산업물품(예: 사료용완두콩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주물용코크스 등 3개

품목)에대해새로이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2. 근로자ㆍ농어민에대한세제지원강화

□근로자의세부담이경감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세부담경감을 위해급여액5 0 0만∼1 , 5 0 0만

원 구간의 근로소득에대한 소득공제율이현행4 7 . 5 %

에서5 0 %로확대

-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해 주는 근로소득세액공

제 한도가 4 5만원에서 5 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

액 5 0만원이하분에대한세액공제율도현행5 0 %에

서5 5 %로확대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 0 0만원)를폐지하여한도제한없이공제받을수있도

록하고

- 자녀등에대한대학생교육비공제한도를1인당5 0 0

만원에서7 0 0만원으로인상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 0만원으로확대하고

- 연간총급여 2 , 5 0 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대하여

는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비용지출시각각연1 0 0

만원씩소득공제허용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 이하 자녀

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

근로자로확대하고, 공제금액도연5 0만원에서연 1 0 0

만원으로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공제한도확대(연1 5 0만원→연2 0 0만원)

- 영ㆍ유아보육비, 출산수당등에대하여소득세비과

세(월1 0만원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간 6 0 0만원에서연간1 , 0 0 0만원으로상향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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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의상환기간요건을1 0년이상에서1 5년이상

(거치기간은3년이하)으로조정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별

도)씩기부금소득공제허용

□농어민에대한세제지원도확대되었습니다.

○D D A협상및 F T 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개

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손실보전과경쟁

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2 0 1 4 . 6 . 3 0까지1 0년간연장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 , 2 0 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범

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판매수입과 전통차ㆍ

전통주제조수입을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소독기ㆍ탄산가스발생기등

을추가

3. 조세의형평성 제고

□상속ㆍ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방식을도입하였습니다.

○민법상증여의형태가아니더라도

- 타인에게사실상재산을무상이전하거나타인의기여

에의하여재산의가치가늘어나는경우에는

- 증여세가과세되도록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를통한세금없는부의세습을차단

□주택시장안정을위한부동산관련세제를개선하였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 0∼3 0 % )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 0 %의양도세율로과세

* 단, 2004.12.31 이전에신규주택취득없이기존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는일반세율적용( 1년유예)

* 대상주택: 수도권·광역시소재주택(군지역등제외)

기타지역은국세청기준시가3억원초과주택

○1세대 2주택이상자의투기지역내주택양도에대해서

는 양도소득세탄력세율(15%p 범위내)을우선적용하

여 중과할수있도록 하는등 1세대다주택자에대해서

는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판단하여

필요시소득세법시행령을개정하여적용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있는자( 1세

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 9

∼3 6 % )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 6 0 % )

을적용하여과세

* 단, 2004.12.31 이전에신규주택취득없이기존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는종합소득세율적용( 1년유예) 

○단기 보유부동산의양도차익에대한세율을 보유기간

이1년미만인경우 3 6 %에서5 0 %로인상하고, 

- 1∼2년간보유한경우에도9∼3 6 %에서4 0 %로인상

○서울ㆍ과천ㆍ5대신도시지역에소재하는주택에대하

여는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강화하여3년이상보

유기간 중 1년이상거주에서3년 이상보유기간중 2

년이상거주로강화

□조세의형평성제고를위한제도보완을하였습니다.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에 대하여는소득세율을2 0 %에서3 0 %로 인상함( 5억

원이하분은종전과같이20% 세율적용)

○장기저축성보험에대한비과세요건이 보험유지기간7

년이상에서1 0년이상으로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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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편의및 세원투명성제고

□납세편의를제고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및 부가가치세예정고지의경우고지

세액5 0만원 미만인고지서는일반우편으로발송가능

토록함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전자신고로하는경우, 표준대

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수있도록함(서면제출의무면제)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신고기한을 각 과

세기간종료일로부터2 5일이내에서5 0일로연장

○개인사업자중간이과세자와고지세액이1 0만원이하인

일반과세자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예정고지를생략

○전자신고에 대한세액공제제도를신설하여법인세ㆍ소

득세의경우2만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의경우1만원

을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모두 전자신고하는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 0 0만원한도)씩세액공제허용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법인세신고시 제출서류에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

서를제외

□ 세원투명성제고를위한제도를마련하였습니다.

○2년 이상경과한체납액이1 0억 이상인 체납자에대하

여는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국세청장이 명단을 공

개할수있도록함

○탈세제보자에대한포상금 지급대상을확대하여조세범

으로처벌받지않는경우에도탈세제보에의한추징세액

이5억원이상인경우포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

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

정청구일이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5년이내의사업연

도에납부할법인세액에서차감하도록함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함(* 미제출가산세는없음)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

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 0

만원이상에서5만원초과거래로확대

5. 기타주요제도변경사항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경우적용받는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결

재금액의2 %에서1 %로인하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카드의종류에관계없이2 0 %로일원화

○납부고지서에 의해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아

니한경우부과되는가산금을현행 5 %에서3 %로인하

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등도1 %로인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리모델링하는경우그비용

에대하여 부가가치세를면제(리모델링후국민주택규

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 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근로소득자의경우저축금액의

4 0 %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

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

모이하의주택을소유한자로축소함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과세 특례를 확대하여소



액주주인지여부에관계없이1년 이상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 0 % (분리과세)에서5 %로인하함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

으로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및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2003.7.1 이

후에설립된정비사업조합은비영리내국법인으로의제

하여 법인세법을적용하도록함(조합원분양분은법인

세비과세)

* 2003.6.30 이전에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

업조합은종전과같이소득세법적용가능

재정포럼 9 3



1. 2003년조세지출보고서의개요

□조세지출보고서는특정부문에대한조세지출집중과지나

친조세지출억제등재정운용의효율성제고를위해작성

○조세지출은「특례규정에의한세금감면」을의미하며재

정지출에대응하여사용

□금년도 조세지출보고서는 1 9 9 9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래5번째로작성되며

○관세를 포함한 모든 국세의 2 5 4개 조세지출항목에 대

해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세목별·

감면방법별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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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3년조세지출보고서주요내용

※이자료는2 0 0 3년1 2월 1 7일재정경제부세제실에서발표한「2 0 0 3년조세지출보고서주요내용」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대응하는개념으로서『특례규정에의

한세금감면』을의미

□2 0 0 3년 조세지출보고서는 1 9 9 9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이래5번째로작성되는것으로서

○관세를포함한모든국세의조세지출항목에대해전년도실적

및 금년도 전망액을 기능별, 세목별, 감면방법별로분류하여

집계하고있음

* 동보고서는예산심의에참고토록국회(재경위, 예결위)에매

년제출

□2 0 0 3년조세지출전망액은1 6조 8 , 8 3 0억원으로GDP 전망액

( 6 2 9조원) 대비2.7%, 관련국세전망액( 1 0 7조원) 대비1 3 . 6 %임

○2 0 0 3년 조세지출액은 지속적인 감면 축소( 2 0 0 2년 2 6 9개

항목 ⇒ 2 0 0 3년 2 5 4개 항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및 R&D, 중소기업, 근로자·농어민지원증가로 인하여 전

년에비해관련국세대비0.3%p 증가

- 설비투자및R&D 지원: 2.2조원→3 . 4조원

- 중소기업지원: 1.8조원→2 . 1조원

- 근로자·농어민지원: 7.0조원→7 . 4조원

* 2 0 0 2년 조세지출 총액은 1 4조 7 , 2 6 1억원으로 G D P ( 5 9 6

조원) 대비2.5%, 관련국세( 9 6조원) 대비1 3 . 3 %임

□앞으로 정부는자원배분의효율성과과세형평성제고를위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정비하여『넓은세원, 낮

은세율』체계를확립해나가되,  

○근로자등중산서민층과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부문에대한

지원은지속할계획임



* 동보고서는예산심의에참고토록정기국회(재경위, 예결

위)에매년제출하고있음

□보고서작성결과 2 0 0 3년 조세지출액은지속적인감면

축소( 2 0 0 2년 2 6 9개 항목⇒2 0 0 3년 2 5 4개 항목) 노력

에도 불구하고 주로 투자와 연구·인력개발부분 등에

대한 지원증가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관련국세 대비

0.3%p 증가

2. 2002년조세지출 실적및 2 0 0 3년 전망

□2 0 0 2년도조세지출실적은1 4조7 , 2 6 1억원으로

○2 0 0 1년조세지출대비9 , 9 6 3억원(7.3%) 증가하였으나

○조세지출비율은2 0 0 1년대비0.1%p 낮은13.3% 수준

□2 0 0 3년도조세지출전망액은1 6조8 , 8 3 0억원으로

○2 0 0 2년조세지출 대비2조 1 , 5 6 9억원(14.6%) 증가할

것으로전망되고

○조세지출비율은2 0 0 2년보다0 . 3 %p 높은1 3 . 6 %로 전

망됨

○2 0 0 3년 조세지출액증가는 투자및 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및근로자, 농어민등에대한세제지원이증가

한데주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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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A ) 1 3 2 , 8 2 4 1 3 7 , 2 9 8 1 4 7 , 2 6 1 1 6 8 , 8 3 0 7 . 3 1 4 . 6

·직접세 9 5 , 1 4 7 9 7 , 1 8 3 1 0 1 , 6 7 6 1 1 7 , 2 6 1 4 . 6 1 5 . 3

·간접세 3 6 , 2 9 3 3 9 , 0 2 5 4 4 , 3 2 3 5 0 , 4 4 0 1 3 . 6 1 3 . 8

·관세 1 , 3 8 4 1 , 0 9 0 1 , 2 6 2 1 , 1 2 9 1 5 . 7 △1 0 . 5

○관련국세(B) 8 3 2 , 2 1 4 8 8 6 , 0 2 0 9 6 4 , 0 8 6 1 , 0 7 2 , 2 0 1 8 . 8 1 1 . 2

○ 조세지출비율( A / A + B ) 13.8% 1 3 . 4 % 1 3 . 3 % 1 3 . 6 %

구분 2000 실적( C ) 2001 실적( D ) 2002 실적( E ) 2003 전망( F )
전년대비증감률( % )

E / D F / E

(단위: 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6 , 5 2 8 1 3 , 1 1 3 6 , 5 8 5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6 , 8 6 7 1 1 , 8 4 0 4 , 9 7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7 , 2 3 4 9 , 3 2 5 2 , 0 9 1

○근로자에대한소득공제 7 , 9 3 9 1 1 , 8 4 8 3 , 9 0 9

-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6 , 2 3 3 8 , 3 1 5 2 , 0 8 2

- 경로우대자추가소득공제 1 , 7 0 6 3 , 5 3 3 1 , 8 2 7

○농어업용석유류등에대한부가가치세, 교통세등면제 1 2 , 0 8 3 1 5 , 1 1 7 3 , 0 3 4

○복권당첨소득에대한분리과세 6 5 1 , 9 4 6 1 , 8 8 1

합 계 4 0 , 7 1 6 6 3 , 1 8 9 2 2 , 4 7 3

증가요인 2 0 0 2년실적 2 0 0 3년전망 증가액

< 2 0 0 3년주요증가항목>

(단위: 억원)



□2 0 0 3년조세지출전망액1 6조8 , 8 3 0억원의『r l s m d q u f

』주요내용

①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 총 7조 4 , 4 0 4

억원(전체대비44.1%, 전년대비5.7% 증가)

○근로자에 대한 지원: 3조 4 , 9 9 0억원 (전체 대비

20.7%, 전년대비4.0% 증가)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

제, 장기증권저축에대한세액공제등

○농어민에대한지원: 2조6 , 8 5 3억원(전체대비15.9%, 전

년대비13.8% 증가)

- 농·어업용기자재와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등

○저축지원: 1조2 , 5 6 0억원 (전체 대비 7 . 4 % ,전년대비

4.6% 감소) 

- 조합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의비과세, 세금우대종합

저축에대한저율과세등

②중소기업·투자·R&D 등 기업에 대한 지원: 총 6조

1 , 1 1 8억원(전체대비36.2%, 전년대비26.1% 증가) 

○기업의 투자및 R & D에 대한지원: 3조4 8 0억원(전체

대비18.0%, 전년대비57.9% 증가) 

- 임시투자·생산성향상설비투자·R&D 세액공제등

○중소기업에대한추가지원: 2조1 , 0 0 8억원(전체대비

12.4%, 전년대비14.1% 증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등

○SOC, 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을위한 지원: 9,630억원

(전체대비5.8%, 전년대비11.5% 감소) 

- 도시철도건설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지방이

전기업에대한세액감면등

③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등 지원: 2조 5 , 0 4 5억원

(전체대비14.8%, 전년대비18.6% 증가)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손금산입등 사회보장 지원: 1조

7 , 2 3 4억원(전체대비10.2%, 전년대비27.3% 증가)

○학교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등교육·문화지

원: 4 , 1 1 0억원(전체대비2.4%, 전년대비2.1% 증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

례 등 환경보호지원: 3,242억원(전체대비1.9%, 전

년대비3.1% 증가)

④방위산업체 등 국방부문에대한지원: 5,627억원(전체

대비3.3%, 전년대비11.0% 감소) 

○군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군수품 및 방위

산업물품에대한부가가치세및관세면제등

□2 0 0 3년『세목별』조세지출전망액은

○소득세 5 8 , 4 2 5억원(34.6%), 법인세 5 8 , 6 1 7억원

(34.7%), 부가가치세3 1 , 6 3 2억원( 1 8 . 7 % )으로

○3개세목의조세지출액이8 8 . 0 %를차지

□2 0 0 3년『감면방법별』조세지출전망액은

○직접세 부문중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9 6 2 0 0 4년1월호

정 책 흐 름

2 0 0 3년전체조세감면예상액은1 6 . 9조원이나, 

조세감면중근로자( 3 . 5조원, 20.7%), 농어민( 2 . 7조원, 15.9%), 중소기업

( 2 . 1조원, 12.4%), SOC 등( 1조원, 6.8%), 사회보장등사회개발( 2 . 5조

원, 14.8%), 국방( 0 . 6조원, 3.3%) 등에대한지출( 1 1 . 4조원, 67%)과

투자촉진( 1 . 6조원, 9.6%), 연구및인력개발( 1 . 4조원, 8.4%) 등경제개발

을위한지출( 3 . 0조원, 18%)이대부분을차지



등을통한직접감면이1 1조 1 , 9 8 4억원( 6 6 . 3 % )

○직접세부문중 준비금, 과세이연등을통한간접감면은

5 , 2 7 9억원( 3 . 1 % )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에 의한 간접세 감면은 총 5조

4 3 8억원( 2 9 . 8 % )임

재정포럼 9 7



□정부는 1월 2일(금) 국무회의에서2 0 0 4년도 예산배정

계획및자금계획을확정하였음

□ 2 0 0 4년도예산배정및자금계획은

○예산집행이 상·하반기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의 6 3 . 7 % ,

자금의5 4 . 0 %를상반기에배정함

○이는 2 0 0 3년(예산: 62.0%, 자금: 52.0%)보다각각

1.7%p, 2.0%p 높은수준으로

·특히, SOC건설등 투자사업비의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

산과자금을상반기에집중배정함

□지출원인행위의기준이되는예산배정계획은

○재정이 경기회복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비

를상반기에집중배정함

·SOC, 수출·중소기업지원분야는상반기에8 2 . 9 %를

배정하여2 0 0 3년( 8 1 . 3 % )보다1.6%p 증가함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는분기별로균등배정하되, 지출

시기가정해진경비는실소요시기등에맞추어배정함

□실제자금지출의기준이되는자금계획은

○SOC, 수출·중소기업지원등주요투자사업비의조기

집행을뒷받침하는데자금배정의우선순위를둠

○국세, 전년도이월금을비롯한세외수입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되, 회계별로일시적인자금부족이있는경우상

호전용하거나한은일시차입등으로충당할계획임

□정부는 이날 확정된 예산배정계획및 자금계획을토대

로 재정이 경기활성화를적극뒷받침할수 있도록연초

부터집행점검을강화해나갈계획임

9 8 2 0 0 4년1월호

정 책 흐 름

2 0 0 4년도 예산배정계획및자금계획 확정

※이자료는2 0 0 4년1월 2일기획예산처예산총괄과에서발표한「2 0 0 4년도예산배정계획및자금계획확정」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예산배정
금액 1 , 8 6 0 , 2 2 8 7 3 8 , 8 4 8 4 4 7 , 2 0 2 3 5 6 , 8 7 8 3 1 7 , 3 0 0

비율( % ) 1 0 0 . 0 3 9 . 7 2 4 . 0 1 9 . 2 1 7 . 1

자금배정
금액 1 , 8 6 0 , 2 2 8 5 2 0 , 8 5 4 4 8 3 , 7 4 1 4 5 1 , 6 4 8 4 0 3 , 9 8 5

비율( % ) 1 0 0 . 0 2 8 . 0 2 6 . 0 2 4 . 3 2 1 . 7

구 분 2 0 0 4예산 1 / 4 2 / 4 3 / 4 4 / 4

<일반+ 특별회계 (총계) >

(단위: 억원)



1. 2004년도예산배정계획및 자금계획의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예산집행이 상·하반기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63.7%, 자금의5 4 . 0 %를상반기에배정

○S O C건설, 수출·중소기업지원등주요투자사업비는원

활한사업집행을위해예산과자금을상반기에집중배정

○일반회계·특별회계별세입여건, 개별사업의이월·전

용액등집행실적을감안하여배정

나. 예산배정및자금계획개요

□예산배정계획개요

○주요 사업비는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상반

기에 집중 배정, SOC 및 수출·중소기업 지원분야는

상반기에8 2 . 9 %를배정

○인건비는 기본급 등 정액인건비는 분기별로 균등배정

하되, 정근수당·복리후생비등은 지급시기 등을 감안

하여배정

○기본사업비는 원칙적으로분기별로균등배정하되지출

시기가정해진경비는실소요시기에배정

□자금계획개요

○S O C건설,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 주요투자사업비의

조기집행에자금배정의우선순위를둠

○국세, 전년도이월금을비롯한세외수입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상·하반기자금의균형집행을뒷받침

○회계별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있는 경우 국고여유자

금에서상호전용하거나한은일시차입등으로충당

재정포럼 9 9

예산배정( A )
금액 1 , 8 6 0 , 2 2 8 7 3 8 , 8 4 8 4 4 7 , 2 0 2 3 5 6 , 8 7 8 3 1 7 , 3 0 0

비율( % ) 1 0 0 . 0 3 9 . 7 2 4 . 0 1 9 . 2 1 7 . 1

자금배정( B )
금액 1 , 8 6 0 , 2 2 8 5 2 0 , 8 5 4 4 8 3 , 7 4 1 4 5 1 , 6 4 8 4 0 3 , 9 8 5

비율( % ) 1 0 0 . 0 2 8 . 0 2 6 . 0 2 4 . 3 2 1 . 7

차액( A - B ) - 2 1 7 , 9 9 4 △3 6 , 5 3 9 △9 4 , 7 7 0 △8 6 , 6 8 5

구 분 2 0 0 4예산 1 / 4 2 / 4 3 / 4 4 / 4

<일반 + 특별회계(총계) >

(단위: 억원)

일반회계 1 9 , 6 3 5 1 8 , 5 1 2 7 0 4 7 8 5 7 5

특별회계 6 , 5 5 5 6 , 3 1 7 2 3 8 - -

합 계 2 6 , 1 9 0 2 4 , 8 2 9 3 0 8 4 7 8 5 7 5

구 분 2004 예산 1 / 4 2 / 4 3 / 4 4 / 4

다.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실소요시기를감안하여1 / 4분기2조 4 , 8 2 9억원, 2/4분기3 0 8억원, 3/4분기4 7 8억원, 4/4분기5 7 5억원을각각배정

(단위: 억원)



2. 2004년도예산배정계획및 자금계획 작성원칙

가. 분기별예산배정계획작성원칙

□주요사업비

○SOC, 농어촌생산기반투자, 수출·중소기업지원등의

투자사업비는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집중배정

○출자·출연·보조금은자금의유휴화를방지하기 위하

여, 사업계획과자금소요시기등을감안하여배정

○이차보전·채무상환 등 지출시기가 확정된 사업비는

자금소요시기를감안하여배정

□기본사업비

○원칙적으로 분기별 균등 배정하되, 계절별소요 등 지

출시기가정해진경비는실소요시기에배정

□인건비

○보수 중 정액인건비는원칙적으로분기별로 균등 배분

하되, 증원될인력경비는실소요시기를감안하여배정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중 명절휴가비는 1/4 및 3 / 4분

기에소요액을배정

○복리후생비 중 가계지원비는4월, 5월, 8월, 10월, 11

월에각각균등배정

○성과상여금은1 / 4분기에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원예산은 관련 세입동

향및예산소요시기를감안하여배정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사업진도및물품구입시기등을감안하여배정

□계속비

○사업의계속성을감안하여1 / 4분기에전액배정

□기타

○예산의 효율적인집행관리를위하여기획예산처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에도불구하고개별사업계획을검토하여그결과에따

라예산을배정함

○기획예산처장관은재정의효율적인운영과통합재정수지의

적정한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분기별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이미배정된예산의집행을유보할수있음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등공공기관의경우도주요투자사업예산

1 0 0 2 0 0 4년1월호

정 책 흐 름

일반회계 0 . 4 0 . 4 - - -

특별회계 1 , 0 4 3 1 , 0 4 3 - - -

합 계 1 , 0 4 3 1 , 0 4 3 - - -

구 분 2004 예산1 ) 1 / 4 2 / 4 3 / 4 4 / 4

라. 계속비(繼續費)

□계속비사업의증감분은1 / 4분기에전액배정

(단위: 억원)

주: 1) 총사업비증감분



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당 주무부처에서 최대한

노력토록함

나. 월별자금계획작성원칙

□월별자금계획

○S O C투자, 중소기업및수출지원사업등주요투자사업

비는상반기에집중배정

○인건비등경직성경비는월별로균등하게배정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실제자금소요시기를고려하여배정

○특별회계는 세입내 세출집행을 원칙으로 하여 자금계

획을수립

□자금집행

○재원은 우선적으로 국세 수입 및 주식매각 수입 등 세

외수입을 통하여 조달하되, 회계 및 기금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은상호전용을통하여조정

○회계 및 기금간 자금전용으로소요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은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필요한자금을조달

○재정경제부장관은 세입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자

금계획을조정하여집행

재정포럼 1 0 1

3. 국고채무부담행위배정계획

(단위: 백만원)

가. 일반회계 1 , 9 6 3 , 4 5 3 1 , 8 5 1 , 2 0 5 7 , 0 0 8 4 7 , 8 2 0 5 7 , 4 2 0

1) 외교통상부 5 0 , 2 0 8 9 , 6 0 0 7 , 0 0 8 1 2 , 0 0 0 2 1 , 6 0 0

2) 국방부 1 , 8 4 1 , 6 0 5 1 , 8 4 1 , 6 0 5 - - -

3) 해양경찰청 7 1 , 6 4 0 - - 3 5 , 8 2 0 3 5 , 8 2 0

나. 특별회계 6 5 5 , 5 5 1 6 3 1 , 7 0 8 2 3 , 8 4 3 - -

1) 기타특별회계 3 0 7 , 0 0 0 3 0 0 , 0 0 0 7 , 0 0 0 - -

- 교통시설특별회계 3 0 0 , 0 0 0 3 0 0 , 0 0 0 - - -

(건설교통부) ( 3 0 0 , 0 0 0 ) ( 3 0 0 , 0 0 0 ) ( - ) ( - ) ( - )

- 환경개선특별회계 7 , 0 0 0 - 7 , 0 0 0 - -

(환경부) ( 7 , 0 0 0 ) ( - ) ( 7 , 0 0 0 ) ( - ) ( - )

2) 기업특별회계 3 4 8 , 5 5 1 3 3 1 , 7 0 8 1 6 , 8 4 3 - -

- 철도사업특별회계 3 4 8 , 5 5 1 3 3 1 , 7 0 8 1 6 , 8 4 3 - -

( 철도청) ( 3 4 8 , 5 5 1 ) ( 3 3 1 , 7 0 8 ) ( 1 6 , 8 4 3 ) ( - ) ( - )

총 계 2 , 6 1 9 , 0 0 4 2 , 4 8 2 , 9 1 3 3 0 , 8 5 1 4 7 , 8 2 0 5 7 , 4 2 0

구 분 2 0 0 4예산
분기별 배정계획

1 / 4 2 / 4 3 / 4 4 / 4



1 0 2 2 0 0 4년1월호

정 책 흐 름

5. 계속비배정계획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 4 4 4 4 - - -

국방부 증액 전력투자 4 4 4 4 - - -

문화관광부 - 국립중앙박물관 - - - - -

【특별회계】 1 0 4 , 3 0 2 1 0 4 , 3 0 2 - - -

교통시설특별회계 소 계 1 0 4 , 3 0 2 1 0 4 , 3 0 2 - - -

< 도로계정> 소 계 7 6 , 8 6 6 7 6 , 8 6 6 - - -

건설교통부 증액 기간국도6차 6 6 , 5 4 6 6 6 , 5 4 6 - - -

증액 기간국도7차 6 1 , 8 7 8 6 1 , 8 7 8 - - -

증액 기간국도8차 9 0 , 2 3 0 9 0 , 2 3 0 - - -

증액 기간국도9차 5 0 , 1 4 8 5 0 , 1 4 8 - - -

감액 기간국도1 0차 △1 9 1 , 9 3 6 △1 9 1 , 9 3 6 - - -

< 철도계정> 소 계 2 5 , 5 0 4 2 5 , 5 0 4 - - -

건설교통부 - 송정리~목포복선화 - - - - -

증액 수원~천안2복선전철 2 5 , 5 0 4 2 5 , 5 0 4 - - -

< 항만계정> 소 계 1 , 9 3 2 1 , 9 3 2 - - -

해양수산부 증액 군·장신항만남측안벽( 2공구) 1 , 9 3 2 1 , 9 3 2 - - -

총 계 1 0 4 , 3 4 6 1 0 4 , 3 4 6 - - -

회계및소관 구분 사업 계속비1 )
분기별배정계획

1 / 4 2 / 4 3 / 4 4 / 4

주: 1) 총사업비수정분

4. 2 0 0 4년도예산배정계획및 자금계획

가. 총괄표

(단위: 억원)

일반회계 1 , 1 8 3 , 5 6 0 4 7 7 , 1 3 5 3 3 1 , 5 6 1 2 9 2 , 7 7 1 3 0 7 , 5 6 1 2 3 0 , 6 9 2 2 9 5 , 8 1 8 1 8 2 , 9 6 2 2 4 8 , 6 2 0

특별회계 6 7 6 , 6 6 8 2 6 1 , 7 1 3 1 8 9 , 2 9 3 1 5 4 , 4 3 1 1 7 6 , 1 8 0 1 2 6 , 1 8 6 1 5 5 , 8 3 0 1 3 4 , 3 3 8 1 5 5 , 3 6 5

○기타특별회계 5 5 1 , 5 6 5 2 1 5 , 8 7 5 1 5 2 , 8 8 0 1 2 9 , 4 8 6 1 4 8 , 7 5 6 1 0 2 , 6 5 8 1 2 9 , 2 7 4 1 0 3 , 5 4 6 1 2 0 , 6 5 5

○기업특별회계 1 2 5 , 1 0 3 4 5 , 8 3 8 3 6 , 4 1 3 2 4 , 9 4 5 2 7 , 4 2 4 2 3 , 5 2 8 2 6 , 5 5 6 3 0 , 7 9 2 3 4 , 7 1 0

계 1 , 8 6 0 , 2 2 8 7 3 8 , 8 4 8 5 2 0 , 8 5 4 4 4 7 , 2 0 2 4 8 3 , 7 4 1 3 5 6 , 8 7 8 4 5 1 , 6 4 8 3 1 7 , 3 0 0 4 0 3 , 9 8 5

구 분 2004 예산
1 / 4 2 / 4 3 / 4 4 / 4

배정 자금 배정 자금 배정 자금 배정 자금



1⃞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안

□지방양여금 제도는 그 동안 국고보조금 성격의 사업과

보통교부세 성격의 재원이 포함되어 제도의 정체성에

문제가있어

○동제도를폐지하고각각사업의성격에따라개편하였음

※양여금 재원인 주세(100%, 약 3조원)가 국가균형발전특

별회계로편입됨

□이에 따라, 도로정비사업과지역개발사업 재원 총 2조

6 , 6 9 6억원을지방교부세로전환하여

○자치단체의 자주적의사에따라사용케 함으로써, 지방

재정운용의자율성을제고시키고

○재정력이취약한자치단체의재정확충에기여할수 있

게됨

□아울러, 지방양여금제도의폐지에따른부작용을최소

화하기위해

○지방양여금법시행당시시행중인지방도로정비사업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를 포함하여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

을 지방교부세에서 별도 보전하도록 법제화하였음(연

간8 , 5 0 0억원, ̀2005∼2 0 0 8년간)

2⃞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그동안특별교부세규모가1조원을상회하여지나치게

많다는지적에따라

○재원규모를 현행 지방교부세의9 . 0 9 % ( 1 / 1 1 )에서 4 %

수준으로낮추고

○지원대상 수요를 현행5개에서2개수요(재해대책2 % ,

지역현안2 % )로축소하였음

재정포럼 1 0 3

정 책 흐 름

지방양여금법폐지및지방교부세법
개정안국회통과

※이자료는2 0 0 3년1 2월3 0일행정자치부교부세과에서발표한「지방양여금법폐지및지방교부세법개정안국회통과」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참여정부의재정분권과제인『지방양여금법폐지및지방교부세법개

정』정부입법안이1 2 . 2 9 (월) 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음

➞이번, 정부입법으로지역간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제도적뒷받침과함께, 지방재정운용의자율성을크게제

고할수있게되었음

<개편내용( 2 0 0 4년기준: 4조3 , 9 7 2억) >

·도로정비( 1조9 , 1 3 4억)·지역개발사업( 7 , 5 6 2억)        →지방교부세( 2조6 , 6 9 6억)

·수질오염방지( 1조3 , 4 1 9억)·청소년육성사업( 3 0 3억) →국고보조금( 1조3 , 7 2 2억)

·농어촌지역개발사업( 3 , 5 5 4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 , 5 5 4억)



1 0 4 2 0 0 4년1월호

정 책 흐 름

□또한, 증액교부금제도가도로망확충등국고보조금 성

격의사업이포함되어

○국가재정질서를저해한다는지적이있어폐지하였음

□아울러, 지방교부세로전환되는2조6 , 6 9 6억원에해당

하는교부세법정율인상분(2.8%) 이외에

○ 0 . 5 %를 추가한 3 . 3 %를 인상하여지방재정확충에 기

여하게되었음( ̀ 2 0 0 5년기준, 5,000억원순증)

3⃞ 시행시기: 2005. 1. 1부터

< 2 0 0 3년도> - 1조1 , 8 3 2억원 < 2 0 0 5년도> - 7,115억원

①특정현안(1.8%), 2,366억원

②지역개발(1.8%), 2,367억원

③시책사업(2.8%), 3,550억원

·(폐지)보통교부세로전환

④재해대책(0.9%), 1,183억원

⑤재정보전(1.8%), 2,367억원

①재해대책(2%), 3,557억원

②지역현안(2%), 3,558억원



재정통계
•조세총괄Ⅳ편

•조세총괄Ⅴ편

1. 조세범칙조사실적

2. 연도별국세체납현황

3. 세목별국세체납액정리현황

4. 세목별과세적부심사제처리실적

5. 내국세징세비 추이

6. 국세청정원추이

•조세총괄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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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연 도 조사건수
징수실적 범칙처리내용

계 추징세액 벌과금 통 고 고 발 무혐의

1. 조세범칙조사실적

(단위: 건, 백만원)

1 9 6 6 ~ 1 9 7 0 5 , 6 6 2 5 , 9 4 1 3 , 9 1 9 2 , 0 2 2 3 , 9 6 9 5 0 1 , 6 4 3

1 9 7 1 ~ 1 9 7 5 2 , 1 8 6 2 0 , 5 8 2 1 7 , 4 6 7 3 , 1 1 5 1 , 6 7 0 1 5 2 3 6 4

1 9 7 6 ~ 1 9 8 0 1 , 6 1 1 7 5 , 1 4 9 6 6 , 5 3 5 8 , 6 1 4 1 , 2 5 6 2 5 0 1 0 5

1 9 7 6 3 5 4 1 7 , 4 9 4 1 5 , 5 9 7 1 , 8 9 7 2 9 6 3 2 2 6

1 9 7 7 4 2 1 1 6 , 4 6 6 1 5 , 2 0 1 1 , 2 6 5 3 5 3 4 2 2 6

1 9 7 8 2 6 7 1 0 , 5 3 5 8 , 2 3 4 2 , 3 0 1 2 2 6 2 9 1 2

1 9 7 9 2 6 7 1 0 , 1 7 3 8 , 7 2 5 1 , 4 4 8 1 7 2 8 0 1 5

1 9 8 0 3 0 2 2 0 , 4 8 1 1 8 , 7 7 8 1 , 7 0 3 2 0 9 6 7 2 6

1 9 8 1 ~ 1 9 8 5 7 8 4 8 5 , 3 4 2 7 9 , 9 0 5 5 , 4 3 7 5 6 5 1 1 8 1 0 1

1 9 8 1 3 7 4 1 4 , 1 7 9 1 2 , 2 0 4 1 , 9 7 5 2 8 6 4 4 4 4

1 9 8 2 1 7 8 8 , 6 4 6 7 , 3 1 4 1 , 3 3 2 1 3 5 2 0 2 3

1 9 8 3 1 6 6 5 4 , 5 1 6 5 3 , 0 8 0 1 , 4 3 6 1 0 5 3 6 2 5

1 9 8 4 5 8 5 , 4 2 4 4 , 7 9 9 6 2 5 3 5 1 4 9

1 9 8 5 8 2 , 5 7 9 2 , 5 1 0 6 9 4 4 -

1 9 8 6 ~ 1 9 9 0 9 8 7 6 , 4 6 7 7 5 , 9 1 9 5 4 8 3 3 6 4 1

1 9 8 6 8 5 , 1 9 7 5 , 1 2 1 7 6 2 6 -

1 9 8 7 7 1 1 , 2 7 8 1 1 , 2 7 8 - - 7 -

1 9 8 8 5 5 4 3 , 8 2 8 4 3 , 3 6 3 4 6 5 3 0 2 5 -

1 9 8 9 1 8 7 , 2 4 3 7 , 2 4 3 - - 1 7 1

1 9 9 0 1 0 8 , 9 2 1 8 , 9 1 4 7 1 9 -

1 9 9 1 ~ 1 9 9 4 4 7 1 0 7 , 4 1 1 1 0 7 , 2 4 6 1 6 5 4 4 3 -

1 9 9 1 7 2 , 4 1 8 2 , 3 9 8 2 0 1 6 -

1 9 9 2 3 3 0 , 3 0 9 3 0 , 3 0 9 - - 3 -

1 9 9 3 2 7 6 6 , 5 0 4 6 6 , 4 3 1 7 3 2 2 5 -

1 9 9 4 1 0 8 , 1 8 0 8 , 1 0 8 7 2 1 9 -

1 9 9 5 1 5 3 5 , 0 2 4 3 4 , 9 7 0 5 4 1 1 4 -

1 9 9 6 2 0 3 0 , 1 6 1 3 0 , 1 6 1 - - 2 0 -

1 9 9 7 2 9 3 6 , 7 8 9 3 6 , 7 8 9 - - 2 8 1

1 9 9 8 8 3 1 3 8 , 4 6 1 1 3 7 , 9 7 5 4 8 6 1 0 7 1 2

1 9 9 9 1 2 1 2 1 0 , 7 2 4 2 0 8 , 9 8 5 1 , 7 3 9 1 8 9 8 5

2 0 0 0 1 0 2 3 3 9 , 1 5 1 3 3 8 , 7 8 8 3 6 3 8 9 2 2

2 0 0 1 1 3 0 4 0 9 , 1 3 0 4 0 7 , 1 6 4 1 , 9 6 6 1 7 1 0 2 1 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재정포럼 1 0 7

재정통계

총체납액 정리실적 미정리

2. 연도별국세체납현황

(단위: 백만원)

1 9 9 3 60,356 35,936 24,420 

1 9 9 4 62,901 42,830 20,071 

1 9 9 5 71,301 50,048 21,253 

1 9 9 6 81,249 57,706 23,543 

1 9 9 7 95,550 67,877 27,673 

1 9 9 8 121,799 86,925 34,874 

1 9 9 9 127,065 92,580 34,485 

2 0 0 0 120,574 89,283 31,291 

주: 총체납액은전년도이월액(미정리)에현년도발생액을합한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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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재정포럼 1 0 9

재정통계



1 1 0 2 0 0 4년1월호

재정통계



재정통계

재정포럼 1 1 1

연 도 징수세액(억원) 징세비(백만원) 1인당징세비(천원) 징수세액1 0 0원당징세비(원)

5. 내국세징세비 추이

1 9 6 6 7 0 0 1 , 5 3 1 2 5 5 2 . 1 8

1 9 6 7 1 , 0 3 8 2 , 1 7 9 3 1 1 2 . 0 9

1 9 6 8 1 , 5 6 4 3 , 2 4 6 3 7 7 2 . 0 7

1 9 6 9 2 , 1 8 1 3 , 9 0 1 4 5 1 1 . 7 8

1 9 7 0 2 , 8 3 8 4 , 2 9 9 4 7 7 1 . 5 1

1 9 7 1 3 , 5 5 5 4 , 8 9 4 5 3 2 1 . 3 7

1 9 7 2 3 , 7 4 3 5 , 5 5 8 6 2 5 1 . 4 8

1 9 7 3 4 , 3 9 1 5 , 6 5 9 6 0 1 1 . 2 9

1 9 7 4 7 , 1 8 0 8 , 2 8 7 8 7 4 1 . 1 5

1 9 7 5 1 0 , 4 4 2 1 7 , 0 9 1 1 , 8 0 9 1 . 1 6

1 9 7 6 1 5 , 4 9 9 1 8 , 5 9 1 1 , 9 6 8 1 . 2 0

1 9 7 7 1 8 , 9 9 2 2 9 , 1 1 4 2 , 5 4 4 1 . 5 3

1 9 7 8 2 5 , 6 1 3 3 6 , 0 1 8 3 , 0 7 7 1 . 4 0

1 9 7 9 3 4 , 4 0 0 4 3 , 8 1 2 3 , 6 4 8 1 . 2 7

1 9 8 0 4 2 , 1 7 7 5 1 , 2 0 9 4 , 2 5 5 1 . 2 1

1 9 8 1 5 3 , 0 7 9 6 6 , 7 4 8 5 , 4 0 2 1 . 2 5

1 9 8 2 6 2 , 1 4 7 7 9 , 2 3 9 6 , 4 4 8 1 . 2 7

1 9 8 3 7 2 , 9 0 5 8 5 , 9 9 7 6 , 9 2 1 1 . 1 8

1 9 8 4 7 9 , 6 4 9 9 1 , 4 9 2 7 , 3 4 2 1 . 1 5

1 9 8 5 8 9 , 4 1 6 1 0 2 , 7 9 6 8 , 1 6 3 1 . 1 5

1 9 8 6 1 0 0 , 9 9 0 1 1 3 , 8 3 3 9 , 0 3 1 1 . 1 3

1 9 8 7 1 2 0 , 1 5 9 1 2 6 , 0 2 5 9 , 9 9 2 1 . 0 5

1 9 8 8 1 5 0 , 8 3 8 1 4 6 , 6 2 9 1 1 , 6 2 5 0 . 9 7

1 9 8 9 1 8 0 , 7 8 0 1 7 4 , 1 1 6 1 3 , 2 9 2 0 . 9 6

1 9 9 0 2 2 6 , 7 7 8 2 1 0 , 6 1 4 1 4 , 9 4 4 0 . 9 3

1 9 9 1 2 6 9 , 8 5 4 2 6 7 , 1 4 9 1 8 , 9 5 4 0 . 9 9

1 9 9 2 3 2 0 , 8 5 3 3 1 2 , 9 9 4 2 1 , 5 8 3 0 . 9 8

1 9 9 3 3 6 3 , 7 4 7 3 5 1 , 3 2 8 2 3 , 7 2 9 0 . 9 7

1 9 9 4 4 3 6 , 9 0 5 4 0 0 , 4 5 6 2 6 , 7 2 2 0 . 9 2

1 9 9 5 5 1 7 , 4 8 7 4 7 1 , 9 4 5 3 1 , 4 9 2 0 . 9 1

1 9 9 6 5 9 1 , 9 9 7 5 5 1 , 1 5 8 3 6 , 0 0 0 0 . 9 3

1 9 9 7 6 3 6 , 4 5 9 5 8 2 , 1 5 1 3 8 , 0 0 0 0 . 9 1

1 9 9 8 6 3 5 , 3 1 5 5 8 1 , 0 2 2 3 8 , 0 0 0 0 . 9 1

1 9 9 9 7 0 4 , 7 6 9 5 9 5 , 1 3 2 3 9 , 0 0 0 0 . 8 4

2 0 0 0 8 6 6 , 0 1 3 6 9 1 , 2 2 8 4 6 , 0 0 0 0 . 8 0

2 0 0 1 8 9 2 , 7 1 7 7 5 5 , 3 2 9 5 0 , 0 0 0 0 . 8 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1 2 2 0 0 4년1월호

재정통계

연도 계 본 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 지방국세청 세무서

6. 국세청정원추이

(단위: 명)

1 9 6 6 5,500 208 - 10 376 4,906 

1 9 6 7 7,500 384 - 10 494 6,612 

1 9 6 8 9,192 384 33 26 716 8,033 

1 9 6 9 9,247 395 88 26 786 7,952 

1 9 7 0 9,611 309 88 26 789 8,399 

1 9 7 1 9,795 318 88 26 789 8,574 

1 9 7 2 9,455 327 69 26 716 8,317 

1 9 7 3 10,067 361 69 34 781 8,822 

1 9 7 4 10,406 383 61 38 863 9,061 

1 9 7 5 10,372 383 61 38 823 9,067 

1 9 7 6 11,573 413 61 38 920 10,141 

1 9 7 7 12,369 494 62 38 937 10,838 

1 9 7 8 12,663 509 62 39 1,014 11,039 

1 9 7 9 13,358 515 61 39 1,315 11,428 

1 9 8 0 13,506 594 63 40 1,333 11,476 

1 9 8 1 14,299 848 72 42 1,436 11,901 

1 9 8 2 14,299 847 72 42 1,438 11,900 

1 9 8 3 14,398 842 84 42 1,436 11,994 

1 9 8 4 14,702 1,126 84 42 1,535 11,915 

1 9 8 5 14,852 1,131 84 42 1,610 11,985 

1 9 8 6 14,869 1,188 84 42 1,610 11,945 

1 9 8 7 14,870 1,189 84 42 1,610 11,945 

1 9 8 8 14,878 1,154 84 42 1,654 11,944 

1 9 8 9 15,391 1,154 84 42 2,045 12,066 

1 9 9 0 16,481 696 84 42 2,643 13,016 

1 9 9 1 16,945 725 84 42 2,906 13,188 

1 9 9 2 16,945 725 84 42 2,895 13,199 

1 9 9 3 17,287 699 83 40 2,927 13,538 

1 9 9 4 17,491 707 83 40 2,959 13,702 

1 9 9 5 17,491 699 83 40 2,940 13,729 

1 9 9 6 17,838 704 84 39 2,134 14,877 

1 9 9 7 17,625 686 79 36 2,104 14,720 

1 9 9 8 17,253 643 71 32 2,172 14,335 

1 9 9 9 16,855 676 65 32 3,071 13,011 

2 0 0 0 16,855 705 71 32 3,075 12,972 

2 0 0 1 16,845 703 71 32 101 2,924 13,014 

주: 각연도말기준임.

자료: 국세청,『국세청3 0년사』, 각연도.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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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벌금수준으로올라… 결국공

급줄어가격오를것

현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대

책은 전반적인 부동산 과세 강화,

특히 1가구 다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부

동산 보유과세의 강화는 8 0년대

말 이래 여러 연구자들이 한결같

이 주장했지만 이처럼 왜곡된 형

태는 아니었다. 

예컨대 부동산 조세의 총액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보유과세의

비중을 높이거나, 양도소득세도

전반적으로 단순화시킴으로써 실

효성을 높이자는 내용이었다. 또

주택보다는 토지의 세부담을 강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 간다면

토지, 주택 모두 보유과세가 강화

되고,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세가 사실상 벌금수준으로 높아진

다.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도 대

폭 늘어난다. 이처럼 세금만 늘리

는 식의 정책을 고집하면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첫째, 신규 주택건설이 크게 위

축될 것이다. 주택수가 고정 불변

이라면‘남이 집을 가지면 나는

못 갖는’제로섬 관계가 된다. 하

지만 주택시장은 그렇지만은 않

다. 주택개발, 건설, 구매 각 단계

의 수익성이 보장돼야 주택이 지

어지고 팔린다. 최근 수도권 전셋

값이 하락하는 것은 지난 2 ~ 3년

간 집값이 오르면서 건설회사들이

주택을 앞다퉈 지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

화되고 조세를 통해 보유 자체를

규제할 경우, 주택을 분양받으려

는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 수요가

없는데 어떤 업체가 주택을 짓겠

는가. 결국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

장기적으로는 주택이 부족, 주택

가격이 다시 급등할 것이다. 지난

2 ~ 3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은

I M F외환 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

지면서 주택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건설업체들이 주택을 짓기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전셋집을구하기 어려워지

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1가구 다주택자들

의 잉여 주택 덕분에 유지되고 있

다. 소수의 공공임대 주택을 제외

하고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주택

공급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임

대만을 위해 지어진 집이 거의 없

는 우리나라에서 자연 발생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된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다. 

만일 극단적으로 정부 의도대로

1가구 다주택자들이 잉여주택을

모두 처분한다면 어떻게 될까. 주

택가격이 폭락해서 목돈을 가지고

있던 무주택자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그 이후에는 집을 살

수 없는 저소득층은 집을 임차하

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올리기 위해

미국의 재산세가 집값의 1∼1 . 5 %

라는 사실이 강조되지만, 미국 재

산세 세수의 상당 부분은 좋은 학

교를 만드는 데 들어간다. 우리나

라로 말하자면 과외 학원비가 들

지 않도록 해주는 대가인 셈이다.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대한여론을파악하고정책제언을수렴하기위하여주요일간지의사설및 칼럼등에 실린조세·

재정관련 내용을발췌, 소개하고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의견도게재하고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한국

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이런의견

저런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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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의견

저런생각

또 재산세 수준은 지역주민들이

결정하며, 자치단체는 세금을 올

리기 전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먼

저 제시한다. 

현재 우리의 경우 대도시 구청

들은 굳이 세수를 올릴 필요를 느

끼지 않지만, 정부가 이를 올리라

고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금만 더 내고, 과외 학원비는

여전히 많이 드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력이 없다. 불과 5년, 10

년 전의 경험을 깡그리 잊고, 실

패한 정책을 무언가 새로운 것처

럼 다시 내놓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부가 과거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회의

감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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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영/ 건국대학교교수·부동산학

내년경제운용에의기대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에 두기로 한 것은 늦

은 감이 있지만 고용 실태의 심각

성을 제대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

된다. 고용문제는 굳이 통계를 인

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보

다 더 나쁜 상태다. 올해 우리 사

회에서‘오륙도’‘사오정’‘삼팔

선’‘이태백’등 고용과 관련된

자조섞인 신조어가 일상어가 됐을

정도다. 여기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계 부채와 신용 불량자

등이 겹쳤다. 

문제는 고용사정이 내년에도 별

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

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망대로

내년에 경기가 회복세에 진입한다

해도 고용개선 없는 성장이 예상

되고, 산업공동화 현상은 더욱 가

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불

안은 결국 사회불안에 직결돼 가

장 시급한 현안이다. 제조업 대신

고용 유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

침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

간다. 우려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

도 어려운 제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산업

구조가 기형적이 될 우려가 있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만 문제

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다.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는 대증

요법이나 단기적 대책은 오히려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이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추진하

는 사회적 대타협과 같은 경제주

체들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

는 이를 적극지원해야 한다. 

또 내년 경제 운용에서 주목되

는 부분은 대폭적인 토지규제 완

화다. 투자를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하지만, 과

거의 경험으로 보아 난개발이나

불균형 개발을 초래하는 일은 없

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와‘살기 좋은 나라’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논리가 정

치적 이유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

다. 특히 내년엔 선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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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 국민이나서야…

금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경제성장이 5 %는 가능할

것으로 여기고 출발했건만 이제

와 겨우 2 %대에 머무를 모양새다.

그나마도 당초 기대를 훨씬 넘

어선 수출호조 덕분이니 참으로

실망스런 실적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무엇이 이렇게 저조한 실적

에 이르게 하였는가.

북핵문제, 사스, 그리고 일기불

순과 같은 외부여건의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요

인은 내부에서 발생하였다. 정치

의 극심한 혼돈과 격렬한 노사분

규, 그리고 각종 시위 등 사회적

갈등이 그것이다.

경제적 의사결정에는 미래의 여

건에 대한 예상이 극히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장래가 불안하면 소비

도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러므로 경제에 과다한 불확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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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약과 같다.

8 0년대중반이후로고질적인문

제가 된 노사분규는 금년에도 불

확실성을키우는데 큰 몫을했다.

과격한 분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

켜 결국은 이해 당사자에게도 득

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저해하는 원인이기도 하

다. 지금 우리의 실업률은 3 . 4 %의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2 0대 청년층의 실업률은 그 두 배

가 훨씬 넘는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2 %대로 곤

두박질친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혼돈에 있다. 집권층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공권력의 권

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한 것이 근

본 원인이다. 이는 각종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결과가 되었고 경

제를 억누른 불확실성이 되었다.

불행히 지금도 경제는 짙은 먹

구름으로 뒤덮여 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저질러진 불법정치자금

문제도 이를 파헤친 후 앞으로 어

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

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에

그냥 하나의 큼직한 먹구름이 더

해진 형국이다.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는 소비

와 투자도 위축시켰다. 국민의 정

부가 취했던 소비진작을 통한 경

기부양 시도는 가계부채를 크게

늘려 가구당 부채가 3천만원에 이

르고 신용불량자도 1 0월말 현재 3

백6 0만명이나 된다. 이 숫자는 전

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1 5 %나 되

는 큰 규모로서 범죄나 자살건수

가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

가 되고 있다. 투자 역시 극히 저

조하다.

특히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

하여 미래의 번영을 약속하는 설

비투자는 마이너스의 성장을 보이

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는

외환위기 당시에 못지 않게 심각

하다.

다행히 수출은 근래 2 0 %를 넘

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우

리 경제에서 유일하게 잘 풀려 가

는 모습이다. 그리고 새해 세계경

기는 상승국면을 탈 것이 거의 확

실하기에 이 기조는 당분간 낙관

해도좋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출호조의 기회를 어떻

게잘활용하여경제를살리느냐다.

그냥 두어도 개선이야 되겠지만

단순히 옆 걸음에 비유될 만큼 더

딜 것이다. 내수 회복이 매우 더

디기 때문이다. 이를 가속할 경제

정책도 마땅치 않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규모 재정정책을 쓸만

한 재원 마련이 어려워졌고 금리

는 이미 바닥 수준이다.

상황이 이러니 국민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특히 심각한 가계부채

에 시달리고 있는 약 3 0 %를 제외

한 중산층 이상의 시각이 중요하

다. 바로 국산품을 사용하는 일이

다.

오늘날 국산품만을 사용해달라

는 것은 지나친 청임에 틀림없고

그리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순탄하게 흐르고 있

지 않다.

단 6개월 정도라도 국산품을 보

다 많이 쓰고 되도록 해외 대신

국내여행을 하시라. 소비를 줄일

필요는 없다. 다만 돈이 국내 기

업으로 흐르게 하자는 것이다.

새해 경제는 5% 정도 성장하리

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여

기에는정치권이조금은정신을차

릴것이라는기대도담겨있다.

그러나 그 일은 어찌되든 경제

는 결국 국민의 손에서 굴러간다.

그렇기에 하릴없는 비난과 원망보

다는 우리들이 상황을 인식하고

뭔가조금씩 하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다 정치권과 노사가 정신

차리면 8%, 9%도 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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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炳三/ 연세대교수·경제학,  한국계량경제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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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도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소정의 지로용지나은행비치지로

용지(지로번호6 9 2 3 4 3 7 )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입금 : 우리은행(구한빛은행) 양재남지점

·계좌번호 : 441-05-000011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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